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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

는 사회적 힘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분석과 대안을 담고 있다. 임금과 

고용, 일자리 보장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확충, 그리

고 조세 및 부동산 영역의 정책 과제를 다룬다. 연구 범위는 크게 생산

영역(1차 분배)과 재생산영역(2차 분배)으로 나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생산영역은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제2장), 

‘비정규와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 대응’(제3장),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제4장)으로 구성돼 있고, 재생산영역은 ‘보편적 사

회보장’(제5장), ‘공공서비스와 민주적 소유’(제6장), 그리고 ‘조세와 부

동산 영역 개혁과제’(제7장)로 구성됐다. 결론에서는 각 영역별 대안을 

요약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

제2장에서는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으로 연대

임금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중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 임금 불평등 추세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중,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백분위율 중 

P90/P10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요약

vii

나타난다. 하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불평등 추세는 정체 또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시간 변화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

금 노동자 또는 정규직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등적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을 보

장하는 등 노동시간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규율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불평등 추세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부

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확

대,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임

금 불평등 축소를 주도한 요인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1980년대 초반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차(P90/P50) 축소가 전체 불

평등 축소를 이끌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차와 중하위 임금격차가 모두 확대되면서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

고,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중하위 임금격차(P50/P10)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 축소를 주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면,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하위 임금 격차 개선 추세를 유지하

면서, 중상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

을 시사한다.

셋째, 최상위 1%와 상위 10% 임금 집단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

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정체 상태인 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과세대상자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료

에 근거한 상위 10% 집단의 임금 비중이 거의 35%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피케티(Piketty)의 구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높은 불평등’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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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

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쨰, 지금까지 연대임금정책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해소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는 중․하위 분위 임금 불평등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하위 분위 불평등 축소 추세

를 지속하면서도 중․상위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

으로 도입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

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하위분위 임금 불평등 축소 추세 지속을 위해서는 저임금 해

소정책을 중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저임금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반영한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인상 효과

를 상쇄하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여기에 현

재 건설업과 화물자동차 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정임금제와 안전운

임제를 확대 개편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저임금 해소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적정임금제는 하청 노동자 중간 착취 금지와 생

활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하청․용역관

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는 현재 일몰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상설화하고, 택배, 배달 등 플

랫폼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간 임금층 확대와 중상위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임금평준

화 정책으로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이 적극 시

행되어야 한다. 초기업적으로 조정된 단체교섭체계를 구축한 국가의 불

평등이 기업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체계가 지배적인 국가에 비해 낮다

는 OECD 실증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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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집중된 부문부터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문화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하여 노

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가 교차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키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문제는 ‘기업을 넘어선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 또는 직종별 초기업적 임금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이

는 필연적으로 초기업적 교섭을 전제로 한다. 초기업적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업종 또는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안정노동 규제와 권리보장 강화

제3장에서는 불안정노동의 현황과 대응 방향을 비정규노동과 플랫폼

노동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하

지만 비정규직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

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 고용형태라는 초심에

서 무기계약직 형태,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한 모

습으로 변형되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 무

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자는 전 사회

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완결짓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모델 재검토,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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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만

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는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하였지만 어느 하나 이루지 못

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비

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비정규직 채용 시 부담금 부과, 정규직 전환시 

재정 및 세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 보완 및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이

해대변기구 개선,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등

이 대표적이다.

플랫폼경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성장’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

었다. 정부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셈인데,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한다는 명분 아래 대폭적인 탈규제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노동

존중’이나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목표의 실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대화 추진은 형식에 머물렀고 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

하였다. 다만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

대하고 동시에 노무제공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했는데, 이는 다

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편, 플랫폼경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인 플랫폼사

업자의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의 

틀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 의미에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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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첫째,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노동, 또는 크라우드 워크의 경

우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

정 플랫폼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전속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노

동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기반 플랫폼, 특히 이동노동에

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과 같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배달

과 같이 건수노동 성격이 강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교통

법규 위반사항 등 발생 시 플랫폼 측에 벌점 부과하고 누적 시 운영 정

지와 같은 제제를 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규제(인

터벌 규제) 역시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유형별로 구체적 규제방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와 규제 적용이 전

제되어야 하며, 그 세부 방안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제4장에서는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 다룬다. 일

리 부족과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

제는 다가오는 디지털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도 

총고용을 방어하고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고용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 시기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대 

고용을 도모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며 변화하는 노동과정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배경으로, 최근 현대화폐이론(MMT) 그룹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보장 프

로그램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그것의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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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성 및 의제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보

장 정책은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한계적인 일자리를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 원하는 누구에게나 제

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기획은 일자리를 시민의 기본권 차원

으로 격상시킨 점 및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일자리

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으로 긍정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MMT의 일자리보장 기획은 시장과 경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서 만들어지는 민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 실업 

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회피하며 숨은 실업의 ‘나쁜 완전고용균형’에 갇

힐 수 있는 잠재적인 한계 또한 갖는다. 실제로는 숙련이나 자격과 관련

된 문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들 사이에는 광범위한 대체성이 존재하므

로 프로그램 일자리가 민간 저임금 일자리와 경합을 피하기는 현실적으

로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 일자리는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와는 경합 관

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보장 기획이 주목하는 돌봄 영

역은 경기변동에 따라 일자리를 신축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고 일

자리의 전문성과 장기지속성이 요구되며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

자리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자리를 보

장하고 또한 언제든 누구든 일자리를 떠날 수 있는 현행 일자리보장 기

획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장은 자본에 의한 전일적인 지배가 관철되는 한국경제의 중심 부

문부터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도 불평등을 완

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가 책임 일자리의 

핵심 원칙을 기간산업 및 필수 영역 중심의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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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화)과 이를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찾는다. 이에 더해 

공적 소유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도

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대규모 시장 경제 영역을 그대로 두고 틈새시

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수하기 어렵

다. 그렇게는 대규모 고용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바

꿔내지 못한다. 산업전환의 국면에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자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회복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총고용 유지의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MMT의 일자리보장 기획은, 참

여자와 일자리 간 최적의 매칭을 기하고 사업의 신축적 확장이나 축소

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상의 개선이 수반된다면, 돌봄을 제외한 

영역에서, 이상 민주노조운동이 제안하는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에 

입각한 국가적 고용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제5장에서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를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행 법적 규

범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제도적 목표가 일차적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생

활’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로 인해 사

회보장 제도의 정책 목표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수준으로까지 제

시하는 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율

과 지니계수를 각각 시장소득에 기반한 값과 가처분소득에 기반한 값을 

비교함으로써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빈곤율과 불평등지수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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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개선효과와 불평등 완화효과 등으로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는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했다. 지니계수 

감소율이나 빈곤 감소율 등의 재분과 효과 지표들이 해당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비교적 뚜렷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재분배효과

가 낮은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기준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고찰한 결

과 특히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

무자 기준이 주민의 사회보장권을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생계급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노동시장의 경향적 질저하의 문제에 직면

한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이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가

지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우리 사회는 고용상의 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전

반에 걸쳐 구조화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2020년 현재 36.3%에 이를 정도로 중층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서 사회적 위험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적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현재의 상황은 이들 취약한 노

동자들이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위험도의 측면에

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2중 3중

의 안전망을 보장받는 역진적 선별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사

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균

열을 낳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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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사회적 돌봄

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돌봄 욕구의 충족률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고찰하였다. 사회서비스와 사

회적 돌봄의 부족과 부재는 돌봄의 가족화 및 재가족화를 경유하여 여

성에 의한 가족내 돌봄 전담에 이르게 되며, 이는 결국 여성의 사회경제

적 활동의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아 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문제와 연결된

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고찰한 이상

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원

칙으로 상대적 최저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 재조정할 것과, 자유로운 개

인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 그리고 불평등 해소

를 위한 적극적 보편주의로 재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50% 수준의 적정생활소득을 보장할 것, 전국민 소득

보험으로 보편적 사회보험을 실현할 것,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제6장은 불평등 대안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소유를 

다룬다. 불평등 현상이나 대안에 대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소득에 집

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접근이다. 하

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누가 소유·공급·운영하는지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필요 권리’ 즉 필수적인 서

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에서는 공영화와 민영화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정리한 후, 왜 공공서비

스가 중요한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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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민영화론자들이 내세웠던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

려 엄청난 비용부담과 형편없는 서비스 질, 열악한 노동 등 많은 문제점

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됐던 서비스가 다시 

국가와 공공의 소유로 되돌아오는 재공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시

작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

가와 공공의 역할 강화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서비

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강화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보편적 필요권리를 보장하면

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사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특히 기후 위기, 감염병 위협, 저출생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 보

육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주도로 공급구조를 갖고 있고, 민간

위탁이나 민간투자사업 비중 역시 여전히 크다. 게다가 공공 소유인 경

우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재무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기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다. 소유구조만 공공으로 전환한다고 공공

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화’는 단순히 소유구조의 전환을 넘어, 

공공의 목표와 이익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

는 제도적 기반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를 위한 과제로 1) 민간위탁 재공영화 2)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충(▶보육, 요양 등 국가책임 통합돌봄 구축-공공

주도 공급구조와 지역중심 전달체계로 개편,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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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

업자 참여 등), 3) 민간투자사업의 공공투자사업 전환 및 개발이익 공공

환수 4) 기간산업 국영화를 위한 논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관료주의와 

비효율, 기득권과 부패, 권위주의 등에 포획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

고, 공공서비스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5) 노동자와 시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제도적 참여보장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

을 제안한다.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 정책과 조세정책

제7장에서는 부동산과 조세정책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

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자산 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

를 지적하여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서 유

래하고,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부의 불

평등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인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이른바 ‘피켓티

지수’는 주요 선진국의 500-600%대인데 반하여 한국은 800%대를 기

록하고 있으며 상위 1%가 34.1%의 부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

기적인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경

제적 불평등보다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부동산 불평등을 포함

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세, 금융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 재분배를 위하여 1) 국민들의 최소 자산 형성권 보장, 2)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 도입, 3) 부동산 부유세 도입, 4)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5) 권리금 최저보장제의 실현, 6) 노동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각종 단체 설립 지원 및 권한 부여, 7) 노동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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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특례 인정, 8)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참여 및 배당권 인

정, 9) 각종 자치조직에 대한 지위 보장, 10) 부채조정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등의 정책을 실행할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조세제도는 재생산영역에서 특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요수단이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조세제도는 GDP 대비 그 전체적인 규모가 

적고,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이러한 미약학 소득재분배 기

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필

요하지만 전략적으로 1단계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 완화, 2단

계 :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 3단계 : 세제단순화 및 누진

적 보편 증세 강화, 4단계 : 체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의 제도화 등의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삶이 질곡에 대해서 선출된 집

단들이 반응하지 않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감정적인 반발이라

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동계 또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조치를 강구하고 갱신하여야 할 때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조세개혁을 넘어서 사회의 기본적 구조의 하나인 자산

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점

생산영역, 재생산영역,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영역에서 심화

되고 있는 불평등 추세와 정책 대안에 대한 연구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영역, 재생산영역, 그리고 자산영역 불평등은 상호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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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계·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 설계에 있어서도 통합적 접

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금과 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평등은 사회보

장제도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 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따

라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사회보장 혜택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유력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 확충은 노동

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보장 국

가 책임 강화,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조세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연대의 원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실

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설계되고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

금·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기업별 교섭을 통한 조합원 임금 

최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초기업적 수준에서 연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전략을 정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초기업교섭·협약 체결

을 통해, 고용형태·기업규모·성 등에 상관없이 임금과 노동조건 표준화

를 도모하는 연대임금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

동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도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사회연대 원리를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고용안정성 정도에 따라 보장성

이 차별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불안전 고용이나 불완전 고

용 상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강제가입, 가입기준 조정,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역시 사회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셋째, 불평등 해소는 제도적 대안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결사하고, 협상․교섭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금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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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

하고 초기업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 유력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노동

자성 인정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재

산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자치조

직에 대한 지위를 법으로 규정하여, 공유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결과

물을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다양한 자치조직의 결성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에 목소리를 내고, 협상 또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면서 또한 가장 효과적

인 정책 수단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

비스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가입자와 수급자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자치를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기

초가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제시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대

안에 대해 노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화폐이론(MMT)이 제안한 일자리

보장제는 일자리를 시민적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으로 필수적인 일자리를 저임금 잔여적인 일자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

는 등 ‘나쁜 완전고용 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

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

성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평등은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불평등 해

소를 위한 주체의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될 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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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협소한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이

해를 대변하는 사회적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구

현하는 적극적인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임금·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

평등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사회보장제도 등 재생산 영역과 자산 영역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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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이재훈

Ⅰ. 연구 배경

한국 사회는 불평등 사회다. 특히 1998년 IMF 시기와 2008년 금융위

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최근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 불평

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약 3만 3천 유로)은 부유

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평등은 서유럽보다 높고, 미국

과 가깝다. 먼저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상위 1% 14.7%), 하위 50%는 16.0%만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50% 간 소득격차는 14배에 이르며, 

상위 1%와 하위 50% 간의 소득 격차는 45.8배다2).

부(wealth)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상위 1%는 25.4%), 하위 50%는 단지 5.6%에 

1) 본 연구 발표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유형근(부산대 교수), 이규용(한
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양난주(대구대 교수), 정세은(충남대 교수)께 감
사드린다.

2) PPP(유로) 환산기준,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53,200€이고, 하위 50%는 10,600€로 
약 14배의 격차를 보인다. 상위 1%(485,200€)와 하위 50%의 소득격차는 45.8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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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특히 상위 10%와 하위 50% 간 격차는 52배에 달하며, 상위 

1%와 하위 50%는 무려 226.3배에 이를 정도다3).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담긴 한국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함

의는 단지 소득과 재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불평

등의 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1-1]�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50%간� 소득분배(1990-2021)

*� 상위10%� 소득비중은� 2021년� 46%.� 소득은� 연금과� 실업보험� 급여� 이후,� 소득세� 부과� 이전� 측정

*� 자료� :� 세계� 불평등� 보고서(2021:229),� wir2022.wid.world/methodology�

위의 [그림 1-1]에서 보듯이, 1998년 IMF 시기를 분기점으로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상

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35%에서 45%로 증가했고, 하위 50%는 21%

3) PPP(유로) 환산 기준, 상위 10%의 평균 재산은 1,051,300€이지만, 하위 50%는 20,200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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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6%로 떨어졌다. 재산 불평등 역시 중국보다 2배, 인도보다 8배 

이상 높은데, 중산층과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상위 10%

에게 돌아가는 불평등이 최근 30년 사이 더욱 높아졌다(Wir 2022).

또 다른 함의는 불평등 심화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데, 각 국가마다 양상과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상 내재해 있지만, 아래 [그림]에

서 보듯이,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세계의� 상위10%와� 하위� 50%의� 소득격차(2021년)�

*� 브라질은� 상위� 10%가� 하위� 50%의� 29배이며,� 프랑스는� 7배(한국은� 14배)

*� 자료� :� 세계� 불평등� 보고서(2021:32),� wir2022.wid.world/methodology�

2020년 옥스팜(OXFAM)에서 발행한 「불평등 해소 실천지표(The 

Commitment Reducing Inequality Index 2020)」는 불평등의 수준은 

곧 사회·제도적 차이의 결과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옥스팜은 세계 158

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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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표(CRI)로 측정해 순위를 매겼다. CRI 지표는 공공서비스, 조세

제도, 그리고 노동권과 임금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해 각 정부의 

정책을 측정한 것이다4).

CRI 지표에 따르면(아래 표 <1-1>), 한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33위로 거의 꼴찌수준으로, 멕시코와 터키보다 앞설 뿐이다. 공공서비스

와 노동권은 0.54점으로 세계 54위이며, 조세는 0.65점으로 43위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사회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Braconier 외(2014)가 추정한 중장기 소득 불평등 전망 보고서에서도  

2010년 대비 2060년 한국의 소득 불평등(10분위수 배율)은 OECD 평

균 4.6배보다 더 높은 약 6.5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0년 4.8배보

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5).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차

별과 배제를 의미한다. 스웨덴 사회학자인 테르본(2014)은 불평등 심화

는 소득과 부, 그리고 교육과 권력이라는 자원뿐 아니라 건강, 자유와 

존엄, 존중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키는 실

존적 문제라고 지적한다6). 불평등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공존할 수 

없다. 부동산과 주식 투기 광풍, 부모의 능력주의가 자녀의 학력주의로 

세습되는 이면에도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다.

4) 공공서비스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지출 비율을 정책지표로 하고 있으며, 조세는 개
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누진적 조세구조, 노동권과 임금은 노동권, 여성인
권, 최저임금을 정책지표로, 실업과 고용취약성을 실행지표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공공
서비스, 조세, 임금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지니계수)을을 영향지표로 고려했다.  

5) Henrik Braconier, Nicoletti, G. and B. Westmore. 2014. “Policies challenges for the 
Next 50 Years”,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Papers, No 9, OECD 
Publishing.

6) 테르본, 예란. 2014. 『불평등의 킬링필드』. 문예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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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조세 노동 전체

점수

OECD

순위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0.82 14 0.74 21 1 1 1 1

덴마크 0.83 8 0.72 28 0.99 2 0.99 2

독일 0.83 5 0.78 17 0.92 11 0.99 3

벨기에 0.83 7 0.7 37 0.94 8 0.96 4

핀란드 0.87 2 0.63 61 0.97 4 0.96 5

캐나다 0.75 26 0.82 8 0.88 20 0.96 6

프랑스 0.86 3 0.66 47 0.91 16 0.95 7

뉴질랜드 0.77 21 0.81 11 0.81 34 0.93 8

오스트리아 0.83 10 0.65 50 0.9 18 0.92 9

스웨덴 0.83 11 0.58 78 0.95 7 0.91 10

아일랜드 0.84 4 0.59 72 0.9 17 0.9 11

슬로베니아 0.83 6 0.52 97 0.97 5 0.9 12

폴란드 1 1 0.45 115 0.87 23 0.9 13

아이슬랜드 0.76 25 0.6 67 0.96 6 0.9 14

일본 0.83 9 0.64 52 0.84 32 0.89 15

호주 0.73 30 0.82 7 0.75 43 0.89 16

이스라엘 0.7 33 0.68 41 0.92 13 0.89 17

룩셈부르크 0.76 23 0.56 82 0.93 10 0.87 18

영국 0.82 13 0.58 80 0.83 33 0.86 19

네덜란드 0.81 15 0.53 93 0.88 21 0.85 20

체코 0.82 12 0.45 114 0.93 9 0.85 21

이탈리아 0.77 18 0.57 81 0.84 31 0.84 22

미국 0.8 16 0.58 76 0.79 37 0.84 23

포르투갈 0.74 28 0.58 77 0.85 30 0.83 24

스페인 0.77 22 0.6 66 0.8 36 0.83 25

에스토니아 0.74 27 0.49 103 0.87 22 0.8 26

슬로바키아 0.77 20 0.34 140 0.99 3 0.8 27

칠레 0.66 37 0.71 36 0.68 47 0.78 28

헝가리 0.7 32 0.39 129 0.91 15 0.76 29

스위스 0.66 36 0.43 119 0.88 19 0.75 30

라트비아 0.66 38 0.36 136 0.86 27 0.71 31

그리스 0.68 35 0.43 121 0.77 40 0.71 32

한국 0.54 54 0.68 43 0.65 54 0.7 33

멕시코 0.48 68 0.56 83 0.53 89 0.58 34

터키 0.4 82 0.46 110 0.6 70 0.53 35

*� 자료� :� OXFAM,� CRI지표(2020)에서� 정리

<표� 1-1>� OECD� 국가의� 불평등해소� 노력� 점수와� 순위

(CRI,�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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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평등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피케티(2014:32)는 

「21세기 자본」에서 “부의 분배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며 “순

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불평등에 대

한 경제결정론을 부정하면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서의 불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본에 대항해 불평등을 해소

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과제와 ‘주체로서의 노동’에 초

점을 맞춘다. 노동계급의 집합적 조직인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역학관

계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r > g”) 자본 우위의 축적

을 교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치 주체이자, 사회 세력이다. ‘불평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곧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지향과 과제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성장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임금 불평등

과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신광영 2013; 이병희 

2017).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은 유연화되고 다양한 형

태로 분할됐다. ‘조직된 노동’은 움츠러들었고 자본의 전략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이 균열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업별 체

제의 임금투쟁은 오히려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평등 사회”를 앞당

기기 위해 출범했던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0-1995)부터 지금

의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욱 불평등해진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자본과 노동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며, 이는 곧 체제의 

문제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계급 균열과 계급 정치가 미발달돼 있고, 

노동 내 분할이 심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계급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노동 내 불평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전병유·신진욱 2016)된 복합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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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영역의 ‘사회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세력화와 이를 위한 연대는 그만큼 노동운동에서 중

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저성장의 고착화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개편,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와 감염병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도전들에 노동이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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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구성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아우르는 다

차원적인 불평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노동정책뿐 아니

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정책, 조세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종합적’이라는 의미는 단순 개별정책의 총합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평등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안 정책을 유기적으로 구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 보고서에서 모든 영역과 과제를 다루며 

그 수준까지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서설적 차원에서 진행된 일종의 레이

어링(layering)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연구구성 개념도([그림 1–3])에서 보듯이, 생산영역과 재생산

영역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새로

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도전들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기도 하고 상호침투적

인 관계를 형성한다(ex. 불안정 노동자와 사회보험). 생산영역과 재생산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적 효과라

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노력)의 결과가 계급 단결과 사

회 연대라는 정치적 효과를 통해 불평등 구조에 맞설 수 있는 사회 역

량과 세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는 노

동운동이 자신의 실천적 과제로 삼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약화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원인이지만, 노동조합의 강화 

자체가 곧 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치와 지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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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무엇을 위해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 생산영역과 재생산영

역을 종횡하면서,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책과 실천이 곧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림� 1-3]� 연구구성� 개념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적 힘과 연대를 강화

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임금과 고용, 일자리 보장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확충, 그리고 조세 영역의 정책 과제를 다룬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생산영역(1차 분배)과 재생산영역(2차 분배)으로 

나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생산영역은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이창근),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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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규제와 권리보장 강화’(김직수),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나원준)로 구성돼 있고, 재생산영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김진석), ‘공공서비스와 민주적 소유’(이재

훈), 그리고 ‘조세와 부동산 정책 개혁 과제’(김정진)로 구성됐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각 영역별 정책 대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실천적 함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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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과�연대임금�정책

이창근

Ⅰ. 서론

본 장은 한국의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으로 

연대임금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문에서 다루는 임금 불평등의 의미와 맥락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는 상위의 개념인 ‘소득’과 ‘소득 불평등’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일반적으로 ‘(시장)소득’은 원천(source)에 따라 노동소득, 자본

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한다. 노동소득은 임금 소득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사업소득(개인 이윤),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을 포함한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긴 소득으로, 국세통계에서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홍민기, 2015:3). 경상이전소득은 사회보험 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하며, 비경상소득은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비정기

적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증가로 처리한다. 

자산증가는 소득과 별개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

을 의미한다.7) 

7)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산증가로 구분된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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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정의 항목

노동소득

Labor� Income

노동을�제공한�대가로�받은�모든�현

금과� 현물

임금,�상여금�및�수당,�수수료�및�봉

사료,� 수익분배금,� 유급휴가� 등

자본소득

Capital�

Income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

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
개인� 이윤

재산소득�

Property�

Income

소유한�재산을� 타인이� 사용한�대가

로� 받은� 순수입

임대소득(토지),� 이자소득,� 배당소

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

자본이득�

Capital�

Gain

주식,�부동산�등�자산의�가격변동으

로부터� 생긴� 소득
양도소득

경상이전소득
정부,�비영리단체,�다른�가구에서�이

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사회보험� 수혜금(공적연금,�사회보

험금),� 사회부조� 수혜금(기초연금,�

장애인수당,�참전요사수당),�비영리

단체로부터의�경상이전,�다른�가구

로부터의� 경상이전

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소득� 중� 자산변동을�수

반하지� 않는� 소득

경조소득,�복권당첨금�등�기타�비경

상소득
자료:� 통계청,� 홍민기(2015:4)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표� 2-1>� 소득의� 구분과� 정의�

둘째,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영역에 따라 세 가지 차원

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병희 외, 2015; 홍민기(2021). 첫째, 생산을 통

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 간 분배 과정(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둘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노동시장 또는 금융·

자산시장에서 개인 또는 가구별로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②)에서 발생하

는 불평등이다. 셋째, 조세 및 공적 이전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③)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이병희 외, 2015:7∼8; 홍민기, 

2021:4).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cp/2/5/index.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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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자료:� Lee� and� Rusconi(2014),� 이병희� 외(2015:8)에서� 재인용.

본 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두 번째 차원 중 노동(시장)소득, 특히 임

금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75%는 임

금 불평등 확대에 기인한다고 한다(OECD, 2011:25; 성재민, 2014에서 

재인용). 또한,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주요 원인은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Gottschack and Smeeding, 1997; Blau 

and Kahn, 2009; 최경수, 2013:42에서 재인용). 최경수(2013:4)에 따

르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확대도 거의 노동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했으

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평등 추세 파악과 대안 마련에 있어서 핵심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먼저 노동시장 내부 임금 불평등 현황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본다(제2절). 다음

으로 제3절에서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의 추세와 특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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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대임금을 제안하고, 세부 정책 내용을 탐색한다. 

Ⅱ.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와 특징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 어떻

게 분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노동시장 임

금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순하지 않다. 경제 전체의 노

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곧바로 개인 간 임금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이병희, 2015:12).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두 현상 사이에 뚜렷

한 반비례 관계가 관찰된다고 한다(최경수, 2013:2). 이는 노동소득분배

율을 하락시킨 요인이 소득 불평등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대체로 소득 불평등을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

명되어야 할 과제다(이병희, 2015:12). 

1.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보상

으로 분배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국민계정에서 ‘피용자 보수’를 ‘피용자 보수 + 영업잉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쟁

점이 있다. 현행 국민계정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이 전부 개인영업잉여 항

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이윤으로 간주할 것

인가, 소득 일부를 임금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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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달라진다(홍민기, 2021:2). 자영업자 소득 처리와 관련하여, 홍민

기(2021:4)는 두 가지 보정 방식을 제안한다. 하나는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 소득 중 2/3를 노동소득으로, 1/3

을 자본 이윤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다만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

용하는 방식, 즉 자영업자 임금소득이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은 한국처럼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임금노

동자 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홍민기, 

2021:4). 노동소득분배율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추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와 변화 요인8)

노동소득분배율 추세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

징이 발견된다. 

첫째, 자영업자 소득 전부를 개인영업잉여로 간주하는 한국은행 방식

으로 측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IMF 경제·외환위기 이후 하락하

다,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58.1%(2000년)

에서 61.2%(2009년)로 3.1%p 증가했는데, 2010년대에는 58.9%(2010

년)에서 67.5%(2020년)로 8.6%p 증가했다.9)

8) 본 절의 내용은 홍민기·임용빈(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홍민기·임용빈
(2021), 『노동소득분배율 증감 요인분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보고서.

9)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급격한 변화는 2010년 국민계정 측정방법이 달라져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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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영업자 소득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측정한 보정 노동

소득분배율의 경우, 1997년 IMF 경제·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체로 

2000년대에는 감소하였지만, 2010년대에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정2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우, 2000년 72.3%에서 2009년 69.7%로 

2.6%p 줄어들었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같은 시기 동안 66.6%에서 

72.6%로 6.0%p 증가했다.

55

60

65

70

75

8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한국은행방식 보정1 보정2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자료:국민계정,� 보정1,2는� 홍민기·임용빈(2021)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피용자 보수

와 법인 이윤 비중 및 증가율 격차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0∼2010년 사이에 피용자 보수는 연평균 7.6%, 법인 이윤은 연평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20

균 10.6% 증가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자 소득(개인영업잉여)

은 연평균 1.1% 증가에 그쳐, 법인 이윤 증가율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방식으로 측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정체됐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자본이윤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를 노동소득으

로 나눠서 측정하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을 더 크게 상쇄시킨다. 따라서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0∼2020년 사이에 피용자 보수와 법인 이윤 증가율 격차는 

이전 시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피용자 보수는 연평균 5.0% 증가했는데, 

법인 이윤은 연평균 1.1%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자 소득(개인영업잉여)

은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비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법인 이윤 증가율은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는 수출 증가,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가로 법인 이윤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10년대에는 무역 증가율이 감

소하면서 대기업 이윤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법인 이윤 증가

율이 떨어졌다.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증가로 나타났다. 

시기 피용자� 보수 개인� 영업잉여 법인� 이윤 금융� 이윤

2000∼2010 7.6� 1.1� 10.6� 12.3�

2010∼2020 5.0� -0.6� 1.1� 3.1�

출처:� 홍민기·임용빈(2021:10)

<표� 2-2>� 주체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 10년� 단위(%)

200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변화에 피용자 보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1인당 임

금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용자 보수가 증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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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임금 노동자 수가 늘어나거나 1인당 임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피

용자 보수를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피용자 보수 증가에는 

1인당 임금 증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금 증가 기여분은 2000년대 전반기 70.7%, 2000년대 후반기 

67.0%였다가 2010년대 전반기에는 53.7%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후 

2015년 이후 피용자 보수 증가 가운데 임금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7.0%로 매우 높아졌다. 이 시기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정체 및 

감소에 따라 임금노동자 증가율은 연평균 0.9%에 그쳤지만 임금은 

3.2%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에 일인당 임금

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시기 임금노동자� 수 1인당� 임금
피용자보수� 중�

임금증가� 기여분(%)

2000∼2005 2.6� 6.3� 70.7�

2005∼2010 2.2� � 4.6� � 67.0�

2010∼2015 2.7� � 3.2� � 53.7�

2015∼2020 0.9� � 3.2� � 77.0�

출처:� 홍민기·임용빈(2021:12)

<표� 2-3>� 피용자� 보수� 분해:� 노동자� 수와�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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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

본 절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을 살

펴본다. 먼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의 전반적 추세를 살펴

보고, 다음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분절 요인별로 임금 불평등 

추세와 현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임금 불평등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는 OECD가 국가 간 임금 비교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 

저임금 비중(Low Pay Incidence) △ 백분위율(P50/P10, P90/P10, 

P90/P50), 그리고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제기한 이후 중요한 

불평등 지표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 최상위 임금집단(1%, 10%)의 임

금 비중을 활용하도록 한다. 요인별 불평등 추세는 한국 노동시장의 대

표적 분절 요인으로 평가되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규모(대

기업-중소기업), 성별(남-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만 임금 불평등 

추세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도 

그 자체로 논쟁적이라는 점에서, 각 지표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1. 전체 불평등 추세와 특징

임금 불평등의 전반적인 추세를 △ 저임금 비중 △ 백분위율 △ 최상

위 임금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임금 비중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도

록 한다. 

1) 저임금 노동자 비중

저임금은 국제적으로 ‘중위임금(median wage) 2/3 미만’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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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EU 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는 ‘임금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

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한다(김유선, 

2021:18). 다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

는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다. 성재민·안정화(2016:4∼5)에 따르면, 시

간당 임금은 임금이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때 단위 투입당 가격을 비교

적 잘 보여주고, 월 임금은 생활 수준을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평

가한다. 한편 전일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할지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

할지도 논쟁적이다.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나면 월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이 짧아서 시간당 임금이 높더라

도 월 임금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노동을 개인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면 전일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비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OECD는 전일제 노동자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

을 측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

의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에서 늘

어나고 있는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의 상당 부분은 주휴수당, 연차 유

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탈법적인 강제적 노동시간단축 조치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저임금 비중은 1992년 이후 추세적

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26.0%를 기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16%로 OECD 평균(13.9%)보다 여전히 높다. 또

한, OECD 통계는 민간부문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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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한 수치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 저임금� 노동자� 비중� 추이(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21.12.28.� 데이터� 추출.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임금 기준과 시간당 임금 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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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월� 평균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단위:%)

[그림� 2-5]�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단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창근(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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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크다. 정규직 저

임금 노동자 비중은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시간당 임금 기준 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3년 20.5%에서 

2020년 8.1%로 큰 폭(12.4%포인트)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저

임금 노동자 비중은 2020년 현재 48.8%(월 임금), 33.7%(시간당 임금)

로 2명 중 1명 또는 3명 중 1명 수준이다. 더욱이 월 임금 기준으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3년 41.2%에서 2020년 48.8%로 오

히려 7.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서 발생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림� 2-6]�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 많이� 감소

상위와� 하위� 20%� 소득자의� 연간� 노동시간� 추세,� OECD� 평균,� 1980년� 중반∼� 2000년대� 중반

출처:OECD(2011:37)

국제적으로도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노동시간 격차가 임

금 불평등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1:36

∼37). 즉, 노동시간 변화가 임금 소득 분포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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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OECD(2011)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90년 후

반과 2008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약간 감소했다. 그런데, 

고임금 노동자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이 

결과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36). 시간당 

임금 격차는 여전히 대부분 국가에서 임금 불평등의 평균 55∼63%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간 변화 추세가 더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1:37). 

요약하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0년

대 중후반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전반기까지 

정체 상태였으며, 2010년대 후반기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저임금 비중 차이도 크다. 정규직 저

임금 비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추세적

으로 하락했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만 감소

했을 뿐 월 임금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저임금노동자 평균 

비중의 감소 추세를 곧바로 임금 불평등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백분위율 

백분위율은 시간당 임금을 오름차순(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순서)으

로 정리하여 이들을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눠 분위(집단)를 구분

한 후, 각 분위의 상한값(P○○)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

분위율 P90/P10은 9분위 상한값(9분위에 속하는 임금 노동자들 중 가

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과 1분위 상한값(1분위에 속하는 임

금 노동자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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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율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더불어 대표적인 임금 불평등 측정 

지표로 활용된다. 백분위율은 P90/P10(9분위 상한값과 1분위 상한값 비

율), P90/P50(9분위 상한값과 5분위 상한값(중위임금)), P50/P10(5분위 

상한값(중위임금)과 1분위 상한값의 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적으로 

P90/P50은 중상위 임금 불평등을 측정하는 수단이며, P50/P10은 중하

위 임금 불평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성재민, 2014:19)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P90/P10 비율(9분위 상한값과 1분위 

상한값의 비율)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하락하다, 그 이후 증가하여 

2006년 5.12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2020년 현재 

P90/P10 비율은 3.6이다. P50은 ‘중위임금’을 말하는데, 중위임금과 1분

위 상한값 비율(P50/P10), 9분위 상한값과 중위소득의 비율(P90/P50) 

역시 임금 불평등의 세부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 중위소득과 

1분위 경계값의 비율은 1984년(2.02) 이후 2006년(2.12)까지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 이후 하락하여 2020년 현재 1.6이다. 한편 9분

위 상한값과 중위소득(P90/P50) 비율은 1984년(2.54)부터 1994년(2.04)

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 2007년(2.46)까지 상승하며,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현재 2.25이다.

10) 통계청,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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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90/P10,� P90/P50,� P50/P10� 비율� 추이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021.12.28.� 데이터� 추출.

전체적으로 OECD 통계에 따른 전체 임금 불평등(P90/P10)은 1980

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대 중반까지 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상위 임금 불평등과 중하위 임금 불평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중상위 임금 불평등

(P90/P50)은 약간 증가했고, 중하위 임금 불평등(P50/P10)은 약간 감소

했다. 특히 2010년대만 놓고 보면, 중하위 임금 불평등 지표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하위 임금 불평등이 전체 임금 불평등

(P90/P10) 축소 추세를 주도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황선웅(2021:15)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 추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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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

차(P90/P50) 축소가 전체 불평등 축소를 이끌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차와 중하위 임금격차가 모두 확대

되면서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중하위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 축소를 주도했다고 평가한다

(황선웅, 2021:15). 다만, OECD에 제공되는 통계는 저임금 노동자 비

중 자료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기준에� 다른� P90/P10� 비율� 차이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편, 백분위율도 시간당 임금 기준이냐 월 임금 기준이냐에 따라 추

세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전체 임금 불평등(P90/P10)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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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으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성재민(2018)의 연구 결과도 비슷

하게 나타났다. 중상위 임금 불평등(P90/P50)은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기준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횡보에 가깝게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는데, 

중하위 불평등(P50/P10)과 전체 불평등(P90/P10) 추세의 경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개선되었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성재민, 2018:56). 이는 저임금 노동자 노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단시간 노동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9]� 임금� 불평등� 추이

(좌:� 시간당� 임금� 기준� /우:� 월임금� 기준,� 로그임금� 격차)

출처:� 성재민(2018:56)

3) 최상위 및 상위 임금집단의 임금 비중 추이

최근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최상위 1% 및 

상위 1∼10%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한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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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2015)는 과세대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집

단별 비중 추이를 1958년부터 장기시계열로 분석하였다. 

[그림� 2-10]� 상위� 1%,� 10%� 집단이� 차지하는� 임금� 비중� 추이(단위:%)

자료:� 홍민기(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자료�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상위 10% 집단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2.7%에 달한다. 최상위 

1% 집단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

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7.8%에 달한다.11) 대체로 임금 상위 10% 

11) 구체적인 통계 및 원자료는 홍민기(https://sites.google.com/site/hminki00/)에서 인용했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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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1970년대에 증가하

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했으며, 1995년부터 다시 추

세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정체 상태로 나타났다. 

한편 과세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와 일용

노동자 소득까지 포함하여 2011년, 2015년, 2019년 임금의 전체 분포를 

구성하고 각 집단의 임금 비중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

다(홍민기, 2021:13∼14). 

첫째, 2000년대에는 최상위 1% 및 상위 1∼10% 집단의 임금 비중이 

증가하고, 하위 90% 집단의 임금 비중은 감소했다. 

시기 최상위� 1%� 집단 상위� 1-10%� 집단 하위� 90%� 집단

2001∼2005년 5.6� 22.7� 71.7�

2006∼2010년 7.1� 25.6� 67.3�

2011∼2015년 7.4� 25.6� 66.9�

2016∼2019년 7.7� 25.0� 67.3�

출처:� 홍민기·임용빈(2021:13)

자료:� 국세통계

<표� 2-4>� 집단별� 임금� 비중(%)과� 비중� 변화(%p)

둘째, 2010년대에는 모든 임금 집단에서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다. 

최상위 1% 집단의 임금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0.5%p), 상위 1∼10% 

임금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며(-1.0%p), 하위 90% 집단의 임금 비중

은 소폭 증가하였다(+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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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노동자� 임금� 집단별� 비중의� 추세

출처:� 홍민기(2021:13)

셋째, 임금 집단을 좀 더 세분하여, 2010년대 집단별 비중 추이를 살

펴보면, 하위 30%(70분위부터 100분위) 집단 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4.8%p), 대신 중하위 집단(50∼70%)과 중상위 집단(30∼

50%) 비중이 각각 3.1%p, 1.8%p 증가했다. 대체로 이 시기에는 중간 

분위 임금계층(30∼70%) 비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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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위� 1% 1∼10% 10∼30% 30∼50% 50∼70% 70∼100%

2011 6.4� 25.1� 29.7� 16.5� 9.7� 12.5�

2015 6.8� 25.3� 30.9� 19.2� 10.1� 7.7�

2019 6.9� 24.1� 30.2� 18.3� 12.8� 7.8�

기간 　 　 　 　 　 　

2011~2015 0.4� 0.1� 1.2� 2.7� 0.4� -4.8�

2015~2019 0.1� -1.2� -0.7� -0.9� 2.6� 0.0�

2011~2019 0.5� -1.0� 0.5� 1.8� 3.1� -4.8�
출처:� 홍민기·임용빈(2021:14)

<표� 2-5>� 2010년대� 집단별� 임금� 비중(%)과� 비중� 변화(%p)

요약하면, 임금 상위 10%와 1% 집단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정

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과세대상자에 대한 연

말정산 근로소득자료에 근거한 상위 10% 집단의 임금 비중이 거의 

35%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피케티

(Piketty)는 상위 10%가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낮은 불평

등’(20%), ‘중간 불평등’(25%), ‘높은 불평등(35%), 매우 높은 불평등

(45%)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높은 

불평등’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홍민기, 2015:200).

2. 고용형태․기업규모별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

임금 불평등 추세를 요인별(분절 구조별)로 살펴본다. 모든 요인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임금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두 가지 요인, 즉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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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추세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 분절 요인 중 하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불평등 추세는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기준 모두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

평등이 축소됐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지속적

으로 축소된 반면, 월 임금 불평등은 정체 또는 미세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비정규직� 규모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단위:%,� 정규직� 임금=100)

자료:� 이창근(2021:16),�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저임금 비중과 백분위율 추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불평등 추세도 노동시간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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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시간당 임금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시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서 임금 불평등이 정체 또는 확대되고 있다. 실제 정규직 대비 비정

규직의 상대적 노동시간12)은 2003년만 하더라도 90% 수준(정규직 50.2

시간, 비정규직 45.0시간)이었는데, 2020년에는 77%(정규직 42.7시간, 

비정규직 32.7시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금 불평

등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이창근, 2021:16).

[그림� 2-1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변화� 및� 비율� 추이

자료:� 이창근(2021:16),�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ILO는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균형 잡

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12) 주된 직장의 1주 평균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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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는 오늘날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이 더 일하고자 하는 의사”

를 가지고 있는 등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노동시간 자율성(시간주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즉, 최대 노동시간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다

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 예측 가능한 최소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ILO, 2019:28∼29). 

2)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추세

사업체 규모별13) 임금 불평등 추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1999년 기준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5∼9인 75%, 10∼29인 80%, 30∼99인 83%, 100∼299인 88%, 

300∼499인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현재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100) 대비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각각 52%, 57%, 58%, 

66%, 76% 수준 등으로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 

13) 다만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예를 들어, 국민은행 **지점)가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기업체’ 규모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2005년까지 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 제공됐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체 규모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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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추세(단위:%)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추출(2021.10.26.19:00).

한편 성재민(2021:22∼23)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를 각 

규모의 임금 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사업체 규모 간 격차의 추세와 수준

을 주도하는 것은 각 규모의 중간 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체 규모 격차가 각 사업체의 최고 임금 수준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평균

적인 노동자 간 격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14)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14)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스마트 공장 확대 같은), 자발적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인하는 정책, 초기업 단위 교섭처럼 산업과 경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이상의 분석 결과에 부
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성재민,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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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 교차에 따른 불평등 추세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가 교차될 경우,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2011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

기업 비정규직은 70.3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5.6, 중소기업 비정규직

은 35.6이다. 2020년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8.9, 중소기업 정규직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소폭 상

승했지만,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

업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림� 2-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단위:%,� 대기업� 정규직� 임금=100)

출처:� 일자리� 상황판.

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30101&data2=DCT030101&ct_type=run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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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1. 임금 불평등 심화 요인

한국에서 임금 불평등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홍민기, 

2015) 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정준호·전병유, 

2017) 매우 짧은 기간의 완화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불평등 심화는 기술변화, 국제분업, 산업구조, 노동조합, 제도 등 복합적

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황선웅, 2021). 구체적으로 수출 대기업 주

도의 경제성장, 경제적 개방과 동북아 분업구조 형성,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 1997년 IMF 경제·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신자유주

의) 제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정준호·전병유, 

2017;15).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 내부자가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다수 외부자 및 국민경제 전반에 전가한 결과는 한국 사회 불평

등 심화로 나타났다(이병천, 2013:66). 노동시장 분단, 대․중소기업 관계, 

광범한 자영업자 등 한국 특유의 내부자-외부자 이중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불평등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신자유주

의적 제도, 특히 노동 유연화와 결합되면서 불평등을 빠르게 심화시켰

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기술변화, 글로벌화, 제도 변화는 재벌체제 

하에서 노동의 이중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에서의 불

평등을 심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정준호·전병유, 

2017:15).

임금 불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경제구조 및 산업발달 경로의 차

이와 다양한 노사관계 제도에 따라 실제 불평등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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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한국은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단체교섭구조이며, 노-노, 사-사, 

노-사 간의 조정(coordination) 행동이 매우 미흡하다. 결국, 불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와 

파편화된 노사관계 시스템까지 더해져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조합과 단

체교섭제도 약화는 임금 불평등 심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2015

년 발행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불평등과 노동시장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노동조합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Florence Jaumotte and Carolina 

Osorio Buitron, 2015; 김윤태, 2019:16에서 재인용). 폴 크루그먼도 

“기술의 변화보다도 노동조합의 약화와 보수적 정치세력의 우경화와 같

은 정치적 변화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김윤태, 2019:15). 

요약하면, 임금 불평등 심화는 20세기 후반 이후 숙련편향적 기술발

전(skill-biased technical change), 글로벌 경쟁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로 인해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날로 확대되

었는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는 임금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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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임금 정책

1) 개요

지금까지 연대임금정책은 대체로 저임금 해소와 정규직-비정규직 임

금격차 해소에 집중해왔다. 저임금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

고자 했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불

안정성 해결이 주요 요구였다. 최저임금 정책은 전반적으로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중하위 분위 임금격차 축소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문제 해결 등 산업구조 개선과 동

반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고용형

태에 따른 임금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불안정 고용 문제를 정면

에서 제기하는 요구였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제조업 사내하청 등 동

일 사용자 범위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요구로 평가된다. 

네트워크형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하청노동이 일반화되고, 극

단적 형태의 불안정 노동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이 확산되면

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한계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

책의 재구성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중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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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연대임금정책의� 프레임워크

자료� :� 김유선(2021:23)

김유선(2021:22)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 불평

등 축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으로 △ 초기업교섭 촉진 △ 단체협약 효력확장 △ 산업·부문별 교섭을 

통한 초기업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 △ 정액 인상 등 임금인상방식 

개선 △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 적정 노동시간 등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홍민기 외(2021:66)는 △ 초과이익 공유제 법제화 등 원청-하청 거래

와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의 시장지배력(독점력)을 완화하고 이익을 공유

하려는 노력 △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산별교섭 확대와 단체

협약 적용 확대 △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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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과 보완 대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경은(2021)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으로 △ 초기업교

섭 촉진 또는 기업별 교섭 조정 △ 연공급 → 산별 직무급 도입 △ 사

회보장 제도 강화 △ 표준계약서 강제 등 기업 간 거래 투명성 강화 등

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노사단체 주도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 법정 최저임금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과 임금체계 △ 

임금인상 정액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7]� 임금격차� 축소� 방안

자료� :� 정경은(2021)

조성재 외(2018:545)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 초대

형 원청 중심 모범 창출 △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 일터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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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별 고용안정기금과 복지기금 운영 △ 사업장 단위 근로자대표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2-18]�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의� 종합

자료� :� 조성재� 외(2018:545)

마지막으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최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보고서(이병훈 외, 2021)를 발간하여, 다양한 연대임금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정책 목표와 효과를 

기준으로 연대임금정책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범주는 △ 임금 평준화 △ 연대임금 기반 조성 △ 하위소득 인상 

△ 하위소득 보전 등이다(이병훈 외, 2021:228).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5)

15) 세부 내용은 이병훈 외(2021:228)에서 요약·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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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연대임금정책의� 목적/효과� 범주화

출처:� 이병훈� 외(2021:229)

첫째, ‘임금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연대임금정책이다. 조직-미조직 노

동, 대-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노동

시장 분절 요인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한다. 단체협

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초기업 임금교섭 촉진, 하후상박 임금인상, 동일

가치노동 지향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연대임금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대체로 임금 차별

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원칙과 사회적 기준 마련, 그리고 불평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사회적 직무평정 도입, 임금공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 하위소득 인상을 위한 연대임금정책이다. 하위 분위 노동자 임

금·소득 인상을 목표로 한다. 전체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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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하도급 노동자 대상으로 한 적정임금제 도입, 종속적 계약자

를 대상으로 한 공공수수료 시행 등이 포함된다. 

넷째, 하위소득 보전 연대임금 정책이다. 공적 또는 사적 소득이전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소득증대와 생계지원을 목표로 한다. 실업-산재-상

병-출산/육아 지원 등 소득기반 노동안전망 구축,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이익공유제, 원·하청과 지역 공동복지기금 등 공동복지기금 확산, 사회

연대기금 활성화, 노동공제회 활성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연대임금정책의 네 가

지 범주를 활용하여, ‘임금 평준화’와 ‘하위소득 인상’(저임금 해소)에 초

점을 맞춰 주요 정책대안을 제안하도록 한다16). 

2) 저임금 해소 연대임금정책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통적인 우선순위는 저임금 해소 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 축소 정책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실제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상과 운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최저

임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저임금 해소 정책이 중층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중층적 저임금 해소정책으로서 ‘최저임금 +α’는 △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과 안정적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적정임금제·

안전운임제 등 최저임금 이외의 저임금 개선 정책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6) 한편, 공적 소득이전 등에 관한 ‘하위소득보전’ 정책과 관련 정책과제는 본 보고서의 
제5장, 제6장, 제7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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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 생계비 반영 및 인상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면서, 최저

임금 효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이며, 임금 불평등 개선에는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

금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저임금노동자 비중 감소 △ 

중간 임금 노동자 비중 증가 등이다. 성재민(2018:72)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분위와 1분위 사이 임금격차 감소의 최대 70% 정도를 

최저임금이 설명한다고 추정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중간임금 노동

자 비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인 중

간계층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6년 51.1%에서 2020년 60.0%로, 

월 임금 기준으로 2016년 48.4%에서 2020년 59.1%로 상승”하였다(정

경은, 2021). 

따라서 저임금 해소 연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저임금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최저임

금 요구 기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17)에서 ‘가구 생계비’로 변

해왔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을 고

려하면,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결국 ‘생계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단신 (실태) 생계비와 가구원 수를 고려한 

17)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체노동력조사』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 50%
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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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생계비를 각각 심의 자료와 참고 자료로 제출하지만, 둘 다 최저

임금 결정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임금인상전망치 등이 주로 활용되며, 소득분배개선분 

또는 협상배려분 등이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활용된다(<표1> 참고). 

년도 활용� 지표 내용

2021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5.1%

※� 5.1%(인상률)� =�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0.7%)

2020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생계비� 인상률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5%

※�2020년�경제성장률�전망(0.1%)�+�2020년�소비자물가상

승률� 전망(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

2019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2.87%

※�노동자�위원�안(6.3%)과�사용자�위원�안(2.87%)을�두고�

표결

2018

임금인상전망치

소득분배개선분

협상배려분

산입범위확대� 임

금감소� 고려분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유사근로자�임금(임금인상�전망치�3.8%�반영)�+�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감소폭�감안(1%)�+�협상배려분(대외변수�및�노

사� 주장

근거� 고려,� 1.2%)� +� 소득분배개선분(4.9%)

2017 ․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6.4%

※�노동자�위원�안(16.4%)과�사용자�위원�안(12.8%)을�두고�

표결

2016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인상전망치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7.3%

※� 7.3%(인상률)� =� 협약임금인상률(4.1%)과� 임금인상전망

치(3.3%)의�중간값�3.7%�+�소득분배�개선분�2.4%�+�협

상조정분� 1.2%

※�소득분배� 개선분은� 최근�3년간�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임.�협상조정분은�생계비�등�다양한�조건을�반영했다고�함.

2015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인상전망치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8.1%.�

※�8.1%(인상률)�=�6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4.3%)과�임

금인상전망치(4.5%)의� 중간값� 4.4%� +� 소득분배� 개선분�

2.1%� +� 협상조정분� 1.6%

<표� 2-6>�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된� 주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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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에 명시적으로 생계비가 활용 지표로 

언급된 경우는 2020년이 유일하다.18) 이처럼 생계비는 세부 내용과 계

측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상 조항으로

만 존재할 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대신 활

18)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생계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 실제로는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체로 
공익위원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생계비 인상률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데, 이는 진정
한 생계비 반영이라고 하기 어렵다.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하기 이전에, 절대적 수준으
로서의 ‘적정 생계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필
요 생계비’ 산출이 필수적이다. 

※�협상조정분은�소득격차�해소,�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개선,�

임금의�양극화�해소,�생계비�충족�등�임금과�관련된�다양한�

요구를� 암묵적으로� 모두� 포함되었다고� 설명됨.

2014
협약임금인상률

소득분배개선분

○�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7.1%

※�7.1%(인상률)�=�협약임금�인상률(5.3%)�+�소득분배개선

분(1.8%)

※�유사근로자�임금�수준을�반영해�주는�협약임금인상률(총액

기준,� 5.31%)과� 소득분배고려분� 등을� 반영

2013
임금인상률

소득분배개선분

○�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7.2%

※�7.2%(인상률)�=�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4.7%)�+�소득분

배개선분(2.5%)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고려된�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과� 소득분배개선분을� 합한� 값.�

※�소득분배개선분의�경우,�1인�이상�사업장�정액임금�중위값

의�50%를�5년�내�도달하는�것을�목표로�해당�년도�고려분

(2.5%)을� 감안하였다고� 밝힘.�

2012

협약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익위원� 안(案)

※�근거:�하한액은�2012.5.23.�통상임금기준�협약임금인상률�

5.5%,� 상한액은� 2012년� 연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합임

하한액� :� 시급� 4,830원(인상률� 5.5%)

상한액� :� 시급� 4,885원(인상률� 6.7%)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창근(2015)� 표를� 보완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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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몇몇 수치화된 경제 지표만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필요생계비 산정 방안과 이를 최

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

다.19) 

둘째,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노동시간을 기존 하루 8

시간에서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줄이는 등 사용자들의 탈법적 ‘꼼수’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김유선(2020:4)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분위가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았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

률은 1~2분위가 8.3~8.8%로 높은데,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감소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

기 때문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노

동시간이 줄었다. 특히 1분위의 경우,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1.4%에서 2018년 33.7%, 2019년 41.9%로 증가했다. 

사용자들의 탈법적인 노동시간 쪼개기를 규제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

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

안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 매일 출근해

19) 이승렬(2021)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198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
포지엄에서,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 “국민복지증진대책에서 확정된 골격을 토대로 하
면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므로 최저
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만을 규정하여 단일기준을 채택할 것을 주
장”(<최저임금제도발전 심포지엄 발표논집>,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88, 76쪽)했다고 
한다. 이는 생계비가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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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하루 6시간 또는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부족한 소득을 보충

하기 위해 다른 일(job)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 사업장에 하

루 6시간 또는 7시간 전속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의 생계보전 필요성(생

계보전 노동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노동시간 

단축 + 시차출근 + 노동강도 강화’ 등 일부 사용자의 탈법적 꼼수를 규

제하여 최저임금정책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간외 

노동에 대한 할증과 유사하게 전속 노동시간에 대한 할증 제도 도입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

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고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뿐이라는 문제점이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

되었던 1988년에는 두 개 업종으로 구분 적용됐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

으로 하되, 이들 3개 업종에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동

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승렬, 2021 재인용)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

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

로 구분 심의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제의 장기 발전 방향에 부응하면서 

업종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 업종으로의 최저임금제의 적용 확대를 전제로 할 때 같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설정됨이 바람직”(이승렬, 2021 재인용)했기 때문이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원청의 공동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

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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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임금제 확대: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건설업 ‘적정임금제’는 건설 하도급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과 적

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 추

진되었다. 적정임금은 임금조사를 바탕으로 제3의 전문기관에서 산정(노

사전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적정임금 지급기준은 노무비 경

쟁 방식을 우선 추진하되 노무비 비경쟁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구분 정률방식(노무비� 경쟁) 정액방식(노무비� 비경쟁)

입찰

방식

노무비도�

낙찰률� 적용

노무비는

낙찰률� 미적용

노무비 입찰시� 확정 준공시� 정산

장점
기술경쟁� 촉진,�

공사비� 절감

충분한�

노무비� 확보

단점 근로강도� 상승
노무비� 허위청구

공사비� 과다증가

출처:� 공성식(2021)에서� 재인용.

<표� 2-7>� 건설업� 적정임금� 지급기준� 비교

2021년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기존 LH, 도공, 철도공단, 수자원 외 

코레일, 인천‧한국공항공사 등)하고, 2022년 1월부터 전체 공공부문 공

사에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에 발주자와 원·하도급

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단가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하여,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사업주는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이행을 통해 매월 적정임금의 구분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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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금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노무비 최소투찰기준을 현행 80%에

서 95%로 상향(위반 시 입찰 무효, 계약예규)된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는 건설업과 매우 비슷하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과 임금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더

라도 임금은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하청 구조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이 

낮아진다. 이처럼 수직 계열화된 원하청 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하청 노동자는 적절한 제도적 개입이 없다면 중간착

취와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적정임금제’를 공공부

문 건설용역이 아닌 전체 하청‧용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공성

식, 2021). 노무비 낙찰률을 적용하는 경쟁 방식이 아닌 정액을 보장하

는 비경쟁 방식으로 개선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

외하거나 낙찰가격과 무관하게 예정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

능하다. 노임단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노동조합과의 교섭 

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수의계

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 용역 자회사는 법 개정 없

이도 정부 지침과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만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이 가능

하다(공성식, 2021).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더라도 낙착률 

적용, 파견·도급기업 내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

금 수준으로 낮춰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 파견·하청·용역 노동자의 저

임금 실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건설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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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조업 하도급 업체,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 파견업체 저임금 노

동자 임금 상승과 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황선웅, 2021:34). 

(3) 안전운임제 상설화 및 플랫폼 부문으로 확대2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

여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정의되며,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2022년 일몰)으로 도입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전차종․전품목에 안전운임제 적용을 요구했으나, 운송형태가 비

교적 단순하고 계량화가 쉬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21)에 한정하여 도

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원회에서 결정하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최저임금

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화주 대표 3인, 운수사업자 대표 3

인, 노동자 위원격인 화물차주 대표 3인, 그리고 국토부가 추천하는 공

익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된

다.

20)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박귀란(2021)이 작성한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확
대」에서 발췌했음.

21)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컨테이너 2.3만대, 시멘트 0.6만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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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대표(3) 한국무역협회(1명),� 대한상공회의소(1명),� 시멘트협회(1명)

운수사� 대표(3) 통합물류협회(1명),� 화물운송주선협회(1명),� 화물연합회(1명)

차주� 대표(3) 화물연대(3명)

공익� 대표(4) (국토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

출처:� 박귀란(2021)

<표� 2-8>�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안전운임은 건당 운임으로 산정한다. 매달 화물 운송으로 발생하는 비

용에 화물노동자 적정 소득을 더하고 이를 월 운송 건수로 나누어 산출

한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화물노동자가 부담했던 운송원가

를 화주(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동안 원가가 운임에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운송 건수를 무리하

게 늘려야 해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최대한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거나 차량 

정비비를 감축하게 되는데, 이는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 

산정 시 원가를 반영하여 과로․과적․과속의 위험과 안전을 방지할 수 있

다. 

안전운임제는 그동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돼 무리한 운행을 부추긴 

운송원가를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고,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적정수준 운임은 화

물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화물노동자 위험 운행을 줄이고 화물운송시장 산업구

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화

물노동자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안전운임연구단(KSRR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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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연구22)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이후 졸음운전, 과속, 과적이 줄

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물연대, 2021).23) 

제도 시행 전 71%에 달하던 졸음운전 경험은 51%로 약 2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졸음운전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장시간 노동, 심야운행, 

휴식 없는 연속운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식 없는 연속 

운행 시간이 제도 시행 전 4.51시간 → 시행 1년차 4.04시간 → 시행 2

년차 3.64시간으로 감소했다(화물연대, 2021). 또한, 야간운행시간은 

30%, 운행 중 피로도는 4.8% 감소했다. 반면, 화물노동자 수면시간은 

4.7% 증가했다(박귀란, 2021). 과적․과속경험 비율도 점진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과적경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4.3% → 시행 1년차 13.6% 

→ 시행 2년차 9.3%로 감소했다. 과속경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32.7% 

→ 시행 1년 차 21.7% → 시행 2년차 19.9%로 줄어들었다(화물연대, 

2021).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

져오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될 적정 운임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

에, 별도 서비스 없이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공제해 사업을 영위하던 영

세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제

도 시행 이후 화물운송단계가 1.76단계에서 1.46단계로 0.3단계 감소했

다. 또한, 운송업체 간 저단가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물량 수주를 위한 저단가 경쟁이 시행 이전 대비 약 21.6% 감소했다. 

그동안 화주가 임의적으로 결정했던 운임이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22) 연구단은 세 차례의 화물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운임 시행 전과 후의 화물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을 비교 분석함. 조사는 2020.01, 2020.07, 2021.07 진행됨.

23) 화물연대(202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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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고, 화물운송단계와 저단가 경쟁이 줄어들면서 화물운송시장 투명

성이 강화되고 있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상설

화하고 비슷한 플랫폼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을 개정하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컨테이너, 시멘트 운

송 화물노동자’에서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 배달 등 다른 유사 부문으로의 확대가 필요하

다. 특히 택배 품목의 경우 2020년 한 해 10명 이상의 화물노동자가 과

로사로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운임과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택배 부문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안전배달료 도입이 절실

하다.2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극단적인 불안정 노동의 상징인 플랫

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으

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상설화와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제2조(정의)

� 8.�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과로,�과속,� 과적�운행을�방지하는� 등�교통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

배달료로서�제19조의3에�따른�생활물류서비스�안전배달료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제19조

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

<표�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8.18.)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

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조건을 개선하

24) 현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과 함께 안전배
달료를 도입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공성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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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

는 상황을 고려하면, 안전운임제를 플랫폼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 

2) 임금 평준화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25)

대체로 현재 저임금 부문의 임금 상승에 따른 중하위 분위 격차는 축

소되고 있지만, 중상위 계층 간 임금격차는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금 불평등의 가장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사업체 규모 간 불평등 

추세를 심화시키는 요인도 각 규모의 상위 분위 노동자가 아니라 중간 

분위 노동자이다(성재민, 2021). 따라서 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저임금 해소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주요 분절 요인들 간 격차를 줄이

고 중간부문의 평균적 노동자 계층을 확대시키는 임금평준화 정책도 필

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임금평준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대임금정책으로 초기업 단위 교섭 촉

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초기업교섭 촉진

노동시장 불평등은 고용형태, 성, 기업규모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

여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

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한다(김유선, 2019:2). 정이환(2018:15) 역시 임금 불평등 악화의 

25) 본 절은 이창근․권혜원․김미영․박주영․정경은․정흥준(2021)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재조명: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 권리보장의 관점에서』(민주노동연구
원) 연구보고서의 일부인 「한국 초기업교섭 유형과 재조명 필요성: 국제비교론적 접
근」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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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요인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신자유주의 분절노동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민

기(2021)에 따르면, 성별, 학력별 격차는 최근 불평등 악화 추세와 큰 

관련이 없으며,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일치한다고 한다(홍민기, 

2021). 결국, 불평등과 분절 요인이 단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 대안

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이환(2018:15)이 지적한 것처럼, 기

업규모별 분절이 노동시장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 거의 없었음을 고려하면, 기업규모별 불평등 개선

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이행 노력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

다. 특히 초기업적 임금률 설정을 통한 산업·업종·직종별 임금 평준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단체협약적용률과 임금 불평등 간에는 강한 부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2개 OECD 회원국 임금 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의 

50%는 단체협약적용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Visser et al., 

2015; Visser, 2016:3 재인용).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는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선 복수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고서에서, 48개국를 비교한 결과 단체협약적용률의 국가별 차이

의 70%는 단체교섭수준(bargaining level)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Visser et al., 2015: Visser, 2016:3 재인용). 결론적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는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가 필요하며, 단체협약 적용률 제

고를 위해서는 초기업교섭 촉진과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OECD(2019)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단체교섭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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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labour market outcome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동일한 국가라 하

더라도, 단체교섭 유형에 따라 고용률, 실업률, 임금 불평등과 같은 노

동시장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OECD, 2019; Garnero, 

2021:197). OECD 보고서(2019)에 따르면, (초기업적으로) 조정된 교섭 

체계(coordinated bargaining systems)는 (기업별로) 극단적으로 분권화

(fully decentralized) 체계보다 고용률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은 높

고, 임금 불평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화되어 있지만 조정되지 

않은 교섭 체계(uncoordinated centralized systems) 역시 고용률과 임금 

불평등에 있어서는 조정된 교섭체계와 비슷한 긍정적 성과를 보여줬는

데, 다만 실업률은 극단적 분권화 체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산별

교섭이 지배적인 곳에서 기업별 보충교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상위

협약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허용되는 ‘조직된 분권화’ 체계, 

즉 이중 교섭 체계(two-tier bargaining systems)의 노동시장 성과 역시 

극단적 분권화 유형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조정된 교섭 체계(coordinated bargaining systems)는 극단

적 분권화(fully decentralized) 체계보다 임금 불평등이 낮다. 또한, 단체

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낮은데, 단체협약적용률은 교섭수준과 

연관성이 높다. 이는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적용률 제고가 현행 노동시

장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기

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초기업교섭 부문도 단체교섭 집중도와 조정도를 기준으로 살펴

볼 때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교섭을 통해 

업종 또는 직종별 표준임금을 결정하는 등 개별 기업을 넘어 초기업적 

임금률을 결정하는 초기업교섭 유형도 존재한다. 이는 국내 초기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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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금 조정(평준화)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일

반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정도

낮음 중간 높음

집중도

낮음

금속,� 보건,� 공공연구기관,�

화물기사,� 대리운전기사,� 지

자체공무직,� 대학청소용역

중간 플랜트업,� 레미콘기사

높음
증권업,�시내버스업,�항

운업,� 택시업,� 금융업

토목건축업,� 타워크레인기

사,� 교육공무직,� 면방직업

자료:� 이창근(2021).� 필자� 작성.

<표� 2-10>� 한국� 산업·업종·직종별� 초기업교섭� 유형� 구분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를 주요 조직대상으로 하는 부문에서 

단체교섭 집중도와 조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초

기업교섭 부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초기업협약 효력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장․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초

기업교섭 촉진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노동시장 격차와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노조법 개정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산업․업종․직종 

등 각 부문이 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별 교섭 관행을 극복하

고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부문의 

초기업교섭 촉진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직, 

토목건축업, 플랜트업, 배달·화물·레미콘·타워크레인 기사 등 현재 초기

업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초기업교섭 촉진․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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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불안정․취약 부문에서 초기업교섭이 가능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

여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합

의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조성재 외, 2009:321)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조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돌봄, 배달, 택배 부문 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속, 보건, 금융 등의 부문은 중층적 교섭체계가 매우 강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의 ‘조직된 분권화․조정’ 유형에서 시도된 조정 

행위와 정책을 참고하여, 전반적인 임금 조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업종, 특성, 지역, 동일원청 소속 하청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한 실효

적인 교섭단위로의 재편 등 초기업 임금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

초기업교섭 촉진과 기업별교섭 조정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더

라도, 현행 노조 조직률이 1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불

평등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무노조 사업장으로 단체협약 효

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전체 불평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문화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하여 실질화시

킬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노동

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평등을 해소하

고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보호 및 권리보장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박주영(2021)은 아래와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장 단위의 경우, 과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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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모든 노동자에게 효력을 동등

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 확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고유한 구속력 범위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초기업 

수준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적용범위 내의 모든 협약 

외 사용자(와 그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완

화되어야 한다. 이는 양적 요건이 아니라 효력확장의 필요성과 공공성 

같은 질적 요건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 요건을 두더라

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모든 노동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비율도 3분의 2에서 과반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효력확장의 질적 요건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중대하다면 과반수 양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확장 가능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셋째, 초기업 수준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효력확장을 위한 단체협약 대

표성과 공공성에 대한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를 

결정 관할로 정비하고, 심의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

록 노사 당사자 참여 권한, 노동위원회 조사절차 등 세부 운영규정도 정

비해야 한다. 특히 단체협약 효력확장 결정이 이루어지면 행정관청은 단

체협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방법

을 강구하고, 실효적으로 노동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초기업적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개별 기업단위 근속급 

완화와 직무급 도입’이다. 현행 한국의 지배적 임금체계인 연공급(또는 

근속급)의 경우 연공(또는 근속)에 따라 임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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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또는 ‘일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라는 인식

이 임금체계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근속급의 효과와 관련하여 성재민(2015:55-56)의 연구는 매우 시사적

이다. 위 연구에 따르면, 근속의 순수한 임금 영향은 10년 근속당 5∼

10% 임금인상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

가 좋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직장에 근무하면서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과급이 중상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 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 수준에 해당

하는 계층 간 임금 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성재민, 2015). 개별 기업 차원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은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가 교차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

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문제는 ‘기업을 넘어선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 또는 직종별 초기업적 임금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필

연적으로 초기업적 교섭을 전제로 한다. 초기업적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업종 또는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

명하다.� 하지만,� 이� 변화는�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불평등�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반복일�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 선진산업국가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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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입이직이� 대단히� 활발하고� 입이

직의� 상당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발적� 이직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관측)� 개인특성이� 같다면� 일자리� 매치의�

질이� 좋은� 사람은� 자발적� 입이직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근속이�

짧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의� 발견은� 근속이� 짧은� 또� 다른�

이유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직무)성과급제가� 확산되는� 것처럼� 오직� 개

별� 기업단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불평등이나� 개인의� 발전

경로�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 임금� 결정의� 좀� 더� 초기업적� 대

안을� 생각해� 볼� 때이다.”(성재민,� 2015)

Ⅴ. 소결

본 장에서는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으로 연대

임금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중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 임금 불평등 추세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중,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백분위율 중 

P90/P10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불평등 추세는 정체 또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시간 변화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

금 노동자 또는 정규직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등적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즉,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고임금 노

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월 임금 기준으로 불

평등이 심화되었다. 초단시간 계약 등 시간제 계약이 저임금 부문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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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빠르게 늘면서 해당 부문 평균 노동시간이 고임금 부문보다 큰 

폭 감소했기 때문이다(황선웅, 2021).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

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동시간을 둘러싼 제도적․정책

적 규율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불평등 추세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부

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확

대,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임

금 불평등 축소를 주도한 요인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1980년대 초반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차(P90/P50) 축소가 전체 불

평등 축소를 이끌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중상위 

임금격차와 중하위 임금격차가 모두 확대되면서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

고,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중하위 임금격차(P50/P10)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 축소를 주도했다. 또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분절 요인 중 하나인 사업체 규모 간 임금 불평등 심화의 주요 요인도 

각 규모별 중간 분위 임금계층 간 격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하위 임금 격차 개선 

추세를 유지하면서, 중상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대응이 매우 중

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최상위 1%와 상위 10% 임금 집단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

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정체 상태인 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과세대상자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료

에 근거한 상위 10% 집단의 임금 비중이 거의 35%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피케티(Piketty)의 구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높은 불평등’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된다.



제2장�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 정책

69

다음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

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쨰, 지금까지 연대임금정책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해소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는 중․하위 분위 임금 불평등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하위 분위 불평등 축소 추세

를 지속하면서도 중․상위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

으로 도입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

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하위분위 임금 불평등 축소 추세 지속을 위해서는 저임금 해

소정책을 중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저임금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반영한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인상 효과

를 상쇄하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여기에 현

재 건설업과 화물자동차 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정임금제와 안전운

임제를 확대 개편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저임금 해소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적정임금제는 하청 노동자 중간 착취 금지와 생

활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하청․용역관

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는 현재 일몰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상설화하고, 택배, 배달 등 플

랫폼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간 임금층 확대와 중상위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임금평준

화 정책으로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이 적극 시

행되어야 한다. 초기업적으로 조정된 단체교섭체계를 구축한 국가의 불

평등이 기업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체계가 지배적인 국가에 비해 낮다

는 OECD 실증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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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집중된 부문부터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문화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하여 노

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가 교차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키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문제는 ‘기업을 넘어선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 또는 직종별 초기업적 임금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이

는 필연적으로 초기업적 교섭을 전제로 한다. 초기업적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업종 또는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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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불평등�해소를�위한�

불안정노동�규제와�권리보장�강화

김직수

Ⅰ. 서론

이 장에서는 불안정노동의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되, 비정규노동

과 플랫폼 노동에 초점을 맞춘다. 비정규노동 문제는 불안정노동의 핵심

을 이루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시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노동 내에

서도 가장 문제적인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노동과 고용계약에 의거하지 

않는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불안정노동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서론에서 비정규노동과 플랫폼 노

동의 문제점을 개관하고 이어지는 절들에서 각각 비정규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1.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

먼저 비정규직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되

기 시작했으며,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

가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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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격차, 취약한 노동안전보건 등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문

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

정규직

증가율

비정규직

증가율

2002 7.4 3.6� 1.2� 5.6�

2003 2.9 0.8� 2.9� -0.7�

2004 4.9 3.1� 2.2� 3.8�

2005 3.9 2.6� 1.8� 3.2�

2006 5.2 2.6� 5.5� 0.2�

2007 5.5 3.5� 5.3� 1.9�

2008 2.8 1.4� 5.8� -2.4�

2009 0.7 2.3� 2.8� 1.9�

2010 6.5 3.5� 7.0� 0.2�

2011 3.7 2.7� 4.6� 0.8�

2012 2.3 1.3� 4.7� -2.2�

2013 2.9 2.9� 6.5� -1.2�

2014 3.3 2.9� 3.7� 2.0�

2015 2.8 2.9� 3.9� 1.5�

2016 2.9 1.6� 2.3� 0.8�

2017 3.1 1.3� 4.9� -3.3�

2018 2.9 0.4 3.4� -2.8�

2019 2.2 1.1 1.3 4.2

2020 0.9 -0.8 -0.5 0.6

<표� 3-1>�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계산

위의 <표 3-1>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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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정규직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

용증가율의 변화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문제

는 2016년 이후로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수년 간 

경제성장률 또한 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부정

적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비진작 및 경기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정

책이 주춤하면서 반대로 경기부양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에 유혹을 느낄 법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

로의 변화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고용탄력성의 변화는 성장 및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고용탄력성이 저하되었으

므로 경제성장 보다는 일자리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든

가 아니면 반대로 이 지수들은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도식적인 방법으로 접

근해서는 안 된다”(이재갑·정병석, 2017)는 충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의 측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첫 

해보다 박근혜 정권 초기가 수치상으로 더 낮다. 하지만 이것을 정부 정

책의 결과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정년퇴

직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신규채용에 나서는 등 다양

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권 2년차에 –2.8%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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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경제의 부상

플랫폼 경제에서는 불평등의 심화가 ‘위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1). 전통적인 노

동시장에서는 임금이 전적으로 (절대적) 성과에 기반하여 계산되는 반

면, 디지털 시장에서는 상대적 성과에 기반하여 계산된다. 이를 ‘승자독

식 모델’이라 한다(Degryse, 2016). 승자독식 모델에서는 소수의 부자들

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이익의 증대를 누

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훨씬 증가한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실제로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 사이의 격차를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특히 생산 비용이 아닌 희소성이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임대와 관련된 

경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부동산 업계에서 공유 플랫폼

을 통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부동산 임대가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고 잠

재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플랫폼의 온디맨드 임대와 전통적인 임대 간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임대 

비용도 상승할 것이다(Szoc, 2015).

한편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

자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온전한 노동권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기존 지역기반 서비스 등에서 기존 노동자들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택배 등의 물류 업

계에서는 어렵게 조직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더라

도,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물량을 소화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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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플랫

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Ⅱ. 비정규노동 대응방향

1. 비정규노동의 구성 변화

노동계 분류기준(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살

펴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 추세를 보이는 고용형

태는 ‘일반임시직’이다. 일반임시직은 비정규직 가운데 2008년 약 40%

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30%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14.5%로 더더욱 줄어들었다. 동시에 비정규직 내에서 현저히 비중이 늘

어난 고용형태는 임시 파트타임 노동이다. 2016년 비정규직 가운데 

20.5%를 차지하였던 임시 파트타임 노동이 2020년에는 26.5%로 6%p 

늘어났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가운데 임시 파트타임은 같은 기간 동안 

27.0%에서 35.6%로 8.6%p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가 23.5%에서 

31.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성 기간제 노동자의 비정규직 내 

비율이 26.4%에서 34.9%까지 8%p 이상 늘어났다. 여성 기간제 노동자

도 같은 기간 동안 21.0%에서 27.5%까지 6.5%p 증가하였다. 요컨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비정규직 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일반임

시직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한편,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 파트타임 노동자

들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며, 또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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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20)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최근 기간제 노동자의 증가는 

통계상 조정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제 종사상 지위 분

류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명목 아래 2019년 3월부터 매 분기 말월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기간제 노동을 기간의 정함 또는 정하지 않음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반

면, 병행조사는 별도의 기간제 구분 항목은 없지만 고정기간, 단기, 임

시직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과 고용예상기간의 조사항목을 추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이전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노

동자 약 50만 명이 추가로 파악되었다.26)

26) 그간 정부가 정규직으로 파악해 온 '임시일용직 중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정년 
등 관행에 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행조사를 통
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포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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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 노동의 증가와 임시직 감소

그렇다면 문제는 임시 파트타임, 즉 시간제 노동의 증가인데, 이는 최

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 정책 등에 따라 등장한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과 초단시간 노동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정규직 분류에는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시・일용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경기

변동 효과, 구조조정 효과, 제도화 효과가 그것이다. 첫째, 경기변동 효

과는 말 그대로 경기변동에 따라 반실업 상태의 임시・일용직이 고용충

격을 흡수하며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다만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공통

적으로 임시・일용직 규모 축소에의 경기변동 효과는 제한적이며, 특히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에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여 임시・일용

직 규모가 급격히 축소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축소에 비해 회복이 

비탄력적인 경향이 일반적이어서 경기변동 효과 역시 지속적인 임시・
일용직 규모 축소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 효과는 상용

직(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제고가 임시・일용직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고령

화되면서, 연공임금체계 하에서 기업측은 임금비용 증가에 따라 임시・
일용직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화 효과는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의 증가, 비정규직법 도입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 비공식부문이 

제도화된 공식부문으로 편입되면서 임시・일용직 고용이 흡수된다고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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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형태
2016.8

(A)

2020.8

(B)

차이

(C=B-A)

증감률

(100*C/A)

임금노동자� 전체 19,627 20,446 819 4.2

정규직� 여부
정규직 10,931 11,963 1,032 9.4

비정규직 8,696 8,483 -213 -2.4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2,509 1,237 -1,272 -50.7

기간제 2,046 2,635 589 28.8

상용파트 138 315 177 128.3

임시파트 1,783 2,224 441 24.7

호출노동 788 812 24 3.0

파견노동 201 164 -37 -18.4

용역노동 696 552 -144 -20.7

특수고용 536 545 9 1.7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3-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그런데 종사상 지위상의 임시・일용직은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 집계상의 격차가 발생해 온 논쟁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임시・일용

직 가운데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파악

해 온 이른바 ‘일반임시직’이 비정규직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초기에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다만 임시・일용직 규모 자체가 지속적

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측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 집계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어 왔다. 특히 일반임시직이 줄어드는 동시에 임시 파트타임 노동

이 눈에 띄게 증가해 왔는데, 임시 파트타임은 정부 측에서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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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 추정치의 

격차가 줄어들어 온 것이다.

일반임시직이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설문 문항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가려내는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구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

사상의 지위는 임시・일용직인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주로 소정

의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퇴직금, 상여금 등이 없는 노동자들로서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 

임금 및 노동조건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노동계는 ‘좋은 일자리’ 

지표인 정규직 고용에 이들이 포함되어 파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지적

해 왔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종사상 지위상 상용직인 정규직 노동자가 

좋은 일자리 지표로서 적합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던 가운데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때에도 ‘근로지속이 가

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한 바 있다.

2) 비정규직의 여전한 취약성

그렇다면 일반임시직이 축소되고 임시 파트타임 노동이 증가한 이유

는 무엇일까. 우선 임시 파트타임이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

국에서 파트타임, 즉 시간제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인 경우는 그

리 많지 않다. 영미식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히 추진되어 온 맥락 속에

서 유럽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른바 ‘정규직 파트타임’은 자리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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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이다. 시간제 노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확

대된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제 활용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고

용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 고용 자체를 장려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문

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책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가 추진되면

서 시간제 노동이 증가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가 더해졌다. 

다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졌다. 문제는 증가한 여성 고용의 상당수가 시간제 형

태였다는 점이다. 산업구조 변화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서

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인

해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민간 부문

은 인건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시 파트타임을 비롯한 비정규직 의존도

가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고용 규모와 노동조건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산업 간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된 원인은 비정규

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서 2020년 2.9%로 낮아진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더욱 낮아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한

국비정규노동센터, 2020).

반면, 통계청은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관련 주요 노

동조건 지표는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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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 고용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동시에 비정규직 자발적 선택 비중, 임금 수준, 고용보

험 가입률 등 비정규직의 주요 근로여건 지표도 상당폭 개선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통계청, 2021). 코로나19 이후 기업 등의 채용수요가 회

복되고 있으나,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

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

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회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보건복지, 교육업 등의 임금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 일반임시직의 급격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통계 집계상 변화를 들 수 있

다. 그간 정부가 정규직으로 파악해 온 ‘임시일용직 중 계약기간을 특정

하지 않았거나 정년 등 관행에 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답한 사

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행조사를 통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포착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효과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로 비교적 높게 정해지면서 중소영세사업체 등이 비용부

담을 이유로 임시일용직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률은 이후 2020년에는 2.9%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때는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후퇴로 임시일용 축소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

로 상용직 등 보다 정규성을 띠는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소

득 향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1~2

년 사이 비정규직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

정규직 임금수준이나 사회보험 적용률 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2019년 이후 새롭게 통계에 포착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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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앞서 짚어본 ‘임시일용직 중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정년 등 관행에 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상

당수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이들 중 ‘고용예상기간’

을 파악하는 새 조사항목에 응답한 노동자들이 기간제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부분이 이직률이 높은 중소영세사업체 소속으로 임금

수준도 낮고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심각하다. 문제는 중소영

세기업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가운데 

임시직의 감소와 기간제 및 시간제의 증가는 비공식적 성격을 공식화하

는 측면을 띠고 있지만, 취약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검토

복잡하게 얽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있었다.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조직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함께 이

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고용불안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12대 공약 중 4번째가 ‘일자리가 마

련된 대한민국’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

축 및 처우 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3가지 주제에 총 73개의 세

부적인 공약이 포함되었다. 촛불 항쟁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립

되었고 노동 공약은 여러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적으로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

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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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는 커졌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운

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의 긍정적 측면들을 살펴보면, 첫째, 무엇

보다 지난 시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요구해 왔던 개혁안들을 상당 수준 

수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권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었다. 둘째, 과거에 시도된 정부 주도 노동개혁이 처음에는 노동측에 일

정한 기대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재벌 대기업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으

로 귀결되어 노동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래’를 하게 되었음을 고려

할 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은 조건 없이 노동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셋째, 진보적 노동정책이 결국 상위의 

규정력을 갖는 경제정책에 눌려 무력화된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정책 실패가 사전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전과 달랐

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기대들이 무색하게도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는 매우 부정적이다. 단순히 공약을 미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

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 고

용형태라는 초심에서 무기계약직 형태,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게다가 가장 이슈가 집중되었던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보안 검색 요원의 연봉이 5,000

만 원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번지기도 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천공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

규직 문제를 덮어버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매도하는 형태로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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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던 와중에 

촛불 항쟁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잡은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임기 말에 이르러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3. 비정규노동 대응방향

1) 사용사유제한과 차별해소

정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의 추진이 

자취를 감춘 점은 가장 큰 문제다. 다만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확대는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 가며 진행되었다. 고

용공시제가 그것인데, 2017년 11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

해 ‘소속 외 노동자’의 고용현황을 공시할 때, 해당 노동자의 업무내용

을 추가로 공시하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여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

도록 한 것이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공시제 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외에 ‘소속 외 노동자’를 동시에 공시하도록 추진되었으

나 도입에 실패하였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개혁

안이 추진되었다. 비교대상노동자 범위 확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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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유 인정 범위 축소, 비교대상 노동자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청구권 

신설, 노조·노동자대표 등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검토, 지방노동관서

에 차별해소팀 설치 등이 세부 정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비정규직 과다 사용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 정책은 국정과제에서조차 제외되었다. 결

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들도 똑같이 외쳐 온 ‘일자리 확대’를 공허

하게 언급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나 차별해소 정책의 이행이 미진한 가운데, 

정리해고 남용 방지제도 역시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이처럼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제약을 가하고 노동시장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후퇴하거나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물

론 자본의 반발이 있었지만, 너무 때 이르게 자본의 손을 들어준 문재인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 경제성장률은 반드시 고용

증가와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금 및 노동조건 상향을 통해 노동

시장은 물론 상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정

책을 펼치면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모자란 수준의 개혁실

행을 하면서 성장 정체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시

간제 단위기간 확대에서 드러났다. 

2) 온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재추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정부의 정규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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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

칙은 큰 의미를 지닌다. 대다수의 근대적 국가들은 간접고용을 금지하거

나 제한해 왔다. 그 이유는 강제노동, 중간착취 등의 전근대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흔들리고 파견노동과 같은 

간접고용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와 '복지국

가의 위기' 이후이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재규제 움

직임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의 분리

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간접고용 활용은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 행정서

비스는 공무원 노동자에 의해 제공된다. 공무원은 헌법상 법률로 신분을 

보장하며,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종신 임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간제, 간접고용, 나아가서는 시간선택제에 이르는 다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은 공무원이 담당

해왔거나 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점이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특히 간

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은 명목상 인건비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다. 공공기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며, 경비 절감 압력으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조건은 

저하된다. 나아가 사용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문제가 끊이지 않다 보니 이전 정부들 역시 간접고용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동조건이나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임금보장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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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침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이번 정부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진일보한 것이다. 관건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얼마나 

지켜가며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나타

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전환대상 제외 및 실태조사 누락 문제, 추진체

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정규직 전환대상 파악을 위한 특별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

정규직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직접고용의 경우, 

국고지원사업 일자리를 기관이 실태조사에서 임의로 누락시키거나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간접고용과 관련해서

는 먼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회사라 하더라도 생명·안전 업무, 필수유지업무, 위장도급 등의 경

우에는 모회사(기관) 직접고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회사 가운데 상당

수는 독립적으로 전문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파견·용역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일반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예

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기존 자회사의 경우 처우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나아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인 데 반해 자회사가 제외될 경우 형평

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시설관리 업종의 경우, 계약형식 또한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해 ‘민간위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명칭 때문에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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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

존의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

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서 60세 이후 노동자를 해고하

거나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직종 특성을 고려하지 못

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였다.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상의 문제는 간접고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정규직 전환의 향방을 좌우한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했던 만큼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 심의위 및 협의회 구성 현황

을 파악·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결국 협의

기구 구성이 지체되면서 적절한 관리감독 부재는 공공부문 고용구조 정

상화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 저하를 불러왔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부실한 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귀찮은 일’로 전락하였으며, 언론에

서도 부차적인 쟁점을 과도하게 부각하였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협의기구에서 배제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의 취지나 노동기본권에 관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

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비정규직과 관련

해서도 다시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

다.

예산 및 계약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용역계약의 경우 1년 단위 계약

이라면 계약 종료 시 전환이 가능하지만 2년 이상 계약인 경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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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용역계약 종료 시 전환하는 것

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연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더라도 조기전환을 권장한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

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총액인건비제 및 기준인건비제’라는 제

도적 제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

관 자체 예산에서 마련하되,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자회사 전환 모델 재검토

끝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한계는 공공기

관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직접고용 인력이 ‘정규직’이란 이유로 전환 대

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파견·용역 역시 자회사 신설·채용이 가능하게 됐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회사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출자·출연한 기업으로 모회사가 임원을 임명하고,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보수체계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자회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고용이라기보다는 간접고용에 가깝다. 단적으로 자회사 노

동자에 대해 모회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된다. 다만 기

존 간접고용에 비해 고용안정화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자회사 설립 방안을 실질적으로 권

장하게 되었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자회사 설립 방식의 예외적인 허용 

요건이 논의된 것이다.

자회사 허용 요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

여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모회사 위탁사업 외 자체사업 영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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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은 노동권을 침해하고 간접고용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회사

(기관)로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용역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

는 경우, 모회사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기관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

모가 과소하여 별도 자회사 설립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직접고

용해야 한다.

자회사 형태의 고용 전환은 민간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

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초기에 발빠르게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

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전환된 자회사 소속 영업직

군 노동자들을 개인도급기사, 즉 특수고용직으로 되돌리려 시도한 바 있

다. 전환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나 임금 및 노동조건도 그다지 개

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도 유사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

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일부 공정을 불법파견이라 판단했고, 

2021년 2월 당진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749명과 순천공장 51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현대제철이 선택한 방법은 자

회사를 설립하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자회사 정규

직도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민간부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이다27)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 및 일자리 질 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

치보다는 노동시장 분단과 유연화에 기인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

해 경기변동과 같은 실업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은 정리해고나 외

27) 한겨레.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나쁜 선례가 현대제철에 미친 영향",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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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와 같은 수단으로 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반

면, 경기회복 국면이 돌아올 경우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력수요를 채

움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을 확보해왔다. 따라서 일자리 확대, 

특히 그 전제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과정이 탐색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따라서 청년실

업 역시 마찰적 실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

를 위해서는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입직이 지연될수록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며 구직단념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여

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직접일자리나 고용지원금을 줄이더라도 공

공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물론 청년층 가운데

에서 구직단념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착화된 노동시장 분단으로 인해,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전제로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차별

해소, 일자리의 질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

용 노동자들까지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 과거 정부에 비해 진

전된 측면이 있으나, 광범위한 전환 예외, 자회사 및 무기계약직 전환 

남발, 처우개선 미흡, 일방적인 ‘표준임금체계’ 추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기 등 공공부문의 ‘나쁜 일자리’를 일소하겠다는 원래의 정책목

표로부터 어긋나 일자리의 질 향상은 이루지 못한 채 공정성 논란의 빌

미마저 주는 상황이 되었다. 우선 시급하게라도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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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단시간 노동 대응

최근의 비정규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로 노동시간 쪼개기로 인한 초단시간노동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의 경향을 검토해 보면, 정경은(2021)은 2020년 초단시간 노동자가 

1,891천 명에 이르고, 2019~2020년에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9%대로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초단시간 증가는 최근 십수년 간의 지

속적인 추세이다. 유사하게 윤정향(2018)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노

동자는 2016년 기준으로 2009년보다 약 2배가 증가한 66만 명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은 72.5%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문정

(2019), 임용빈(2019) 등을 보더라도 단시간,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2000년대 들어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유선(2020)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하면서 저임금층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를 지적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2016)의 정책권

고를 참고하여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

휴가 보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보장,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적용, 사회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을 권고하고 있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의 연구도 초단시간 노동자 중 다수가 비

자발적이며 이로 인해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기에 차별을 겪는다는 점도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왜 초단시간 노동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규정

된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

합리하다. 초단시간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97년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94

대폭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1996~97년 노동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격렬했고, 민

주노총은 대규모 파업을 벌인 바 있었지만 결국 정부는 강압적인 방식

으로 노동기준과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밀어붙였다. 이때 '단시간 노동'

에 대한 법제도가 명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퇴

직금 등 기본 근로조건의 적용이 어려운 단시간 근로자의 범주를 정함

으로써 일선 근로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근로조건 적용의 혼선을 예

방’하는 목적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

해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사실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운동 측에서는 '단시간 노동'에 대한 문

제의식이 부족하였다. 일부 여성노동운동단체들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단시간 노동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집단은 많지 않았다. 내용적으로도 단시간 노동은 주로 여성 노

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외형적으로 단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노동

시간은 전일제와 다르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초단

시간 노동자 규모 자체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기간제법이 만들

어지면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배제되었고, 업종에 따

라 이 점을 이용하여 초단시간 고용 계약을 맺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이

다.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무기계약 전

환을 몇 차례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사례들

이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초단시간 노동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초단시

간 노동 문제는 노동조합이 젠더 의제에 여전히 민감하지 못하다는 현

실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동시간/영업시간 단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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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노동시간 쪼개기'가 급증하며 다시금 초단시간 노동이 큰 문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

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단시

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무

엇보다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정규직 사용사

유 제한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5) 비정규직 대책의 실현가능성

그런데 사용사유 제한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다수의 유럽 국가들

은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경제규모 등이 유사한 스페

인의 파견노동 및 임시직 규제 사례를 짚어보자. 스페인은 유럽연합 국

가들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파

견노동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파견노동 비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인

가? 스페인의 파견노동 규제에는 법적 규제와 단협체협약을 통한 규제

가 있고, 그 가운데 단협 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규직 의무고용 비율의 강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협 규제가 

임시직 비율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인가? 스페인의 임시직 비율은 여

전히 높지만, 그 증가세가 억제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정부의 사용사유 

제한 재도입이 있다.

그렇다면 단협 규제의 임시직 활용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스페인

에서 파견노동은 별도의 파견업 산별협약 체결을 통해 규제되는 반면, 

임시직은 별도의 산별협약 체결이 없다. 따라서 직접고용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동등처우가 보장될 뿐 임시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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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법적 규제 이상의 규제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규직 

의무고용 비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그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고, 노동조합

들은 임시직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고용상 차별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타날 경우 매우 심각한 문

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동일 업무 수행 노동자들이 일부는 직접

고용으로, 또 일부는 자회사로 전환되는 등 사례가 적지 않다. 혹은 동

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직접고용, 자회사 등의 형태

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왼쪽 바

퀴, 오른쪽 바퀴’와 같이 동일 업무 수행 노동자 간 고용차별은 핵심 문

제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같

은 일을 하더라도 입직 경로에 따라 차별이 당연시되는 것을 목격해왔

다.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목을 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하다. 자본 역시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을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동일 업무 수행 노동자들이 고용형태

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해 정당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업무 수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지위 및 노동조건 상 차별을 엄밀히 조사하고 엄

격히 제한하는 것은 사용사유 제한만큼이나 중요하다. 우선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 사례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의 사정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부

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

책은 공공부문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

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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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수준으로 줄이자는 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제대로 완결짓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모델의 재검토,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근로기준

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 대책도 절실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하였지만 어느 하나 이루지 못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비정규

직 사용사유 제한 및 비정규직 채용 시 부담금 부과, 정규직 전환시 재

정 및 세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 보완 및 강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개선,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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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대응방향

1. 디지털 전환 관련 쟁점

1) 플랫폼 노동의 확산

플랫폼 경제에서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해야만 공유가 이루어지며, 협

력이라는 것은 덤핑 및 파트너십의 착취와 비슷해 보인다(Degryse, 

2016).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플랫폼은 현재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을 기반으로 극도로 유연한 평행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노동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명되면 ‘노동

자’ 보호를 위한 모든 종류의 법적 또는 규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

게 된다.

김준영 등(2018)과 이철(2021)은 작업장소, 작업 결정방식, 노동소득

을 얻는 방식, 고용계약 형태 등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전통적 임금노동자는 기업이나 공장으로 특정되는 공동 

작업공간을 지니고, 작업 시작 전 고용주의 명령을 받으며. 보수는 작업 

시작 전에 임금 형태로 결정된다. 계약형식도 고용주와의 장기계약 체결 

형태를 띤다. 반면,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노동자의 집, 거리 혹은 고객

이 요구하는 장소가 일터가 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고. 많은 경우 선착

순의 형태인 노동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얻는다. 보수 역시 수

행한 노동의 양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되며, 계약형태 역시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수의 플랫폼들은 자신들 활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략을 구사하며, 기정사실화 전략을 선호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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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 기준이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기존 법

규가 갑자기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서 노동시장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크라우드 소싱은 데이터 입력 및 채우기 작

업처럼 업무와 생산공정을 아주 작고 간단하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쪼개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업무를 더욱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

여 아주 특정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

는 통제 가능성은 노동의 세계와 특히 노조에 또 다른 도전 과제이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관찰당하고 ‘감시’받는 리스크 또

한 증대되고 있다.

2) 인공지능 도입

알파고 충격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위협은 주로 

그 동안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던 전문직종 역시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수준으

로 본격 도입될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들도 있는데, 물류 분야와 의료 분

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도입

이 이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은 위험상황 경고, 선택

적 능동제어, 통합 능동제어, 제한적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의 5단계

로 구분되고 있는데, 선택적 능동제어나 통합 능동제어는 상당 수준으로 

이미 도입되고 있으며, 물류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화물운송 분야에 제

한적 자율주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물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자율주행보다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변

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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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율주행 외에도 고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문제를 일으

켰을 때, 소유자, 소프트웨어 설계자, 제작자 등 관련 행위자들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

로 의료 분야를 들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2016년부터 자율주행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인공지능이라는 ‘현상적 자율 행위자’의 법적 책임에 주목한 논의

(정창록 외, 2017)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율영상의료판독 

역시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질병관련 신호표

시, 보조적 의료판독, 통합 능동적 의료판독, 제한적 자율의료판독, 완전 

자율의료판독이 그것인데, 최종 단계인 완전자율의료판독의 경우, 인공

지능이 의료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완전자율수행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수행으로 인한 피

해는 시스템 제조자나 제조자로부터 시스템을 공급받은 병원이 책임져

야 할 것이다.

3) 무인화·자동화 및 고용감소

플랫폼 경제의 부상이 일자리 위기 등의 문제를 엄중하게 제기하는 

배경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린욜프슨과 맥아피는 기술진보 양상이 지수 형태로 급격히 가속화되

어 제2의 불연속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디지털화(digitization)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술진보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1).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에 존재하는 702개 직종에 대

해 전산화(computerization)가 진행되는 속도와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전산화될 가능성을 지수화 한 바 있다(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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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sborne, 2013). 이들은 향후 20년 내에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

이 큰 고위험 직종이 전체의 47%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아른츠 

등은 각 직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task)를 기준으로 전산화 가능

성을 분석하여 OECD 국가 직업들의 전산화 가능성을 추정한 연구를 

수행하였다(Arntz et al., 2016). 그 결과 21개 OECD 국가 전체 평균으

로는 9%의 직업만이 자동화될 것이고, 특히 한국은 이러한 자동화 가능

성이 가장 낮은 국가여서 대체될 직업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에 의한 대체는 각 직업이 가진 

수많은 과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술변화의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들을 반영하듯,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한국사회의 

일자리 변화를 둘러싼 국내 논의들도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존의 산업혁명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

과적으로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대규모의 고용감소 전망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모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김세움(2015)은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Frey and 

Osborne, 2013)에서 나온 직업별 영향도를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

으로 가정하고 직접 적용해 직업별 전산화 가능성을 산출하였다. 그 결

과 한국의 전체 일자리의 55∼57%는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고

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박가열 등(2016)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2025년 전체 평균 대체위험비율이 70.6%에 달하였고, 

가장 대체위험비율이 높은 단순노무직은 무려 90.1%가 대체위험에 직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고용영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102

향이 가장 적은 관리직도 같은 기간이면 49.2%가 대체위험에 직면하고, 

전문가 직종도 56.3%로 과반수가 대체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직무 

수준과 이를 대체할 기술발달의 수준을 직접 비교하여, 모든 직종에서 

대체될 위험에 직면할 인원의 비율을 구할 경우 다른 연구에 비해 일자

리를 잃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의 직종구조가 그만큼 필요한 직무역량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장기적

으로 오히려 노동력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

해 로봇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조준모, 2018).

한편, 정부는 다소 상이한 전망들의 ‘중간치’를 절충적 입장을 채택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2018)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전

환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의 ‘기준전망’과 적극적으

로 대응할 경우의 ‘혁신전망’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인력수요 전

망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7-30년 사이 기준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가속, 생산성 둔화 등 공급여건 악화와 국가 간 경쟁 심

화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혁신전망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용화

로 인한 시장 확대 등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로 상향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제성장이 소득향상,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망 자체가 전형적인 ‘소득주도 성장’과 반대

되는 ‘선성장 후분배’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경제성장과 달리 일자리 증감과 관련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

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직업별 전망에 따르면, 직업별로는 일자리 92만 

개가 증가하고 8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대체 가능성이 70% 넘는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을 52∼55%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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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직업 중심 접근법을 따르지 않고, OECD의 직무 중심 접근

법을 적용한 결과로서, 2030년까지의 일자리 대체율을 18.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대체보다는 직무보완 형태로 일자리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별 전망에 따르면, 고용증가 산업은 취업자수 46만명이 증가하고, 

고용감소 산업은 34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제조업은 고용유지, 정보통신, 보건복지 등은 고용증가, 공공행정, 

금융, 운수 등은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조립가공 

산업과 기초소재 산업은 성장이 개선되고, 소비재 산업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좁은 의미의 공공부문, 즉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반면, OECD(2016)나 

일본 경제산업성(2016) 등은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우 소폭

이나마 일자리가 순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자

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공서비스 전반에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

소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에 더해 현재 간과되고 있지만 중요한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자리 변화 전망 논의

들도 주로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기

존 고용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는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고용관계의 회색지대에 놓임으로 인해 노동

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낮은 임금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물류, 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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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

털 전환에 따른 변화 가운데 디지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하이테크 

부문보다 실제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 등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상당 수준 유연화된 한국 노동시장이 더

더욱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2. 플랫폼 사업 규제 현황

1) 플랫폼경제 관련 정부 대응 현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성장’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제11회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2017.9.7.)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정부 규제개혁 추

진방향’을 심의⋅확정한 것이 대표적인데, 그 핵심 내용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

제 혁파 등이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2017.10.1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 가능하게 하

는 조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2017.10.19.)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이 수립(2018.11.)되었다. 

정부는 대응계획의 5대 분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성장 촉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
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8대 주요 핵심변화로 드론, 자율주행

차, 스마트공장, 일자리 대책, 교육, 의료, 국방, 재난·안전을 선정(4차산

업혁명위원회, 2018)하여 주기적인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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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정부 대응방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새로운 성장전략 및 디지털 전환 대응전략은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가 혁신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생창업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혁신성장의 전

제조건으로 공정경제, 즉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하고, 노동규범 및 제

도 혁신 또한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으나, 공정경제 실현의 보조적 수단

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형적으로는 노동의 미래에 관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제도적 혁신의 유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디

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을 핵심적 역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응방향은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규제완화 논의에 치우

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디지털 전환

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경사노위의 논의의 초점은 매우 

상이하다. 정부가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셈이

다. 전자의 경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후발주자임을 강조하고 

전폭적인 규제환경 개선(탈규제)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방

향인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면서 기본적인 신뢰

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 역시 디지털 전환 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주요 방안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

로 한 대책이 논의된 바(2018.9.1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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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국회에서도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

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2018.8.23.)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플랫폼 노동 유형별 규제방안

플랫폼 노동은 크게 호출형 플랫폼 노동과 군중형 플랫폼 노동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형태이건 간에 플랫폼 노동은 ‘건수 지향 노동’으로의 

변화라는 고도의 노동유연화를 수반한다(김영선, 2018).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철, 2018). 먼저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IT노동자들의 과로, 대리

운전기사의 감정노동, 배달기사의 안전사고 등 새로운 문제들이 부상하

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위험

요인은 고스란히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모호성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사회보장 역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천착하고 있

는 노동 중심적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정희·백승

호, 2018). 이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라는 고

용관계의 구분 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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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

랫폼 노동은 그 특성상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플랫

폼 노동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중시하여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사회적 보호의 중심을 옮기는 것은 ‘특수고용’

의 존재 및 확대라는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동시

에 노무제공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다수의 불안정노

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노무제공자 

개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

하는 것이 노동자성 인정을 미루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수

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특히 지역기

반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사용자가 비교적 명

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주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이다. 윤애림

(2021)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예술인의 경우처럼 현행 고용보험법제에서

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사업주

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노동자를 특수

고용으로 활용하면 근로계약을 맺을 때보다 최저임금, 법정수당, 사회보

험료 등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이라

는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실업‧재해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전적

으로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된다. 만약 이러한 상태를 교정하

지 않은 채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으로 포괄시키면, 준법 사업

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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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용 노동자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책임을 분

담시키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실질에 근거하여 노무제공자에

게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을 당연 적용하고, 플랫폼 사

업주 등 노무제공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실업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과정

에서 확인된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적용이 필요하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연적 노동을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기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권을 행사할 경우 

손쉽고도 합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

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기존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노

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분할 통치에 대응하기가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특별한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사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노동 모델이 사회서

비스 부문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사서비스 분야는 물론, 사회서비스 부문의 플랫폼 노동에 대해 규제를 

포함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들

어 추진되어 온,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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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상� 지위 유형 주요� 직무

임금노동

플랫폼�

이용

노동

플랫

폼

지역기반형�

플랫폼경제� 종사자

대리운전,� 배달,� 심부름,�

의료요양� 등

비임금노동

(자영업� 등)

웹� 기반형�

플랫폼경제� 종사자
통번역,� IT,� 디자인� 등

판매플랫폼 ebay

자산임대플랫폼 Airbnb

전통적� 자영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8)

<표� 3-3>� 플랫폼� 노동자� 범위

플랫폼 노동은 임금노동의 존재형태 자체를 뒤흔들고 있어 적절한 대

응이 시급하다. 고용관계 없는 노동이 특징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노

동형태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체성(파편화), 주체성(강요된 자발성) 측면

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임금노동과 

비교할 때 일하는 장소, 일과 관련한 의사결정 등이 유동적이고 이에 따

라 노동소득도 불확정적이다. 진입장벽 또한 낮아 일거리를 두고 노동자

간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호출형, 관리형, 중개형 등으로도 불리며, 대

리운전, 화물운송 등 기존 특수고용 형태가 플랫폼화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업무가 할

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

의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고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

반한다(Schmidt, 2017).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 혹은 주문형 앱 노동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 내에서 고객에게 직접 노동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므로,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수준에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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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형성된다(Aloisi, 2016). 최근에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업무

분야가 법률서비스나 경영컨설팅과 같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로 확장되고 있으나, 수행업무의 대부분은 여전히 배달, 운전, 운송, 가

사서비스 등 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과업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이철, 2021).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낮은 수입 등 열악한 노동조

건에 놓여 있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계약과 유사한 동업계약을 맺고, 이

를 어길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낮은 진입

장벽은 노동자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부작용을 드러내는데, 플랫폼 노동자

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저하가 심각하다. 이들은 일

감을 얻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지만 열악한 휴게시설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을 노동자나 사업자가 아

닌 플랫폼 이용자나 회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다만 동시에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집단적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이철, 2021).

한편,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노동은 중개형, 군중형, 전시형, 마이크로

웍스 등으로 불린다. 이 유형은 성장 속도와 중요성에 비해 덜 주목받아 

온 플랫폼 노동 형태인데, 참여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자유거래와 

미세작업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가 지역기반 노동으로 편중된 가장 큰 이유

는 온라인 노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노동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Gray & Suri, 2019).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거공

간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일하고, 현금으로 전환가능한 온라인 포인트를 

대가로 받는다. 노동과 비노동과의 경계가 훨씬 불분명해서, 연구자들이

나 정책입안자들이 노동과정이나 노동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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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본격화된 노동 

유연화 흐름의 최전선에 있다. 과거 직접고용-간접고용-특수고용 형태

로의 유연성 확장 흐름에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휘말렸다면, 온라인 플

랫폼은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높은 만족도를 강조한다. 또한, 주업을 유

지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과 일시적 관계를 맺는 노동시장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노동자를 보는 이들도 적은 편이다(노성철, 2021).

노동의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마찰 없는 노동시장(A frictionless 

labor market) 플랫폼을 제공할 뿐 시장개입은 최소화한다는(Brabham, 

2013) 크라우드 소싱의 이상과는 달리,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관리 및 노동과

정 통제를 필요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플랫폼 노동 경험이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에 배태된다는 점이다. 플랫폼B의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온라인 노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오프라인 노동경험에 기반했다. 주관적 기준에서 봤을 때 청년노동자들

은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비사회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플랫폼 업체가 대규모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을 동원하는데 기여하는 형국이다(노성철, 2021).

3) 플랫폼 노동 규제 방향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위

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부터 멀어졌다. 물론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추세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 

상황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은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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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급기야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

로 정책방향 전환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제도적 혁신의 유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전

환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을 핵심적 역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

응방향은 규제완화 논의에 치우치고 있다. 일자리정책 역시 디지털 전환 

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주요 방안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

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단기의 경우 수출 중심 또는 기술 중심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

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률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어려우며, 중단기

적인 일자리 창출은 내수 활성화에 의존한다(김승택, 2018). 내수 활성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산업

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나 계급별 집단에 

따라서는 물론, 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국가 관

대성, 노사관계의 조율성 역시 노동시장 내에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류기락, 2017)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노조들은 기존 산업현장에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따른 노

동문제를 규율하는 것에 주력하기 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플

랫폼)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이

병훈, 2018). 노동중개플랫폼의 성공모델로 크게 성장해온 우버를 상대

로 영미 노동조합들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집단행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법원과 지자체 당국에서 우버의 사용자성 

또는 우버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심판결과가 연이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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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와 지방법원이 2015년에 우버와 리

프트에 대해 여객운수의 노동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적 회사로 기능한

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버기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운수회사라고 

규정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Stefano, 2016). 또한, 뉴

욕시 노동위원회는 2016년에 우버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NYTWA의 준조합원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성문계약과 체불방지 벌

금부과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애틀 시위원회 역시 우버기사들의 노조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행정지침을 공표하여 이들의 대표 선출

과 교섭활동 수행을 허용해줬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로부터 반독점법과 

노사관계법 위반 이유를 들어 제소돼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Stone, 2017). 우버기사들에 대해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되 노동

조합의 교섭권을 수용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시애틀 소재의 

전미운수노조(팀스터) 117지부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도 고용위원회가 

우버 운전기사들에 대해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최저임금･휴게시간･
휴일급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우버를 

상대로 전통적 운수사업자로 인정하여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EU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 대법원은 2020년 3월 우버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부당행위 등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우버 노동자가 우버라는 플랫폼에 접속하

는 것 자체가 우버에 의해 조직되는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고, 노동시간

이나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계약관계에서의 종속성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우지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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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산업혁신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장점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한 산업전략(이승협, 2017)으로 평가된다. 보

다 구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제조업에 ICT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ICT 기술을 접

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사물

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 센서기술 등을 기반으로 생산 전 과정

을 연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기능을 통해 사물의 지능화를 

꾀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다(문선우, 2016).

물론 인더스트리 4.0 이전에도 독일에는 높은 생산성을 갖춘 공장들

이 있었지만 이들은 지역이나 개별 기업 특성에 따라 운영돼 유기적으

로 연결되지 못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기업을 조직해 분업과 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즉 개인 

맞춤형 상품을 신속하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제조업과 유통업 경쟁

력 강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추구하는 스마트공장은 생산시설이 자동화된 하나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산 시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생산과 유통의 플

랫폼이라 할 수 있다. 로봇이나 자동화기기 활용 확대를 통해 재구축된 

생산라인을 스마트공장으로 보는 시각은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김치현, 2017).

국내에서는 플랫폼노동(배달) 관련 사회적 협약 사례(2020.10)를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은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후속과제를 담았다. 총칙에는 플랫폼 경제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

장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과 노력을 명시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을 매개로 운송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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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로 규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제외했

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노조와 기업들은 타 플랫폼 논의를 이

어가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면, 첫째, 규제완화 논리 및 시도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디지털 전환 논의들은 세계경제의 경쟁 규칙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의 시

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점진적 혁신이든 급진적 혁신이든 혁신만이 경

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물론 실제로는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 사례이다.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시도는 임금억

제를 통한 투자유치로 변질되었고, 혁신을 상징하던 ‘전기자동차’는 언

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르는 ‘경차’가 되었다. 그 밖에 정부와 재계 

역시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에는 

제도적 개입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되,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된

다는 논리가 관통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

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그러나 경제적 규

제 자체가 사회적 규제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둘째,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 등의 사례에 관한 논의들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독일의 노동계처럼 노

동계의 총력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김민표, 2017)이라는 목소리

가 높다. 이러한 논의들은 노동 4.0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국가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위해 노조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

적이라고 판단한 독일노조총연맹(DGB)과 산하 노조들, 특히 제조업 사

업장 중심의 금속노조(IG Metall)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에 주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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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지털 전환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이 독일의 산업4.0 및 노

동4.0을 모델로 하는 것은 사회기술체계 접근법의 적극 수용이 일견 보

다 나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독일이 전제로 하고 있

는 보다 대등한 사회적 대화의 전통, 산별교섭, 공동결정 등의 요소를 

모두 결여하고 있다. 독일 사례는 이러한 균형을 전제로 노동 측이 유연

화에 따른 리스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그

대로 가져오면 노동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

다. 특히 작업장 수준의 참여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모델을 본받

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결국 형식적으로 노동의 동의를 ‘동원’

하려는 시도에 머무를 것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4.0 모델을 참조하려는 

국내 논의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독일의 기존 모델이 한국과 어떤 

점들이 다른지, 즉 출발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독일의 노사정은 현재 진행중인 기술혁신이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

하더라도 그 규모는 기존 일자리에 비교하면 매우 작고 또 그 성격이 

매우 개별화된 형태일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부상에 대한 사회적 대

응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에 대한 논

의와 규제 역시 필요하나, 이미 새롭게 출현하여 일반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규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표준임금체계 도입, 노동시간 규제 

추진, 특수고용 노동에 대한 규제 추진 등의 과정이 미진함을 고려하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역시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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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

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

을 받는 사람을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 중간 관리업체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

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로

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보험 특례적용과도 같

은 맥락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를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셋째, 노동조합은 새로운 자기 역할규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노동의 성격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노동권을 확장하여 적

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민적 권리, 

예컨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 등

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부분적 통신 단절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화재는 KT가 노동조합 배제와 이를 

배경으로 급진적인 다운사이징을 추진해 온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이 중

론이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가상현실·드론 등 디지털 전환

의 핵심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연결성, 즉 통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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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통신부문 노동의 변화가 공공성 침해는 물론 공

공안전까지 위협한 사례이다. 문제는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라 통신은 

물론 교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과 공공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

준으로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임금

노동에 관여하게 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새로

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며, 권리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노동권 보장 요구를 보

다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면,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소결

본 장에서는 불안정노동의 현황과 대응 방향을 비정규노동과 플랫폼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률과 고용증가율의 변화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문제는 2016

년 이후로 고용증가가 둔화되어 왔다는 점인데, 최근 수년 간 경제성장

률 또한 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부정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비진작 및 

경기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책은 의미 있는 것이었으나, 일관된 정

책추진이 주춤하면서 경기부양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존 방식으로 회

귀하였다. 정권 초기에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

는 양상 역시 이전 정권들과 다르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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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권으로서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방향전환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추

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였고, 승자독식 경

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혁신 저해 우려를 

들며 플랫폼 경제의 진정한 성장동력인 노동덤핑을 막지 못하였다. 결

국, 플랫폼 노동이 부상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이 심

화되었다.

비정규노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비정규직의 내적 구성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비정규직 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

러지는 일반임시직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한편,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 파

트타임 노동자들이 증가해 왔다.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양상과 관련하

여, 먼저 임시직 감소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경기변

동 효과, 구조조정 효과, 제도화 효과가 그것이다. 기간제 증가는 통계 

집계방식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문제이며, 시간제 증가는 초단시간 증가

가 두드러져 우려스럽다. 결국 비정규직 가운데 임시직의 감소와 기간제 

및 시간제의 증가는 비공식적 성격의 공식화라는 측면을 띠기는 하지만 

취약성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었다. 조직노동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였다. 경제정책과의 정합성도 지니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

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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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태라는 초심에서 무기계약직 형태,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결국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성공

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 가운데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의 

추진이 아예 자취를 감춘 점은 가장 큰 문제다. 고용공시제, 차별시정제

도 등은 부분적 개선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고, 정리해고 남용 방지제도 

역시 도입에 진전이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경

우 자회사의 직접고용 인력이 ‘정규직’으로 규정된 점이 가장 큰 한계였

다. 자회사 형태의 고용 전환은 민간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처우개선 미흡, 일방적인 ‘표준임금체계’ 추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

기 등은 공공부문의 ‘나쁜 일자리’를 일소하겠다는 원래의 정책목표로부

터 어긋났다.

초단시간노동 증가도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지만, 정부 대응은 전무했

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 다수가 비자발적이며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문제

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자체를 제한

하는 방안이 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자

는 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

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완결짓는 데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자회사 모델의 재검토,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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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

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 대책도 절실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하였지만, 어느 하나 실행되지 

못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비정규직 채용 시 부담금 부과, 정규직 전환

시 재정 및 세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 보완 및 강화, 기간제법과 파견

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개

선,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등이 대표적이

다.

플랫폼경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성장’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

었다. 정부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셈인데,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한다는 명분 아래 대폭적인 탈규제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노동

존중’이나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목표의 실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대화 추진은 형식에 머물렀고 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

하였다. 다만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

대하고 동시에 노무제공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했는데, 이는 다

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편, 플랫폼경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인 플랫폼사

업자의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의 

틀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 의미에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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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첫째,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노동, 또는 크라우드 워크의 경

우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

정 플랫폼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전속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노

동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기반 플랫폼, 특히 이동노동에

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과 같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배달

과 같이 건수노동 성격이 강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교통

법규 위반사항 등 발생 시 플랫폼 측에 벌점 부과하고 누적 시 운영 정

지와 같은 제제를 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규제(인

터벌 규제) 역시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유형별로 구체적 규제방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와 규제 적용이 전

제되어야 하며, 그 세부 방안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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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을�위한�국가책임�강화

나원준

Ⅰ. 서론

완전고용과 평등한 분배는 케인스와 그를 계승한 포스트케인지언 경

제학자들에게 있어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이다. 그 

점은 다음과 같은 『일반이론』의 한 구절(케인스 2012: 200)에서 명확

히 드러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사회가 가진 눈에 띄는 결점

은, 완전고용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과, 부와 소득이 임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입장은, 고용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

평등의 시정에 유리하며 동시에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필연적

으로 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완전고용과 평등한 분배를 위해 케인스가 제안했던 장기적인 정책 방

향은 투자의 사회화와 지대를 전유하는 금리생활자 계층(rentiers)의 안

락사로 집약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을 지지하는 소득정책, 

공공투자를 늘리는 재정정책, 명목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통화

정책의 세 가지 거시경제정책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 중 투자의 사회화는 국가가 경기 국면에 맞춰 전략적인 투자지출

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고용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이

를테면 총 투자지출의 4분의 3에 이르는 수준까지 공공투자를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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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일컫는다(Seccareccia 1995). 한편 케인스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는 곧 “자본가계급의 안락사”이며, “자본 소유자는 자본이 희소하기 때

문에 이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 “자본의 희소성에는 본래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될 때까지 공공투자

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케인스 2012: 202-203).

주류 경제학에서는 케인스의 정책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

고 완전고용을 지향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불

안이 가중된다는 시각을 견지해왔다. 실업의 구조적 성격 때문에 일정 

비율의 실업은 자연현상처럼 당연한(natural) 현상이라는 자연실업률 가

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의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새로

운 도전은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 1919-1996)에 의해 정부의 

최종 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역할이라는 맹아적인 개념으로 등

장했다.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그것이었다. 민스키는 “기업의 장단기 이윤 기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하한 임금 혹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히 탄력적인 노동수요

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자리보장 정책을 설명했다(Minsky 2008: 

343).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민스키의 제자

인 Wray는 일자리보장 정책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i) 정부가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하한 임금 수

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ii) 그 하한 임금의 수준은 국가

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Wray 1998: 124).

최근에는 미국 레비 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와 미주리-캔자

스시티 대학(UMKC) 경제학과로 대표되는 현대화폐이론(MMT) 지지자

들이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로부터 분화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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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job guarantee)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 제안은 미국 민주

당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

했다. 다만 중도파-좌파 연합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과 함께 정책 어젠더에서 제외되었다(나원준 2021b).

이 장에서는 먼저 최근 MMT 진영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보장 정책에 

대해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제기해온 다양한 비판 지점들을 소개하고 

검토한 다음,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입장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MMT 일자리보장 정책의 내용

1. 개요

Wray(1998: ch.6), 레이(2015: 제8장), Tcherneva(2018), Wray et 

al.(2018), Wray(2020)나 체르네바(2021) 등에서 제안된 일자리보장 프

로그램은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구직자들을 중앙

정부의 재원으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노동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 구

체적으로는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생활임금과 생활임금 20% 정도의 부

가혜택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직무 관리는 주로 참여자가 생활하는 지역의 각급 

지방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분권

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노동의 내용은 대개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부족한 공공서비스 인력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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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과 연계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생

산적 기여를 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제도 설계에 따라 다양한 내용

을 가질 수 있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특징이 있다. 먼저 프로

그램의 참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중앙정부로부터 임금과 수당 등

을 지급받도록 해야 하고, 고용과 소득 획득의 안정성을 정부가 보증하

려는 것이므로 민간의 영리기업에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가 고용되는 방

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보편성) 언제든지 프

로그램에 참여해 원하는 만큼 지속할 수 있고(영구성) 또 원하면 언제든

지 떠날 수 있다(자발성). 단,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여는 실업 상태에

서 주로 민간 일자리로 상정되는 다른 형태의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

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한편 노동시간은 유연

하게 설정할 수 있어 시간제도 가능하며 실업보험을 비롯한 기존 고용

안전망 체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생산 활동이 민간의 

영리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경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

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2. 제도 설계

구체적으로 Tcherneva(2018)는 일자리보장 정책이 도입되는 사업 초

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전체 노동력의 최대 10%에 달하는 1,600만 명

의 노동자까지 고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GDP의 

최대 2.4%까지 커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초기 예산 추정치는 간접

비가 총 인건비의 25% 정도에 그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고, 아울러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효과로 실직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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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실업급여, 근로장려금(EITC) 등 지출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 결

과이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사업 초기를 벗어나 일자리보장 정책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면 민간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최대 400만 

개까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고용 규모가 저절

로 줄어들면서 소요 예산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일자리보장 정책이 사업예산을 확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고

용 인원을 제한하는 기존의 직접일자리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

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와는 정반대로 실직 규모 및 이와 연관된 프로

그램 참여 수요의 크기가 사후적으로 소요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에 따른 필요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긴급히 확대 편성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을 재해로 인식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재난 구호 예산으로 편성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동부 예산 

외에도 고용구호기금(employment relief fund)을 조성한다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연방정부 노동부이며 노동부는 일자

리보장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

는다. 지방정부는 언제든 구직수요가 있을 때 즉각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잠재적인 지역 내 일자리 목록을 관리하는 지역 일자리 은

행(community jobs banks)을 설립 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방정부는 또한 지역에 소재한 기존 일자리센터 및 유사 기관

을 확대 개편해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와 프로그램 일자리

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일자리센터에 부여한다. 프로그램 사업자인 사

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은 지역사회에 유용하면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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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프로그램 일자리로 지역 일자리 은행에 

등록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해 연결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프로그램 일자리는 특별히 국가 돌봄 계획이라는 기획 하에 국가돌봄

법(National Care Act)과의 연관성 하에서 설계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 돌봄은 환경 돌봄, 지역공동체 돌봄, 사람 돌봄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먼저 환경 돌봄 일자리에는 홍수 예방, 생태조사, 멸종 위기 

생물 모니터링, 공원 보존과 재생, 외래종 구제, 지역 주도형 농장과 어

장의 구축, 식수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동체 돌봄 일자리에는 공터 정

비, 학교 정원 조성, 도시 농업, 공동 작업실, 태양광 패널 설치, 공구 

도서관, 놀이터 공사, 역사 유적지 복원, 마을극장 조성, 카풀 프로그램 

조직, 재활용, 집수 시설 건설, 음식물 쓰레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사람돌봄 일자리에는 노인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아동 돌봄, 

방과후 학교, 음식 배달 서비스, 퇴역군인이나 출소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학생 영양조사, 건강 인지 프로그램, 자기계발 강좌 등이 포

함된다.

3. 의의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원하는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

며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

장된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해 다양한 직무교육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실직자의 인적 자원을 보전하고 확충하는 방향으

로 설계될 수 있다. 고용안전망의 한 축으로 역할하면서도 전통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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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험이나 직접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제도의 실질적 구속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

대된다. 아울러 일하는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므로 빈곤

가구의 소득 보조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프로그

램은 또한 경기 불황기에 참여자 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참여

자 수가 줄어드는 경기역행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거시

경제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Tcherneva(2012, 2014)와 체르네바(2021)의 사회적 기업 모델에서는 지

역공동체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

업 내용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제공

하는 공공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일종의 고용 버퍼를 자영업 부문에 맡겨 왔다. 

노동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과당 경쟁에 내물린 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

분에 맡겨온 셈이다. 반면에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개입으로 고용 완충 

역할을 대신할 제도화된 틀을 재정정책 차원에서 고민한다. 도입되면 산

업예비군에 대해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적 고용 버퍼로서의 성격을 갖

게 될 것(나원준 2018: 410-4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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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MT 일자리보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MMT 진영이 제안한 일자리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말콤 소여(Malcolm Sawyer)나 마리오 세카레치아

(Mario Seccareccia)와 같은 거장들을 위시해 적지 않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비판적인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Wooden 

1997, Aspromourgos 2000, Lopez-Gallardo 2000, King 2001, 

Kriesler and Halevi 2001, Sawyer 2003, Seccareccia 2004, Sawyer 

2005, Seccareccia 2013, Palley 2001, Palley 2018a, Palley 2018b, 

Palley 2020).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 절에서는 이

들 비판을 재구성해 소개한다. 

1. 제도 설계에 문제는 없는가?

프로그램에 적합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문

제이다. 프로그램 일자리는 실직자를 위해 즉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

고 프로그램에서 노동자가 떠나면 즉시 사라져도 되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치 않는 등의 특성도 

요구받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든 상관없이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손을 기다리는 수많은 적절한 일자리가 늘 활용 가능한 상

태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간단할 리는 없다. 국가 돌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예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누구에게나 말 그대로 

‘보장(guarantee)’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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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어려운 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일자리보장 정책이 현재 제시된 아이디어 그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

면 경제는 완전고용이 지속되는 상태가 된다. 계획에 따르면 실업 상태

에 처할 위험이 있는 노동자라면 지역 일자리 은행으로부터 거의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일자리센터나 지역 일자리 은행

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에서 일자리 수요가 

예상을 벗어나 늘어나면 새로운 사업을 설계해야만 할 수 있다. 사업과 

노동자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추가된다. 설계와 매칭 등 관

련된 조정과정에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면 소기의 정책 목적 달성

이 곤란해질 수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오차와 불확실성이 

끼어 들 틈이 늘 생기기 마련이다. 실직 시점과 프로그램 취업 시점 간 

시차는 사업 시행자의 능력에도 의존한다. 어떤 사업이라도 참여자의 규

모와 특성에 맞춰 반드시 먼저 계획되어야만 하는 때문이다.

일자리마다 질적 특성이 다르고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질성이 상당하

다. 따라서 참여 노동자가 과거 일자리에서 습득한 숙련의 내용과 프로

그램 일자리가 요구하는 업무 간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 일자리가 갖는 임시성과 비시장성 때문에도 미스매치의 가능

성은 적지 않다. 미스매치는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낮은 수

준에서 정체시킬 수도 있다.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려

면 이와 같은 저생산성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우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최소한의 작업 규율마저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되는 위험도 보수진영의 비판을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Wray(1998: 144-145)는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에게 소정의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기간 경과 후에 프로그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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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경기가 좋아져 프로그램 일자리가 가동되지 않으면 해당 

일자리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도 생산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그러

나 만약 프로그램 취지대로 그래도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프로그램 일자

리를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일자

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는 억지로 만든 혹은 없어도 되는 

일자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비

판에 맞서면서 MMT 지지자들은 노동과 사회 참여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노동은 개인에게 만족감과 함께 고단함도 주

는 법이다. 일자리의 가치를 개인적 평가에 기초해 측정할 수는 없다.   

국가 돌봄의 예로 제시된 프로그램 일자리 가운데에는 노인이나 장애

인 돌봄을 비롯해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경기가 나쁠 때에만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다. 해당 

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지는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자리는 프로그램 일자리보

다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을 통해 창출하는 편이 옳다고 볼 일이

다. 

2. 거시경제 효과 측면에서 전통적인 재정사업보다 나을까?

일자리보장 정책처럼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

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재정사업으로도 더 높은 시장 임금과 더 양호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 수준에 업무 내용도 기성의 공공부문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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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변적인 성격을 갖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

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비판은 보통의 재정사업이 대개 고용을 늘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는 반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고용 확대 자체를 최우

선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음을 간과한다. 실제 정책 현실에서는 재정 투

입을 늘린다고 해도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완전고용에 접

근해가기가 어렵다. 동일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확대 목적

에 보다 부합하는 재정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재정 사업이 있는 법

이다.

다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된

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거시경제 수준에서 총량적으로 보면 민

간의 저축과 투자 사이의 갭, 경상수지 조건, 경제 내 설비능력의 부족

이나 공급 애로 등 요인이 완전고용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다음에 제시된 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재정적자 규모()는 민간부문의 초과저축이나 경상수지 조

건 등에 의존한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라 할 때, 다음의 관계가 성

립해야 하는 때문이다. 단, 는 정부지출, 는 조세수입, 는 민간저

축, 는 민간투자, 은 해외수입, 는 해외수출이다. 일자리보장 프로

그램이 가동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인들은 여전히 완전고용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경우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완

전고용의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MMT 지지자들은 일자리보장 정책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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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을 미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MMT의 지론대로 재정여력

에 제한이 진정 없다면 예산 규모가 크건 작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

겠는가? 예산이 적게 든다면 일자리보장 정책이 거시경제 유효수요를 

지지하는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King(2001: 72)의 지적이 오히려 설

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어떤 완전고용균형?

Seccareccia(2004)는 노동시장은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um)으로 

모형화될 수 있으며 일자리보장 정책이 완전고용을 가져오더라도 그것

이 고임금의 좋은 완전고용균형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포스트케인지언 노동시장 모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

의 [그림 4-1]과 같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으로 그려지고 노동수

요곡선은 임금 상승이 유효수요 확대를 통해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 점

에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림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완전고용균형은 좋은 균형(H)일 수

도 있고 나쁜 균형(L)일 수도 있다. 나쁜 균형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위장실업

(disguised unemployment)이 나타난다. 한편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가능성은 이를테면 경제가 점 U에 위치해 노동시장

이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경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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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용량

노동수요

노동공급

L

H

위장실업

U

비자발적실업

[그림� 4-1]� 포스트케인지언� 노동시장모형�

포스트케인지언 노동시장 모형에 일자리보장 정책이 도입되면 프로그

램이 보장하는 임금의 수준이 중요해진다. 다음의 [그림 4-2]에서는 주

어진 프로그램 보장임금 수준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지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 규모와 위장실업 규모도 그림에

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자리보장 정책으로 비자발적 실업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 프로그

램 보장임금이 나쁜 균형 L에서의 시장 임금과 비슷하다면 이와 같은 

완전고용 상태가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의 임금 수준이 낮

고 노동의 질도 낮아 구직자가 표면상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포

기한다면, 이 실직자는 더 이상 실업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

류되고 만다.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는 해도 실직자가 실망실업자, 위장

실업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고용이 바람직할 리는 없다. 최저임

금을 기준으로 보장임금을 제공하는 저임금 일자리보장 정책은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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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쁜 균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위장실업

보장
임금

임금

고용량

노동수요

노동공급

L

H프로그램 
노동자 규모

[그림� 4-2]� 일자리보장과� 나쁜� 완전고용균형의� 가능성

프로그램 일자리는 불가피하게 기존 공공부문과 경합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공공부문의 기존 일자리와 경합하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임금을 인하하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보장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만약 보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의 채용

을 조절하면서 이를 프로그램 노동자로 대체하면 공공부문 노동 교섭력

이 약화될 위험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보장 정책 자체

는 노동의 교섭력을 지지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결국 자본

가계급의 정부는 결코 이런 문제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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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접일자리 사업과의 관계

1. 직접일자리 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

직접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업자 또는 그밖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

적으로 유용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 사업

은 “공공 개입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거나 창출되지 않는 임시적이고 비

시장적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EC 2006, 이규용 외 

2012). 이와 같이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유용한 노동에 대

한 수요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연결시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점은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과 MMT가 제안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임시성은 해당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비시장성은 시장이 열리지 않

았다는 의미이다. 평가에 따라서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일자리 역시 

임시성과 비시장성을 갖는다고 볼 법하다.

현행 직접일자리 사업은 (1) 돌봄 일자리이거나, (2) 참여자의 경력형

성 지원 혹은 (3) 취약계층의 고용능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 일

자리로서 인건비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주

고 지방정부가 이에 연계된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직접일

자리 사업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는 임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의 문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직접일자리 사업 가운데에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 예산 기준으로 대략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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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간에

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

이다. 이 두 목표 간의 긴장관계는 MMT 진영이 제시하는 사람 돌봄 

및 지역 공동체 돌봄 계획에서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업의 설계로 들

어가면 이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

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에서는 정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책의 목표

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돌봄 계획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

는 질문은 정책대상자의 돌봄 수요가 요구하는 지속성과 전문성을 어떻

게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경기회복 국면에서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가 줄

어들면 그에 따른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가? 반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신규 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들

에게 거의 즉시 제공될 돌봄 일자리에서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보장되

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일자리보장 정책대상자와 정책수단의 효과적인 

결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그 범위가 넓어 일정한 유형화가 불가피하다(이규

용 외 2012). 먼저 돌봄노동 일자리 사업에는 방과후 학교, 가사간병방

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의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참여자의 경력 형성과 취업역량을 지원

하는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정보화마을조성, 생

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글로벌 인턴,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한편 공공재 제공 일자리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사업과 전문 인력

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후자의 예로는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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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설사육성사업, 숲 가꾸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현행 직접일자

리 사업에는 참여자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본래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

로 채용해야 하는 업무들도 더러 있다. 건설안전지킴이, 농산물안전성조

사, 전파자원총조사 등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막연하게 사회서비스 일반, 혹은 직접일자리 사업 일반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사업 후보로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업마다 

갖는 특성이 중요한 때문이다. 가령 사업마다 연령별 참여 분포부터 크

게 다르다. 경력형성형 일자리사업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의 참여 비

율이 높고, 돌봄 일자리사업은 40~50대 연령층이, 그리고 공공재 제공 

일자리사업은 50~60대 연령층의 참여 비율이 높다.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업 규모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되

는 유형도 있다. 공공재 제공 일자리 사업이 전자 유형이다. 돌봄의 경

우는 대표적인 후자 유형이다. 

돌봄은 일자리사업보다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편이 타당성이 있

다. 경기침체기에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면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서비스 수혜자한테는 문제가 생긴다. 서비스의 성격상 경기침체 

국면에는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가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

이기 때문이다. 돌봄은 경기변동과는 상관없이 계획성을 갖고 일관되게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다. 수요의 지속성이 중요한 점에서 돌봄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일자리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지역 공동체 돌봄과 사람 돌봄에 대한 MMT의 계획28)은 현실

28) 최근 Landwehr(2020: 8)에 제시된 일자리 목록에도 돌봄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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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사업 중에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

이 있는 반면 전문성과 장기지속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전자는 경력

형성이나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 계획 시에 다양한 신규 

참여자 확보를 염두에 두는 접근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포함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돌봄과 같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에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인력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꾸준히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자

리보장의 기획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 변화의 전망과 일자리보장 정책과의 관계

일자리보장 정책처럼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도 상향식(bottom-up) 사

업의 성격이 있다. 그런 점으로 인해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부재한 가

운데 개별 사업에 매몰된 운영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제 반대로 사업의 큰 틀을 민주노조운동의 요구에 부합하게 이를테면 

국가의 일자리 책임이라는 방향성에 맞추려고 한다면, 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로서는 개별 사업을 이 새로운 틀에 접목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개별 사업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개별 사업마다 전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관련 정책도 적절히 재분류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공적 

사업체계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현실성

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는 해당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

들어지는 일자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다. 수요 기반이 이미 존재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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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경우라면 문제는 기왕의 직

접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의 질이 나빠 부분적으로는 바우처와 같은 수혜

자 관점의 시장화 방향으로 전환했던 선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일

자리보장의 기획에서는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쁜 완전

고용균형에서는 좋은 인력이 참여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점차 서비

스의 질도 나빠지기 쉽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려는 국가 돌

봄 역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질서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공적 체계를 확립

해가는 과정에서도 시장 참여자들과의 결합을 고려해야 서비스 공급 측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다만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그 결합의 결과

가 또다시 시장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관철해

야 할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든 일자리보장 사업이든, 만들어진 임시적이고 한시

적인 일자리 중에 어떤 것은 사회적 수요와 업무 성격을 감안해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일

자리의 업무 내용과 숙련 형성 가능성, 서비스 제공 주체의 특성을 고려

해 일부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어가고 일부는 저임금 노동이라도 지속

적인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향이 옳다고 하겠다.  

일자리 사업이 경기대응을 위한 고용버퍼 기능을 하려면 침체기에 프

로그램 참여자 수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참여

자와 참여 프로그램 사이에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다. 매

칭 과정이 탄력적이어서 시간 지체가 거의 없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은 

숙련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한계적인 사업으로 한정되기 쉽다. 그런 점

에서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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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행정에 있어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수 있다.

예산 역시 경기가 좋아질 때 투입이 줄고 경기가 나빠질 때 투입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야 이상적이지만, 현실의 추경이란 자동적으로 진행

되는 과정이 결코 아니다. 사업 설계도 일정 인원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불경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존에 제외했던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사업은 어쨌든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작

정 한 명 더 붙이는 방식의 사업 수행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이

지도 않다. 가령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욕망이 다 다른데, 아무한테나 

일자리 필요하면 노인요양보호하라고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이다. 실제

로는 저숙련 사업이라도 시급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즉시 받아주겠다는 일자리 

‘보장’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계획 사업의 신축적 확장이나 축소, 적절한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진전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계획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중앙정

부 각 부처와 개별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에서 수행하려는 사

업과 필요인력 규모를 취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중앙과 

지방의 정부 및 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 편성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기 쉽고 사업관리의 주무부처가 될 고용노

동부 역시 직접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관

리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똑

같은 담당자가 두 사업을 관리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직접일자리 사업과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적어도 실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 차이점이 크게 줄어들기 쉽다. 아무리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상향식으로 지역 현지 수요에 기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인력 선발 과정에 경쟁이 없고 종료 기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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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외에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장한 것 이상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근거다.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실

업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될 일은 아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나 공통적으로 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정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

래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에 주력

해왔으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사회

적 기업은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금 없이는 생존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이

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존율도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다. 한국 현실에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사회

적 경제 부문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낙관은 근거가 튼튼해 보이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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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 민간부문이 해당 프로그램 일

자리에 대해서나 일자리보장 정책 자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최근 사

회서비스원을 둘러싸고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그 사례이다. 

MMT 저자들은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 

경제활동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

는”다고 강조(체르네바(2021: 118)해 왔다. MMT 지지자들은 정치적 

수용성을 감안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프로그램 일자리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진단한

다. 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과 직접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수요를 발굴

해 일자리로 연결시키되 시장 영역과의 경합을 피해 일자리 구축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합 관계가 부득이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노조운동

의 입장에서는 시장과 다투지 않는 일자리보장 정책이 정말로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시장 실

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제한해야 할 어떤 이유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더

욱이 만약 공공부문 일자리가 시장 일자리보다 사회적 가치가 크다면 

시장과의 경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는 프로그램 일자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과 경합 관

계에 놓이기 쉽다. 업무 분야가 다르고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르

고 일자리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사실상의 경합 관계를 막을 수 없는 것

은, 숙련이나 자격과 관련된 문턱이 높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들 사이에

는 광범위한 대체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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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선구자인 칼레츠키는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완전고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가 방법을 알고 있기만 

하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칼레츠키 2010: 205). 왜냐하면 자본가계급

의 “계급 본능”은 심지어는 완전고용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이

윤보다도 공장에서의 규율과 정치적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실업

이야말로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

이다(칼레츠키 2010: 208).

칼레츠키의 이와 같은 지적은 완전고용의 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

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계급적 대립이 실업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배

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환상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업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공상에 가깝다. 일자

리보장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Seccareccia(2004)가 제시한 복수균형 

가운데 나쁜 완전고용균형에 가까운 상태에 접근하기 쉽다. 좋은 완전고

용균형의 실현은 높은 보장임금 수준을 요건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재의 기획으로는 그와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실

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만약 강력한 정치적 압력에 의

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 이유는 실업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

소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전일적 지배와 이에 따른 계급투쟁이 해소되어

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MMT 진영이 일자리보장 정책에 있어 시장과의 경합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으면서 왜 시장과의 경합이 

없는 조건으로 스스로에게 제한을 부여하는가? 왜 민간 일자리가 자본

의 이해관계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자리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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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린 잉여 노동력에 대해서는 잔여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치는가? 왜 최대 고용은 시장과 신자유주의 독점자

본의 지배를 건드리지 말아야 가능하다고 보는가?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해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한계선을 설정하

고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윤 기회가 없어 자본이 일

자리를 안 만든 틈새 영역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최선일 수는 없다. 

신희영(2021: 133)의 평가가 가혹하지 않다면, 어쩌면 MMT 이론가들

의 “계급 적대 혹은 계급투쟁이라는 문제의식의 부재”야말로 일자리보

장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근본 한계인지도 모른다. 

일자리보장 기획의 의의와 약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계급 지배와 현대 국가의 계급편향성이라는 맥락에서도 평

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로버츠(2021: 165)는 일자리보장 정책

이 약속하는 일자리는 “시장 부문의 임금구조와 경쟁하지 않기 위해 최

저임금만을 주는 일자리”라는 점을 비판했다. 사용자들은 일자리보장 프

로그램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여전히 저임금을 지불하고 말 수 있

다. 그 이유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일자리보장 정책

은 민간부문을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에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는 최종 고용자가 되려고만 할 뿐 결코 주요 고용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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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과 국가적 고용정책

1. 재등장한 기간산업 사회화의 전망

최근 한국에서는 산업은행 관리 하에 진행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영화

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홍석만 2021).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핵

심적인 논쟁 지점은 통합되는 민항회사 체제로 부채 구조조정만 거치면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여기에서의 고용 유

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열사 및 협

력사의 하청,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간

단하지 않다. 노동조합 측은 당장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려

를 표했다(심규덕 2021). 항공사 고용문제 해결의 단초를 공공적 소유지

배구조 전환 및 공기업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런 맥

락에서 제기되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기간산업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 

것(홍석만 2020, 김득중 2021, 백종성 2021, 김정호 2021, 이승철 

2021)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최근 국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한 2020년 6월 국적 항공사 알리탈리아(Alitalia)

의 재국유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알리탈리아는 저가항공과의 경쟁 압력

을 견디지 못해 2017년 파산을 선언했고 이후 매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각 시도가 모두 불발되었고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

해 적절한 인수처를 찾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국유화 결정은 그

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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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알리탈리아를 계승할 새로운 국영 항공사를 설립했

고 알리탈리아는 2021년 10월 마지막 비행을 마쳤다. 그러나 새 국영 

항공사는 알리탈리아에 고용되어 있던 약 1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3천 

명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삭감된 임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고용

을 승계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어쩌면 일시적 재

국유화 후 다시 민간으로의 매각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

동체에 기여하는 온전한 국영 항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해고노동자에 대

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Horton 2021). 이와 같이 경제위기 속 국유화

는 대개 구조조정 후 재민영화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 경우가 적지 않

다. 그 근원에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

다.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진전된 성과들을 늘 간단히 무시해왔다. 그 대신에 한 번도 검증

되지 않은 자기조정적인 시장, 그리고 시장실패에 한정된 국가 역할이라

는 몰역사적인 이데올로기를 역설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다. 폴라니는 시장의 역사에 대한 끈질긴 추

적의 결과로 자본주의적인 국가 단위의 시장은 다름 아닌 국가가 만들

어낸 것이며 중앙집중적인 개입주의가 지속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자유

시장으로의 길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주장했다(폴라니 2009). 자본주의 

시장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국가의 산물인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주류 경제학의 입장은 공공선택

이론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실패’의 이론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1980년

대로 접어들면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에 국한해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

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실패가 명백한 경우에조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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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패로 인해 정부 개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최소화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시장원리주의 정책의 지원군이 되었다. 공공부문에조

차 민간영역의 효율성 지표들이 도입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가 이

어졌다. 그 귀결은 민영화와 아웃소싱의 확산이었다. 산업에 있어 공적 

소유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는 과거의 소산 정도로 치부되었다. 시장 영역

은 공공부문이 경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최

근 한국이나 이탈리아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공공적 소유지배

구조 전환 주장에도 동일한 방어 논리가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고용위기에 대해 산업은행 관리와 같은 재무적인 관점

에서의 일시적인 사회화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최근 위기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 탓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용위기는 한

편으로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위축의 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그간에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기간산

업29)이 특히 2010년대 이후 맞닥뜨린 과잉축적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

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번 고용위기는 이미 개시된 디지털 및 친환

경 산업전환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간산업 중심의 최근 위기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적 자금의 투입을 수반하며 진행될 구조

조정과 산업전환의 과정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최근 고용 위기

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정책 대응 역시 장기적인 안목과 시야에

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9) 작년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기간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자동차, 항공, 해운, 조선 등 업종으로 정의되었다. 관련 사항은 개정된 한국
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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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정의로운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에서는 이 전환과 구조조정의 과정이 다시 자본

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저임금 장시

간 노동의 고탄소 생산체제에서 사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부정적 외부효

과로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켜온 것은 독점자본이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과 산업전환의 비용 역시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취약계층이 

아니라, 기존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 독점자본이 가장 많이 부담하

도록 하는 것이 옳다. 재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부품사인 하청

기업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폐쇄적인 수직적 공급체계 내에서 수

요독점의 기득권을 충분히 누려온 원청이 일자리 전환의 가장 큰 책임

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 아니다. 

한국의 기간산업은 대부분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이제 기간산업의 구

조조정을 시장의 해법에 맡긴다면 증권가격의 변동으로 표현되는 자본

시장의 평가와 인수 합병 등의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장 평가에 기초해 재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경우 일차적인 피해가 

외주, 하청 등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에 집중되기 쉽다. 과거 생산체

제의 최대 수혜자는 제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과거에도 희생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책임을 지고 비용을 안게 된다. 총고용의 

보장은 그렇게는 지켜지지 않는다. 나아가 시장과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분절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이 

기업 부문 이중구조의 영향에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구조조정의 영향

이 겹치면서 심화된 현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점자본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전환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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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 고용의 양적, 질적 위축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기획에서처럼 노동이 배제되는 경우, 국가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 이윤의 토대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데에 자신의 역

할을 한정하기 쉽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역시 다수는 데이터 

레이블링이나 클라우드 워킹이라는 현란한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정노동

일 뿐이다.

3. 노동의 대안은 공적 소유체계와 민주적인 지배구조

필자는 다가오는 산업전환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안

은 돌봄 등의 필수 영역과 기간산업 등 선별된 부문을 중심으로 (재)공

영화를 통해 공적 소유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에 의한 통제

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의미로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기간산업의 계획과 운영을 공공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기 위

한 준비 작업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 곧 밀어닥칠 산업전환은 국가적 

계획 하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핵심 부문에 있

어 공적 소유체계를 세우고 공공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대안일 수 있다. 여기서 공적 

소유체계란,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

업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경제위기 시 정책 대응으로서 민간 기업에 대

한 한시적인 국유화를 배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OECD(2020)는 현재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으되 향후 경제여건이 개선

되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가 가능하며, 단 

그 경우 자구계획과 출구전략(재민영화 계획) 등을 갖출 것을 제안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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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MF 역시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함으로써 의료 장비 생산

에 차질을 빚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필수재 부문의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유화를 비상 대책의 일환으로 열거했다

(Dell’Ariccia et al. 2020). 다만 비상 시 국유화 대책에 따라붙는 한시

성의 요건은, 객관적인 정의에 한계가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한시성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경제문제의 제

대로 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다음의 [그림 4-3]은 OECD 회원국 별로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부문의 개수를 나타낸다. 한국은 국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표 4-1>은 주요 국영 부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몇 개국에 국영기업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3]� OECD� 회원국�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부문의� 수(2018)

자료:� OECD� (2020)의� Figure� 1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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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국영기업이� 있는� 나라� 수� /전체

에너지(전기,� 가스) 33� /35

철도수송(여객,� 화물) 32� /34

금융(중앙은행,� 보험,� 연금� 제외) 28� /35

통신(유선,� 이동) 20� /35

항공수송(국제여객) 10� /35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 7� /34

<표� 4-1>� OECD� 회원국�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부문들

자료:� OECD� (2020)의� Table� 1을� 재인용�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한테는 장차 국가적 고용정책과 새

로운 산업정책의 대안적인 틀을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될 수 있다. 

자본의 경쟁 논리에 밀려 조직 노동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용인한 결

과로 노동시장 분절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제 그와 같은 연쇄의 

고리를 조직 노동이 끊을 때이다. 조직 노동은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실천을 통해 다가오는 산업전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다만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 및 공기업화 대

상이 될 수 있는 핵심 부문에는 돌봄 등의 필수 부문처럼 공공적 가치

가 충분히 인정되는 영역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

으나 회수되지 않은 부문도 재공영화의 대상이 된다. 향후 업종의 전환

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라면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총고용 유지라는 계급적 목표를 위해 재공영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에너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대

상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민주적 지배구조와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의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도 근거한다. 한국은 2021년 현재도 

국제기준으로 볼 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no guarant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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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나라다(ITUC 2021). “작업장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기본”(Hayter 2011: 314)임에도 현실은 그렇다.

4. 최대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일자리보장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정책

에 있어서는 성장주의적 부가가치 개념을 대신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신산업을 평가하는 대안적 접근이 요구된다. 

공기업화 등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에 노동시간 단축이 결합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

의 주도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반대급부로 자본의 유연화 요구를 수

용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30) 

MMT가 채택을 주장하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역시 이 장에서 지금

까지 제기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민주노조운동의 대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참여자와  프로그램 사

업 간의 최적의 매칭을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의 신축적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진전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돌봄

과 같이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서비스 인력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

는 부문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은 현실적

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기초

로 프로그램에 적합한 일자리를 다시 고민하는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30) 최근 진보진영의 대선 공약으로 논의되는 주 4일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의를 평가
하는 것이 가능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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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한다면 누구에게든 한계적이고 주변적인 일자리라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곧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그런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고 완전고용이 달성된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프로그램 일자리는 참여자의 욕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업무 내용

과 조건을 참여자에게 맞추어 설계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럴 때 

Seccareccia(2004)의 좋은 완전고용균형에 가까이 접근해갈 수 있다. 하

지만 그렇게 설계되는 일자리는, 무한 탄력적(infinitely elastic)으로 아무

에게나 공급해도 되는 일자리는 결코 아닐 것이다. 

필자는 산업전환기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은 필수 영역과 기간산업

의 사회화 내지는 재공영화를 통해 자본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국가 책임의 핵심은,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고 한계적인 노

동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영향이 

통제된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공공부문을 최대한 확대시키고 이 새롭게 

공영화된 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의 크기로 늘리는 것

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관점에 더 친화적이며 

체제 전환이라는 운동의 방향성에도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일이다. 

체제 전환은 재벌과 신자유주의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사회대개

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에 직접 대항하지 않고 시장과의 경합을 회피

하는 방식으로는 체제 전환이 불가능하다. 재벌 체제가 향후에도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며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면, MMT가 제안

하는 일자리보장 정책을 도입해도 노동자들에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은 주력 산업과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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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뿐일 수 있다. 다만 MMT의 일자리보장 프로

그램은 확장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천

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

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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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일자리의 부족과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다가오는 산업전환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국가적 고

용대책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장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일자리의 핵심을 기간산업과 필수 

영역 중심의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에

서 찾는다.

MMT가 제안하는 일자리보장 기획은 일자리를 기본권의 차원으로 끌

어올린 점과, 전통적인 경기부양책과 비교해 직접일자리 창출의 예산 효

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일

자리보장 정책은 원하는 누구에게나 한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점

에서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과 경합하지 않으면서 민간 일자리의 구축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 실업 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회피하고 숨은 실업의 나쁜 완전고

용균형을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한계를 갖는다. 현재의 기획대로라

면 그것을 두고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의 완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31) 

31) 필자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산업 구조조정에서의 고용 
유지 책임과 나란히 취약고용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지역사회 일자리보장의 도입을 주
장한 바 있다(나원준 2020a, 2020b, 2021a). 적극적인 고용위기 대응 차원에서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범위에 국한된 한시적인 최저임금 일자리 공급이 도움이 된다는 필자
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는 그것이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크게 다
룰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는 일자리보장이 국가 일자리 책임의 거의 모든 것이며 일
자리보장이 현재 논의되는 내용대로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다거나 도입 시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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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관점에서 최선의 일자리 창출은 자본이 만들어낸 시장 일자리 

전체를 민중이 통제하는 공공적 지배 하의 일자리로 대체하는 체제 전

환의 방식일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경제 부문

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대규모 시장 경제 영역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말부터 헛된 공염불

이 될 수 있다. 중심 경제 부문은 그대로 두면서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바꿔내지 못한다. 자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회복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총고용 유지의 최선의 방어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산업 부문별로 공공적 소유지배구조의 확립이 가능

한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명하지 않았다. 개별 업종마다 구

체적인 상황과 공적 소유체계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분석되어

야 한다. 일자리 국가 책임의 주장은 면밀한 산업분석과 그것에 기초한 

국가적 산업정책에 의해 그 근거가 보강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관

점에서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탕이 될 구체적인 산업분석

의 과제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며 이 장을 맺는다.32)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32) 업종별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의 물적 조건을 규명하는 최근 연

구 사례로는 조선산업의 경우 민주노총·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공동(2020), 자동차산업
의 경우 오민규(2021)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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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일자리보장 예산 규모의 시산

1. 시산의 개요와 결과 요약

보론에서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도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

간 지출예산의 규모를 예비적으로 시산한 내역을 설명한다. 시산의 기준 

시점은 2020년이며 계산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①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노동자 수를 추정

② 노동자 일인당 임금 소요 추정

③ 일자리보장 노동자의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간접비(자본설비 비

용)의 연간 배분

④ 임금과 간접비(자본설비 비용)을 더해 총소요예산 추정

시산 과정에서는 마찰적 실업 및 필요 생산자본스톡의 크기와 관련해 

가정을 달리함으로써 총소요예산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대략적으

로 가늠하고자 했다. 이에 따른 시산 결과는 <표 4A-1>과 같다. 단, 가

정 (1)과 (2)의 의미는 후술한다.

시산 결과는 본문에 명시한 가정에 기초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다. 

필자는 보수적인 가정을 선택해 지출예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산에는 프로그램 도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실업급여나 근

로장려금 감소 효과도 감안하지 않았다. 일자리보장이 긍정적인 경제 효

과를 야기한다면 지출예산 소요는 현재의 결과 값보다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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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절에서의 시산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프로그램 도입의 예

산 부담은 제시된 결과 값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

스러울 수 있음을 밝혀둔다.

가정 지출예산(조원) 2019� GDP대비

(1) 87.7 4.6%

(2) 104.1 5.4%
1)� 2019년� 명목GDP는� 1,919조원.

<표� 4A-1>� 일자리보장� 시산� 결과1)

2. 시산 과정

1) 프로그램 수요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것이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

를 더한 것이다. 불완전취업인구는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더한 것이다. 이 불완전취업인구가 일자리보장 프로그

램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결정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불완전취업인구 전체가 고용보장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

는다. 왜냐하면 계산된 불완전취업인구 중에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를 자발적인 동기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

수하게 마찰적인 실업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비롯한 어떤 완전고용

정책으로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서

는 이 마찰적 실업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시산 과정에서는 마찰적 실업의 크기를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했다. 

첫 번째 기준은 2015년 이후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치 3.6%이다(‘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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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1)’). 이 추정치는 엄밀하게는 마찰적 실업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업률, 즉 NAIRU에 해당한다. 따라

서 자연실업률(1)은 실제 마찰적 실업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자연실업률(1)을 적용할 때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실업자 수는 약 100

만여 명으로 계산됨. 반면에 Paul et al.(2018)이 가정한 마찰적 실업 

1.5%를 적용(‘자연실업률(2)’)하면 완전고용 실업자 수는 45만여 명을 

밑돌게 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이 일자리의 생성(job 

finding) 및 소멸(job separation)과 관련해 매칭 기술 측면에서 크게 이

질적이지 않다면 이 1.5%를 시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불완전취업 인구에서 완전고용 실업자 수를 차감하면 일자리보

장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요를 추산할 수 있다. 추산된 프로그램 수요

는 2015년 220만 명으로부터 2020년 400만 명에 이르기까지 마찰적 

실업에 대한 가정과 연도에 따라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그런데 체계적인 시산을 위해서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일제 기준

(full-time equivalent)으로 환산된 프로그램 수요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급

하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관

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현재 취업자이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보

장 프로그램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기존 일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준수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산에서 ‘불완전취업 풀타임’은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해 계산했고 ‘불완전취업 파트타임’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수로 산정했다.

한편 전일제 기준 프로그램 수요는 풀타임으로 환산된 참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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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에 풀타임 노동시간의 절반만 참여한다고 가정했다. 파트타임 두 명을 

전일제 기준 한 명으로 계산한 셈이다. 그 결과,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일제 기준 프로그램 수요는 280만 명 ~ 340만 명의 범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전일제 노동자 일인당 임금 소요

전일제 기준 노동자 일인당 임금 소요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

다. 단,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효과와 가족 구성 등의 차이에 따라 소

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노동자가 부담하게 되는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 

한편 시산에서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대

상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일

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는 정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그런데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제안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체로 사회서비스 등과 그 성격이 비교적 비슷한 내용

으로 구성될 수 있어 보인다. 시산에서는 이를 감안해 해당 업종의 요율

인 0.009%를 적용했다. 시산 내역은 <표 4A-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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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요 추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 : 천명, 매년 4월 기준)

불완전취업 인구

경제활동인구 27,204   27,398   27,911   28,029   28,284   27,734   

실업자 1,051    1,074    1,167    1,161    1,245    1,172    

잠재경제활동인구 1,665    1,630    1,539    1,667    1,696    1,954    

확장경제활동인구 28,869   29,028   29,450   29,696   29,980   29,688   

취업자 26,153   26,324   26,744   26,868   27,039   26,56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32       490       585       598       769       1,288    

불완전취업 인구 3,248   3,194   3,291   3,426   3,710   4,414   

프로그램 수요

완전고용 실업자 수(1) 1,039    1,045    1,060    1,069    1,079    1,069    

프로그램 수요(1) 2,209   2,149   2,231   2,357   2,631   3,345   
자연실업률(1) 가정*

3.60%
* NAIRU,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이후

완전고용 실업자 수(2) 433       435       442       445       450       445       

프로그램 수요(2) 2,815   2,759   2,849   2,981   3,260   3,969   
자연실업률(2) 가정**

1.50%
** 자발적 실업, Paul et al. (2018)의 가정 적용

전일제기준 프로그램 수요

불완전취업 풀타임 2,716    2,704    2,706    2,828    2,941    3,126    
비중 % 0.84        0.85        0.82        0.83        0.79        0.71        

불완전취업 파트타임*** 532       490       585       598       769       1,288    
비중 % 0.16        0.15        0.18        0.17        0.21        0.29        

*** 노동시간이 풀타임의 (1/2)이라고 가정

전일제기준 프로그램 수요(1) 2,028    1,984    2,033    2,151    2,358    2,857    

전일제기준 프로그램 수요(2) 2,584    2,547    2,596    2,720    2,922    3,390    

<표� 4A-2>� 시산� 내역:� 프로그램�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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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임금 추정
2020년 기준, 전일제 일인당, 별도 명시 없으면 단위는 백만원

세전 프로그램 임금

최저임금

시급(원) 8,590      

월급(천원) 1,795      
209시간

연급여 21.5       

세전 프로그램 임금 21.5       

할증률 가정(수당) -           

0.00%

세후 프로그램 임금

소득세 -           

소득세(월, 원)** -           10,410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월, 원)** -           
* 월 소득세 10,410원 : 2인 가족, 20세 이하 자녀 0명

** 보수적으로 소득세 수입 없다고 가정

세후 프로그램 임금 21.5       

기여후 프로그램 임금

건강보험료 기여 0.7         3.335%

고용보험료 기여 0.2         0.8%

산재보험료 기여 0.0         0.009%

국민연금보험료 기여 1.0         4.5%

기여후 프로그램 임금 23.4       

<표� 4A-3>� 시산� 내역:� 전일제� 노동자� 일인당� 임금� 소요

3) 필요 간접비(물품비) 등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려면 일정 규

모 이상의 자본스톡(설비자산 외에 재고자산도 포함)이 필요할 수 있다. 

Paul et al.(2018)은 세전, 기여전 전일제 임금의 33.8%만큼의 자본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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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자 일인당 필요한 것으로 가정했다. 다만 가정의 근거는 저자들

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시산에서는 일단 이 33.8% 비율을 그대로 적

용했다. 시산 내역은 <표 4A-4>와 같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Tcherneva(2018)에서는 간접비가 총 인건비의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

했다. 그렇다면 본 절의 시산은 좀 더 보수적이다.

1인당 생산자본스톡 연간 배분

Paul et al. (2018)의 비율을 적용

Anual wage $32,500

Spending on supplies and capital goods $11,000
비율 % 33.8%

7.3         1인당 생산자본스톡 연간 배분

<표� 4A-4>� 시산� 내역:� 간접비(물품비)

4) 총 소요예산

총 소요예상 지출예산의 산정 결과는 이미 앞에서 요약한 바와 같으

며 다음에 <표 4A-5>로 제시했다. 단 여기에서 (1)은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1)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이다. 반면에 (2)는 마찰적 실업을 

자연실업률(2)로 계산한 것이다. 시산 결과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도

입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소요의 상한선은 2019년 명목 GDP 약 2천조 

원의 4%에서 6% 사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산은 직접적인 

소요 경비만 추산한 것이며, 특히 고용보험이나 근로장려금 예산이 절감

되는 등 간접효과와 고용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거시경제효

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일반균형적인 효과

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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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1. 프로그램 수요(전일제 기준, 천명) 

(1) 2,857    

(2) 3,390    

2. 일인당 프로그램 임금(전일제 기준, 백만원)

23.4      

3. 프로그램 임금총액(조원) ← [1×2]

(1) 66.9      

(2) 79.3      

4. 일인당 생산자본스톡(연간 배분, 백만원)

7.3        

5. 프로그램 생산자본스톡(연간 배분, 조원) ← [1×4]

(1) 20.8      

(2) 24.7      

6. 총소요예산(조원) ← [3+5]

(1) 87.7      4.6%

(2) 104.1    5.4%

2019년 명목 GDP 1,919.0  

총소요예산 추정

<표� 4A-5>� 시산� 내역:� 총� 소요예산

Harvey(2013)에 따르면 일자리보장 정책의 시행에 따른 유효수요 확

대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프

로그램 일자리가 한 개 늘어나면 이로 인해 민간 일자리가 0.26개 늘어

날 수 있다고 한다. 대개 이와 같은 추정이 갖는 주관성의 한계를 감안

해 낙관은 경계해야 하겠으나, 특히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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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해소를�위한�

사회보장제도�보편성�강화

김진석

Ⅰ. 서론

보편적 사회보장은 그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언정 제도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당과 정치세력이 커다란 이견 없이 지지하고 있는 제도 영역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의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림 5-1]),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정

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김대중,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

혜 정부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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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림� 5-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

위 그림 5-1에 보인 바와 같이 사회보장 관련 사회적 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우리사회 불평등 

정도는 세후소득 지니계수 기준 0.354로 OECD 평균 0.321에 비해 여

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 관련 사회

적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

균 사회적지출 규모(2018년 GDP 대비 19.8%)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GDP 대비 11.8%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리 사회 불

평등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

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적 규정, 

불평등 완화효과, 수급기준과 사각지대,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및 소

득보장 중심성, 사회보장 제도의 가족기반 설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절대빈곤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

편안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측면에서 각각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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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

회보장 제도를 불평등 해소 목적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이라는 최소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존하는 실업의 

위험과 이에 따른 빈곤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다수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복기, 2018).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8년 제

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

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1962년 12월 26일 개정

된 제6헌법(1963. 12. 17. 시행)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0조 제1항)는 규정을 신설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이와 같은 신설 조항은 현행 헌법(제34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이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헌법상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판

례를 통해 해석한 바에 따르면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

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20면)를 내용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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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

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30-31

면)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공보 98, 1191면)한다는 등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복기, 2018). 

사회보장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과 이에 등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사회보장수급권, 혹은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 사회보장 제도의 제

도적 목표가 일차적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

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목표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보장이라는 최소권적 접근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의 완화 및 해소라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

면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및 해소라는 적극적 정책목표가 사

회보장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의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중간생략)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와 같은 규정을 사회보장 기본법의 제2조(기본 이념)에 반영하는 방

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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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가 미비하고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한 2차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과 

이전소득을 고려하기 전의 소득(시장소득)과 고려한 후의 소득(가처분소

득)을 기준으로 각각 불평등도와 빈곤율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그림� 5-2]� 빈곤율과� 정책효과� (%)

그림 5-2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과 둘 사이의 차이를 %값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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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9.1%보다도 훨씬 낮은 19.9%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의 경우 OECD 평균인 12.4%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인 16.7%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은 [그림 5-2]에 제시한 

비교국가들 가운데 미국(17.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핀란드(34.0%)나 프랑스(37.2%) 같은 나라

들의 경우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지

만 세금지출과 이전소득까지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은 각각 핀란드 6.5%, 프랑스 8.5%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

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을 기반으로 빈곤율의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제도와 사회보장

제도의 영향이 반영된 가처분소득에 기반한 빈곤율은 오히려 비교국 평

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혹은 불평등 완화 기능이 OECD 비

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세제도와 사회보

장제도에 따른 빈곤 개선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57.4%의 개선율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6.1%의 수치를 보여준다. 앞서 언

급한 프랑스나 핀란드의 경우 이 수치가 각각 77.2%와 80.2%에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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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지니계수와� 정책효과� (%)

비슷한 결과를 불평등 지수에 해당하는 지니계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은 앞서 빈곤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소득

과 가처분소득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와 둘 사이의 차이를 

%값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인 0.478보다 상대적

으로 양호한 수준인 0.402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다

시 OECD 평균인 0.321보다도 오히려 심각한 수준인 0.345인 것을 보

여준다. 2018년 시장소득 기준 우리나라 지니계수 0.402의 경우 그림에 

보인 주요 비교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0.529나 핀란드의 0.509, 호주의 

0.454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프

랑스 0.301, 핀란드 0.269, 호주 0.325 보다도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우리나라 조세재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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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혹은 불평등 완화기능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불평등 

지수 개선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32.8% 정도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수치가 14.2%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핀란드, 호주의 불평등지수 개선율 수치는 각각 

43.1%, 47.2%, 28.4%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정책효과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여준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불평등 지수 개선 

및 빈곤율 감소 등으로 드러나는 재분배 기능을 아래 그림 5-4에 정리

하였다. 아래 [그림 5-4]는 앞서 기술한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고려하기 전과 고려한 후의 불평등 지수 및 빈곤율 감소 효과를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이다. 지니계수 

감소율이나 빈곤 감소율 등의 재분과 효과 지표들이 해당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비교적 뚜렷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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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사회지출과� 재분배효과

 

이 장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정리하자면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특히 개인의 실질적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처분소득의 측면에서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조세제도와 사

회보장제도 등 불평등 완화와 재분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과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만큼 제대로 작동하

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재분배 및 불평등 완화 

정책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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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급여기준과 사각지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들은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자격을 놓고,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의 경우 수급자격을 놓고 다양한 자격기준이 정

해져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적

인 공공부조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가지는 함의와 비

중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래 표 5-1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차등화된 수급자 선정기준을 운용하

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

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미만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

급자격을 갖는다.

<표� 5-1>�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여기서 수급 자격기준 판정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소득인정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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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표� 5-2>� 2021년도� 기초생활보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33)

위 <표 5-2>에 정리한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에 더하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각종 특례가 적용되어 최종적인 수급자격이 판정되는 방식이다. 

이상의 자격기준 가운데 특히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

무자 기준은 주민의 사회보장권을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33) 출처: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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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주거용재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

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하는데 특히 주거용재산이나 자동차의 경

우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생계의 유지를 위해 필수재의 성격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재산의 경우 1.04%(비주거용 일반재산의 

경우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양산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 <표 5-3> 참조) 이와 같은 재산기준

의 적용은 주민이 기존 생활환경을 포기하는 등 삶의 질 악화를 전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사실상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표� 5-3>�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34)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표 5-4> 참

34) 생계급여 신청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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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바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보장이라는 최

소권적 접근에서조차 부양가족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기존의 제

도적 결함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영역에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삶의 문제 해소도 포함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유

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이다. 경제적인 조건상 스스로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지

원의 경우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표� 5-4>�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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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한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팽창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놓

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고용관계의 측면에서 소위 고용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자과 노동자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기간제, 계약제, 시간제, 

파견노동, 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불안정, 불완전 노동

을 확대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자본주

의 발전 과정에서 유지되어오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실상 무너져내린 

것이다. 

신자유의의의 영향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성 악화와 노동의 교섭력 약

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의 임금노동자들에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결과와 더불어 다

른 한 편 불안전한 고용관계로부터 벗어난 집단의 자영업 집중 현상으

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전 사회적 위기의 도래는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사회적 재원 투여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국 자본주의와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경제규모의 성장

과 비동조화된 고용규모,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

는 일자리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경제규

모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산과정의 로봇화와 자동화의 비약적 성장 

등의 배경으로 인해 남성 1인 생계부양모형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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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전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노동시장의 경향적 질 저하 문

제는 특히 사회보장제도,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

를 지난다. 아래 [그림 5-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주요한 사회보험의 가입율은 고용시장내 중층화

된 노동자의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정규직 노동자

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

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5]�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35)

우리 사회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20년 현재 

36.3%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래 그림 5-6 참조) 이와 같은 고용상의 

35) https://dashboard.jobs.go.kr/index/summary?pg_id=PSCT030600&data2=SCT030600 
&ct_type=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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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별화는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존

재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의 문제는 중층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고용

상의 지위나 사회적 위험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위험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2중 3중의 안전망을 보장받는 역진

적 선별성 (윤홍식, 2018)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진석 선

별성의 문제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한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

회보험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확장성과 지속가

능성에 심각한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5-6]�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추이36)

위에 언급한 역진적 선별성이 드러나는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아래에 

36)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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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평균의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의 연도별 

추세를 비교한 것을 아래 [그림 5-7]과 [5-8]에 각각 정리하였다. 1990

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

년 현재 27.4%로 OECD 평균 국민부담율 33.8%의 4/5 수준에 도달했

으며 1990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추격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조세부담율과 사회보험부담율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90년에서 2019년까지 29년 사이에 조세부담율은 1990

년의 16.5%에서 2019년 20.1%로 3.6%p 증가한 반면(1990년 대비 

1.24배) 사회보험부담율은 1990년 1.9%에서 2019년 7.3%로 5.4%p 증

가(1990년 대비 2.95배)하여 같은 기간의 국민부담율 증가세를 조세부

담 보다는 사회보험의 증가가 주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7]� 우리나라� 국민부담율,� 조세부담율,� 사회보험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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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OECD� 평균� 국민부담율,� 조세부담율,� 사회보험율� 추세�

OCED 평균과 우리나라의 최신 자료를 비교해보면 사회보험료의 경

우 우리나라가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0%의 81% 수

준이며, 조세부담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20.1%인데 비해 OECD 평균은 

24.9%로 대략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부담율과 사회보험부담율이 OECD 대비 비슷한 

수준에 이른 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2014년부터 5년 사이에 집중된 

조세부담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의 정책 수단은 크게 사회보장제

도와 조세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다시 사회보험과 공

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기여를 전제로 작동하는 반면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경우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 설계에서 재분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가입자격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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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장 제도의 재분

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조세를 물질적 

토대로 하는 제도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율의 강화가 곧바로 공적

부조와 같이 선별적인 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재분배의 역설을 고려했을 때 공적부조와 같이 선별적 접근이 제

도설계의 필수적 요소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보편적인 제도 설계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세수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대비 조세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보편적 누진 증세의 방향을 추진하되, 이렇게 확보된 세재를 

기반으로 가능한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5. 소득보장 중심 복지국가 전통과 빈약한 사회서비스

우리 사회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

획과 운영에 있어 매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0년 합

계출산율 0.84명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초저출생, 그리고 그

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사회적 돌

봄과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아래 [그림 5-9]에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

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로 접어든 이후 11년 동

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노령화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020년 베이비부머의 가장 윗세대가 65세에 접어듬으로써 

향후 10년 이상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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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OECD국가와� 한국의� 출산율� 경향

출처:� OECD� statistics

가족구조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1인 가구와 노노(老老)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기존 가족내 돌봄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아래 그림 5-10에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대 접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2019년에는 30.2%에 이르렀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또한 노인 1인가구의 비율 또한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각각 3.8%에서 7.6%로 두 배 정도까지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년 가까이 45% 안팎을 유지하는 맞벌이가구

의 비율(아래 [그림 5-11] 참조)도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체계 작동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강화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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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분포� 추이

출처:� 통계청� 자료로� 필자� 재가공

[그림� 5-11]�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

출처:� e-나라지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증가로 인

해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 사회 돌봄 욕구의 충족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

래 그림 5-12에 보인 바와 같이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민들이 체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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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서비스 미충족률은 아동돌봄 영역(68.4%)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

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거 (91.2%), 성인돌봄 (86.3%), 

재활 (87.7%) 등의 영역에서 높은 미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특히 노인들

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으며 노화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서

비스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12]� 돌봄� 미충족률� 현황

출처:�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의 부족은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돌봄의 가족화 및 재가족화로 이어

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 여전히 공고한 사회에서 

돌봄의 가족화와 재가족화는 결과적으로 여성에 의한 가족내 돌봄 전담

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의 부족

과 부재는 돌봄의 가족화 및 재가족화를 경유하여 여성에 의한 가족내 

돌봄 전담에 이르게 되면, 이는 결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라는 결과를 낳아 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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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보

장 제도는 실업과 빈곤 등 자본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돌봄의 공

백 등 신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

도적 대응으로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전환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장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 구

조의 한 켠에서 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경

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과제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들 전환의 과제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 자본의 축적,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빛

나는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모순

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이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 제도 전환 원칙

1) 상대적 최저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recalibrate)



제5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193

불평등 해소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해당 사회에 

가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를 최저

선이라 정의한다면 최저선을 해당 사회의 연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정책이나 임금정책 등을 통해 자원 접근성 측면에서 최고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 둘 가운데 최고선의 적정선 유지의 방안이라기보

다는 최저선의 적정선 유지에 집중된 제도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 생활 수준의 최저선(minimum level)을 규범적 적정선(normal 

level)으로 재조정 recalibrate하는 과정은 적정선이라는 규범에 대한 사

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매우 정치

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 

등 우리사회 절대빈곤의 개념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개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 적정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적정선은 우리 사회의 변

화와 진화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기본권으로(guarantee)

우리나라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guarantee)되

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주민이 존엄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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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자원이다.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단순히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주거, 의료, 요양, 

보육, 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교육, 고용, 문화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

반에 걸쳐 현금과 현물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개인은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independent)이고 

자율적인(autonomous) 개인을 전제한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개인의 개

념은 누구나 키테이의 돌봄 정의나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 개념의 전

제가 되는 누구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돌봄 관계의 형성에 있어 모든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이 않아도 되는 주객관적 조건을 국가와 사회

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또한, 여기서 보장의 개념은 해당 주민이 처한 여하한 조건과 무관하

게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는 해당 주민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용관계가 어떠한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편주의로(reunite) 

사회보장제도가 기여여부나 기여도, 가입조건 등에 의해 주민의 수혜

여부나 수혜정도에 대해 차등적,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불평등의 완화는 고사하고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임금노동

자들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유지될 때는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이 불완전 고용과 불안전 고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고용관계가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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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관계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수준에서도 열악한 

수준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

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 있는 것임을 현실 제도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라메쉬 미쉬라 (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보

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하층부에 속

하는 집단으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는 미약하며, 사실상 소득이

전은 계급 내 소득이전이거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계층,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집단

의 소외가 가속화되는 경향은 그 자체로 제도의 존재 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적 연대 원리에 기반하여 위험의 분산을 

꾀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작동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제도의 적용 범위 

(coverage)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가 

집중되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험료 지원 등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제도의 틀안으로 포섭하는 적극적 보편주의를 구현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사이의 연대와 재연대(reunite)를 추구해야 한다. 

2.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과제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고

려해야 할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50% 수준의 적정생활소득 보장 

(recalibrate-guarantee-reu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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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사회보장 제도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현실

적으로 재조정하는(recalibrate) 차원에서 기존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적

정생활보장 정책으로 전환한다. 우리 사회 주민 누구나 절대빈곤의 위험

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

으로 개혁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적정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guarantee).

적정생활소득 보장제도로의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유지하되 보장소득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2021년 1인 가구 기준 

548,349원; 4인 가구 기준 1,462,887원) 를 급여 상한선으로 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급여는 현실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의 최저생계비는 

당시 중위소득 대비 45% 수준이었으나 2013년 36%까지 하락하였다37). 

우리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초기의 최저생계비가 당시 중위

소득의 45%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지

난 현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생활소득 보장제도의 급

여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또한 

OECD 주요국가가 빈곤선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책정하여 주요 

통계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기 우리 사회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는 적정생활소득 보장액 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

3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03&CONT_SEQ=304672&page=1 (2021.1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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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은 결국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 있

는 모든 주민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까지를 보장

하게 된다. 또한 관대한 공공부조에 따른 노동동기 약화와 이로 인한 사

회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동소득에 대해 기준중위소득의 

100%까지는 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한

다.

지급급여

[그림� 5-13]� 적정소득보장제도� 급여� 지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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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급 모형을 아래 그림 5-13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그

림의 주황선은 별도의 급여가 없을 때 노동소득에 따른 총소득의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별도의 급여가 없는 경우 노동소득과 총소득은 동일

하다 그림의 파란선은 적정생활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총소득을 나타낸다. 즉, 파란선과 주황선의 차이(그림의 빗금처리된 부

분)가 적정생활소득 보장 급여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노동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급여액은 중위소득대비 50%에 해당하는 금

액이 되며 중위소득대비 100% 미만의 노동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액은 

[(중위소득 100%-노동소득)*50%]가 된다.

둘째,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제도 구현을 위해 제도 설

계를 기존 가구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개인 기반 제도설계

는 우선적으로 일체의 부양의무제도의 원천적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우

리 사회 대부분의 사회보장 정책은 가구를 정책의 기본 단위로 하고 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도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

계된 공공부조 제도는 소위 ‘a rich husband’s poor wife38)’ 문제를 해

결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제도

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

는 부양의무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실질적으로 부양관계이거나 지

지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도

의 수혜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 배우자가 부자라 할지라도 당사

38) https://www.dailymail.co.uk/femail/article-6663397/The-women-trapped-poverty-s 
uper-rich-husba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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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자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설계된 가구

단위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는 가구내 구성원들 사이에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인간들의 민주적인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의 정책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

의 단위를 기존의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인 단위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

다.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가사를 돌보는 주부, 아

직 별도의 가구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산소득의 개념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경

우로 제한한다. 앞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보장제도

가 적용하고 있는 자격기준, 특히 자산과 관련한 자격기준은 비현실적이

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거와 

같은 생활자산과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분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자

산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에 반영하되, 생활자산 기

준은 현실화하여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

실상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수혜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보편적 사회보험 실현(guarantee-reunite)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해고나 폐업, 휴직 등의 사유로 한

시적인 소득감소 및 소득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국

민 소득보험을 제도화한다. 전국민 소득보험의 수혜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주민으로 사실상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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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보장이 안정적 고용과 이에 따른 고정

적 수입을 보장받는 계층에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주의의 문제가 있었음

을 우리는 앞 절에서 고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긱 노동, 플랫폼 노동 

등 사실상 가장 취약한 고용관계에 놓여있음으로 인해 고용보험 등 사

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 사실상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타 

비교 대상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

존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율이나 가입율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제도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사실상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역설이 사회보장제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설

은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대상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

으로 확대하는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긱 노동이

나 플랫폼 노동과 같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섭되기 어려운 집단이나, 

프리랜서나 종속적 자영업자 등 고용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자 등 불

안정 노동자와 불완전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주민을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 

포괄하는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역진적 선별성에 의해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사회적 연대

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전국민 사회보험 방식의 접근은 불가피하다. 결국 사회보장 제도의 작동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재조직(reunite)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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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주민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가입과 혜택을 보장(guarantee)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적정생활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와 이 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국민 소득기반 사회보험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라기보

다는 상보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큰 틀에서 전국민 소

득기반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을 위한 주된 정책이며, 적절생활소득 보장

은 전국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민 사회보험의 경

우 기여방식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바, 앞 절에서 기술한 적정생활소득 

보장 제도의 즉각적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recalibration-guarantee-reunite)

소득보장을 넘어 주민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보장은 공급 측면

에서 공공책임성의 원칙, 수요 측면에서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의 원

칙, 공간 측면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원칙, 제도 측면에서 

지방 분권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김진석 등, 2020; 아래 그림 

[5-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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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모형� 구성요소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운영모형

이 도출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그 특성상 이용자와 공급자, 제도가 

만나는 공간이 사실상 지역사회이며, 지역, 행정구역 상으로는 기초지자

체에 해당한다.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

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분권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지방분권은 분권의 주요한 요소로 거론되

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재정이라는 세 요소를 포괄하는 분권이어야 한

다. 정치적 분권은 결국 사회서비스 제도적 자원의 기획과 배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decision making power)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재정에 대한 분권도 필요하나 현재 우리 사회 지방자치단

체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더라도 재정 자원 동원과 배분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는 것이 적절

하다.

다음으로 수요의 측면에서 보편적 이용자 권리의 보장이다. 생애주기 



제5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203

동안 최소한 어느 시기에는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돌봄윤리를 토론토

는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윤리적 접근은 누구나 생

애 어느 순간 돌봄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용자의 권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권, 혹은 돌봄권적 접

근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원칙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사

회서비스와 돌봄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기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을 주장한다. 즉, 이용자의 지불능력, 고용상의 지위, 가족 구성 여부 및 

가족 구조와 같이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필요한 사회서비

스를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보편적 이용자 권리의 보장에 

대한 인식 아래 노인, 장애인, 아동, 주거취약 계층 등을 이 장에서 사

회서비스 집중 이용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에서 공공책임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급책임은 

공공이 직접 제공자의 기능을 전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시민의 사회서비스권, 혹은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사회서비스권과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이 공공

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급자를 발굴하는 작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측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재가 서

비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

서도 탈시설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라 함은 돌

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신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자신의 주거공

간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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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중심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사

회서비스의 공급방식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다기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용한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해 제공받는 방식의 계약이 이어졌다. 이용

자 중심 통합적 접근 방식의 구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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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확충과�민주적�공공소유

이재훈

Ⅰ. 들어가며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의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Gough(2019)는 현대의 보

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로 영양과 식품 안전, 주택, 에너지, 상

하수도, 교육과 통신, 교통, 그리고 건강(예방, 치료, 돌봄), 안전, 고용과 

소득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미 ILO(국제노동기구, 1976)에서도 모든 인

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권리로 ‘필요’의 원칙

을 사회정책의 근본 원리로 수용했다. 

매우 당연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간단치는 않다. 무엇이 필수적이고,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서비스는 국가나 시

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재하는 공공서비스는 곧 ‘사회적 필요’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적·제도적 산물이기도 하고, 

확대와 축소라는 정치적 긴장과 역동 속에 놓이게 된다.

지금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가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나 

관점과 마주치게 된다. 공공서비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소득보장 중

심의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퍼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한때 서구 좌파의 자본주의 이행전략의 열쇳말이던 ‘사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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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고민할 수도 있다. 반면 구소련 등 공산권에서 시도한 계획경제

의 핵심이던 ‘국유화’라는 실패의 유산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며 민영화를 주장하는 시장주의 입장에선 

청산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대

안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대안으로 ‘공공서비스’가 제시되

기도 한다(PSI 2020; 안나 쿠트·앤드루 퍼시 2021)39).

또한 공공서비스를 대안정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비-시장(non- 

market) 형태의 단기적인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비-자본주의(non- 

capitalism) 경제구조와 맞물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까지 정치적 

입장과 성향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임월산 2020). 하

지만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오랜 역사적 유산과 한계, 정치적 긴장과 적

대라는 조건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서비

스가 더욱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공

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안적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출발점은 같은 셈이다.

Malcom G(2020:61~68)에 따르면, 전후 복지국가로 대변되는 국가 

주도 시기(1945~1975), 그리고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시장주도 시기

(1975~2001)에 이어, 다시 국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신자

유주의의 대표작인 민영화가 처참히 실패한 실험이라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금융위기(08년)와 최근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공공서비스

39) 기본소득이(basic income) 개인 단위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따른 균등 원칙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서비스(basic service)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의 사회적(집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을 주
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기존 복지제도와 공존 가능하다는 입장이
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상충적 대안으로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양
립 불가능하며, 현금이 아닌 현물급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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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는 불

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뿐 아니라, 기후위기, 감염병 

위협, 그리고 가족구조와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높아져 가는 사회

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도 없다.

이 글에서는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데 왜 공공서비스가 중요한지를 

다루면서, 대안으로서 ‘공영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소유

를 제기한다.

Ⅱ. 공공서비스, 왜 중요한가.

1. 민영화의 실패와 (재)공영화의 흐름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확대되면서, ‘신 공공

관리론(NPM)’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 민간위탁, 시장화 등 다양한 형

태의 민영화와 시장 원리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공부

문의 성과지향을 목표로 하는 공공관리 패러다임(OECD)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무를 민간이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민간기업의 경영요소와 

관리기법 등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서

비스의 구매자, 규제자, 공급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Clark, 1996). 

한국에서도 IMF 이후인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구조

조정과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이에 더해, 대규모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 또한 동시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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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야심 넘치던 민영화 실험은 실패한 정책이라

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기 민영화 논쟁이 이념적, 이론적 차원이

었다면, 최근에는 민영화가 추진된 지 최소 10~20년이 지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핵심적인 결론은 민영화론자들

이 제기했던 긍정적인 민영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소수의 거

대 민간회사가 독점경쟁 시장을 구축하면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용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서비스 질 역시 심

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영화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다시 공공의 소유로 

되돌아오는 재공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water) 서비스의 재

공영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통신, 교통, 교육,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

스, 생활폐기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재공영화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2005-12년 사이에 국영기업의 수와 시장가치, 그리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꾸준히 증가했다. ‘포츈 500’ 기업에

서 공기업의 비중은 2005년 9.8%에서 2014년 22.8%까지 늘어났다. 이

윤, 고용, 기타 성과지표 역시 증가했다. 민영화된 기업들을 다시 국영

기업이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Maddalena Sorrentino 2020). 

OECD(2020) 자료에서도, 세계 155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작은 지자체 

제외)가 소유하는 공기업(SOEs) 26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6천만 명 고용돼 있고, GDP의 5~10% 차지하고 있다. 지방정부 소유의 

공기업 역시 최소 20만 개 추정된다(Luc Bernier, Massimo Florio, 

Philippe Bance 2020).

미국의 ICMA(2012)는 2,124개 지방정부 중에서 386개(18.2%)가 기

존 외부 용역이나 민간위탁했던 사무나 시설을 다시 직접운영하는(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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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바꿨는데, 민간위탁했던 서비스품질 개선이나 비용 절감 효과

가 저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영국의 공공서

비스 관련 연구기관인 APSE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211개 지방정부 

중에서 73%가 직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59%는 이미 직영을 

완료했다. 시설관리, 생활폐기물 수거, 공원 또는 공간관리 서비스, 주택

신고, 도로 유지보수, 대중교통 유지관리, 학교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재공영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공영화 조사를 진행했던 TNI 보고서(2020)에 

따르면, 58개국 2,800개 이상의 도시에서 확인 가능한 사례만 1,408개

(재공영화 924개, 공영화 484개)가 넘는다.40) 재공영화는 다양한 영역

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에너지 부문이 37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상하수도 등) 311개,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223개, 에너지 374개, 통

신 192개, 교통 47개, 교육 38개, 보건의료 63개, 사회서비스 75개, 폐

기물 처리 85개 사례 등이다.

재공영화가 이뤄진 동기로 가장 많은 이유는 기존 민영화 시스템에서

의 낮은 서비스 질 문제가 288개 사례로 가장 많았고, 높은 비용 문제

(220개 사례),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94개) 등이고, 민간운영자

의 계약불이행(53개), 수익성 문제(30개 사례)나 파산(31개 사례) 등도 

있었다. 재공영화의 효과 역시 증명되고 있다. 민영방식으로 운영할 때

보다 오히려 규모의 경제, 공공서비스전달 재편을 통한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민간의 이윤을 인력과 인프라 등 서비스 질적 개선에 투여함으

로써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적 개선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0) 2021년 12월 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재)공영화 사례는 1,545개로 늘어났다. TNI의 재
공영화 조사는 일부 중앙 정부 사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공영
화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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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과 공급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노하우 등은 민간이 아닌 공

공의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재공영화의� 계기(TNI,� 2020).

[그림� 6-2]� 탈민영화� 과정(TNI,� 2020).

*� Satoko� Kishimoto� 외.� 이재훈·장영배� 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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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의 효과

공공서비스는 보편적 ‘필요 권리’를 보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에 더해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일자리 확충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성장과 국가부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1)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41)

공공서비스 확대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

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돼왔다.

Verbist(2012)는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가구소득을 증대시키고, 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를 분

석한 연구에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주택, 아동보호, 노인요양 등에 대한 

공적 제공에 따라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평균 0.30에서 0.24로 낮아

졌다.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

차가 약 1/4수준, 그리고 상위 20%와 하위 20% 간 약 1/3 수준이 감

소시키며 소득 불평등을 평균 20%까지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Maria Valavuo(2011) 역시 14개 유럽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및 하위 구간의 지니계수가 18%까지 감소하는 효과

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Lustig(2012)는 라틴아메리카 6개국에 대한 교

육과 보건의료 등의 공공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해 재분배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복지부문에만 국한되는 

41) 이 부분은 이재훈. (2017). “저성장 시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 시장중심의 이윤주
도체계에서 노동중심의 공공주도체계로의 전환”,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17-01
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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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교통, 수도, 에너지 등 다른 공공서비스에도 마찬가지 효

과가 있다. 단적인 예로 Fearnley. N(2006: 31)는 영국의 버스보조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나 여성, 24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에 대

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그림 6-3]은 OECD 국가의 최신 소득분배 자료를 정리한 것인

데42),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비교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 OECD� 국가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비교(2021)

�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1일� 11월� 4일� 방문)에서� 재정리

42) 뉴질랜드(2014), 오스트리아(2015), 네덜란드(2016), 캐나다, 스웨덴, 리투아니아(2019), 
칠레, 프랑스, 헝가리, 미국, 덴마크, 아이슬랜드, 스페인, 스위스(2017), 코스타리카
(2020)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8년 자료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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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소득 총소득
처분가능

소득
공적이전 조세효과 총� 재분배

호주 0.454 0.375 0.325 0.079 0.05 0.129

헝가리 0.478 0.324 0.289 0.154 0.035 0.189

한국 0.402 0.345 0.057

핀란드 0.509 0.316 0.269 0.193 0.047 0.24

프랑스 0.529 0.338 0.301 0.191 0.037 0.228

폴란드 0.452 0.297 0.281 0.155 0.016 0.171

포르투갈 0.512 0.375 0.317 0.137 0.058 0.195

터키 0.492 0.411 0.397 0.081 0.014 0.095

코스타리카 0.576 0.507 0.497 0.069 0.01 0.079

캐나다 0.421 0.339 0.301 0.082 0.038 0.12

칠레 0.495 0.47 0.46 0.025 0.01 0.035

체코 0.431 0.286 0.249 0.145 0.037 0.182

일본 0.501 0.357 0.334 0.144 0.023 0.167

이탈리아 0.511 0.372 0.33 0.139 0.042 0.181

이스라엘 0.444 0.398 0.34 0.046 0.058 0.104

오스트리아 0.494 0.324 0.28 0.17 0.044 0.214

영국 0.513 0.403 0.366 0.11 0.037 0.147

에스토니아 0.44 0.324 0.305 0.116 0.019 0.135

아일랜드 0.52 0.364 0.292 0.156 0.072 0.228

아이슬랜드 0.369 0.276 0.25 0.093 0.026 0.119

슬로베니아 0.445 0.296 0.249 0.149 0.047 0.196

슬로바키아 0.387 0.256 0.236 0.131 0.02 0.151

스페인 0.506 0.369 0.33 0.137 0.039 0.176

스위스 0.386 0.294 0.299 0.092 0.005 0.097

스웨덴 0.43 0.311 0.28 0.119 0.031 0.15

벨기에 0.49 0.325 0.258 0.165 0.067 0.232

미국 0.505 0.434 0.39 0.071 0.044 0.115

멕시코 0.43 0.418 0.012

리투아니아 0.503 0.382 0.361 0.121 0.021 0.142

룩셈부르크 0.49 0.334 0.318 0.156 0.016 0.172

라트비아 0.479 0.371 0.351 0.108 0.02 0.128

독일 0.494 0.345 0.289 0.149 0.056 0.205

덴마크 0.446 0.307 0.264 0.139 0.043 0.182

뉴질랜드 0.462 0.372 0.349 0.09 0.023 0.113

노르웨이 0.429 0.304 0.26 0.125 0.044 0.169

네덜란드 0.445 0.334 0.285 0.111 0.049 0.16

그리스 0.517 0.326 0.306 0.191 0.02 0.211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1일� 11월� 4일� 방문)에서� 계산

<표� 6-1>� OECD� 국가의� 공적�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효과� 비교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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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적 이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0.497), 

칠레(0.46), 멕시코(0.418) 등 남미 국가와 영국(0.366), 미국(0.39), 호

주(0.325) 등 자유주의형 국가의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0.345로 OECD 37개 평균(0.338)보다도 높고, 전체 국가 가

운데 28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OECD에 제출하는 한국의 통계는 

고소득자의 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됐고, 재산소득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과소추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 격차는 더욱 

클 것이다.

반면,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벨기에, 노르웨

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재분배 결과 시장소득의 불평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

가는 핀란드(-0.24), 벨기에(-0.232), 프랑스(-0.228) 순이다. 특히 프랑

스는 시장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국가였지만, 재분배 

결과 21번째까지 낮아졌다. 아일랜드 역시 3번째에서 24번째로, 핀란드

는 8번째에서 31번째로 낮아졌다. 반면, 코스타리카는 시장소득과 처분

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 제일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6-2>는 공적이전과 처분가능소득을 OECD 평균 기준으로 

분류해 정리한 것이다. 유럽 15개국은 공적이전과 조세 모두 평균 이상

으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공적이전과 조세 모

두 약한 국가는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뉴질랜드 등이며, 멕시코와 한

국은 공적이전 자료가 없어 처분가능소득만을 기준으로 총 재분배 수준

을 가늠하더라도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이 높아 모두 약한 유형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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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높음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낮음

(Ⅰ)

공적이전.� 조세�

모두� 강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체코,�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프랑스,�

(Ⅱ)

공적이전� 강,�

조세� 약

미국,�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Ⅲ)

공적이전� 약,�

조세� 강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본,�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스

(Ⅳ)

공적이전,�

조세� 모두� 약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스위스,� 아이슬랜드

<표� 6-2>� OECD� 평균� 기준� 공적� 이전� 및�

세후� 처분가능소득에� 따른� 국가분류

공적 이전소득의 불평등 감소 효과만을 따로 계산해 정리한 것은 <표 

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소득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총

소득 지니계수를 제외한 것으로 산출한 것이다. 공적 이전의 효과가 가

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핀란드(-0.193), 프랑스와 그리스(-0.191), 오스

트리아(-0.17), 벨기에(-0.165) 순이며, 반대로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낮은 국가는 칠레(–0.025), 코스타리카(–0.01), 미국(–0.044), 호주

(-0.05) 등이다. 전반적으로, 공적이전이 강한 국가는 조세 효과도 강한 

경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공적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내에서도 매우 

약한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지수 역시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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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지수화해 국가별 순위를 발

표한 옥스팜(2021) 보고서에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33위로(0.54

점) 거의 꼴지를 차지했다. 아래 [그림 6-4]는 공공서비스(x축)와 노동

권(y축)에 대한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4]� OECD� 35개국의� 불평등� 해소� 실천노력� 비교

(공공서비스와� 노동권)

� 자료� :� Oxfam(2021)� 불평등� 해소� 실천지침(CRI)에서� 재구성

Hermann(2016)의 연구자료는 현물급여 지출 수준에 따라 사적 소비, 

공적 소비와 평등(불평등지수)의 변화를 조사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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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복지체제 유형별로

(Esping-Andersen의 분류기준) 대표국가를 선정해 조사했다.

구분

사적소비 공적소비 총� 사회지출 현물급여�지출 평등

1970 2010 변화 1970 2010 변화 1980 2010 변화 1980 2010 변화 2010

사회민주� 복지국가

스웨덴 49.8 46.4 -3.4 20.3 25.2 +5.5 26.0 27.9 +1.9 12.4 14.1 +1.7 0.27

덴마크 56.5 47.9 -8.6 19.4 27.6 +8.2 24.4 29.9 +5.5 9.9 13.8 +3.7 0.25

핀란드 54.3 53.2 -1.1 14.3 23.9 +9.6 18.0 28.7 +10.7 6.8 10.3 +3.5 0.26

평균 49.2 25.6 28.3 12.7 0.26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 55.8 56.1 +0.3 16.2 19.2 +3.0 21.8 26.8 +5.0 7.0 10.7 +3.7 0.29

프랑스 54.6 56.1 +1.5 16.8 23.8 +7.0 20.6 31.3 +10.7 6.8 11.7 +4.9 0.30

네덜란드 53.5 44.7 -8.8 18.3 26.5 +8.2 24.8 23.7 -1.1 6.5 10.7 +4.2 0.28

평균 52.3 23.2 27.2 11.0 0.29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60.2 68.1 +7.9 18.0 16.8 -1.2 12.8 19.3 +6.5 9.5 9.5 +4.9 0.34

영국 59.3 64.4 +5.1 17.4 21.6 +4.2 16.3 22.8 +6.5 11.8 11.8 +6.0 0.34

호주 53.9 54.0 +0.1 13.8 17.8 +4.0 10.2 17.2 +7.0 8.9 8.9 +4.7 0.38

평균 62.2 18.7 19.8 10.1 0.35

*� 자료� :� 사적� 소비는� 가구� 최종소비지출,� 공적� 소비는� 일반� 정부� 최종� 소비지출.� 총� 사회지출은� 전체� 현물�

및� 현금� 급여지출,� 평등은� 지니계수를� 의미함(평균� 가중치)이며� OECD� 통계를� 기준으로� Hermann(2016:�

8)가� 정리한� 자료이며,� 이재훈(2017)에서� 재인용.

<표� 6-3>� 복지체제� 간� 현물급여� 지출과� 평등

(1970/80~2010년� 비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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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사회민주복지국가’ 유형의 국가

들은 1980년에서 2010년 30년 동안의 총 사회지출이 평균 28.3%로 높

은 수준으로, 사적 소비지출이 49.2%, 불평등지수가 0.26이었던 반면, 

동일 기간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총 사회지출이 

19.8%로 낮은 수준으로 사적 소비는 62.2%로 약 13%p 더 높았고, 지

니계수 역시 0.35로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지출 대부

분이 소득 하위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증대는 빈곤을 감

소시킨다(Wolff 2003 : 37).

2)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의 확충 효과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만 그치

지 않는다.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곧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공적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고용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게 된다.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가 곧 공공서비스 확대의 

전제이며, 반대로 공공부문의 고용축소는 자연스럽게 공공서비스의 축소

로 이어지게 된다.

Vaughan-Whitehead(2013)는 선진국 일부에서 ‘팽배한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축소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공격은 곧 보건의료, 돌봄, 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복지급여를 

축소하는 것이자, 넓은 의미로 복지국가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Hermann(2016) 또한 공공부문 축소는 공공부문의 ‘파일럿’ 기능이 축

소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모범을 거울삼아(copy) 노동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적 저항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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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미를 넘어,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노동

권이 보장되는 포괄적 의미의 노동정책이자,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구

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회정책이 혼합된 ‘정치적 프로젝트’의 

위상을 지닌다(이재훈 2017).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확충은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

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OECD 주요국가의 공공부

문 여성 고용 비중과 전체 고용에서의 여성 고용 비중을 비교해보면, 공

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체 고용에서 여성의 고용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43). 특히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기 때문

에(Meurs and Ponthieux 2008),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

적인 고용방식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Del Boca and Pasqua(2005)은 EC(유럽위원회, 

European Community)의 가구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돌봄 정책

을 비교하면서 영국, 미국, 캐나다보다 북유럽 국가가 공공 보육에 대한 

접근권이 높고 비용부담도 적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더욱 용이하다는 것을 밝혔다.44) Apps and Rees(2005) 역시 호주, 영

43) 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은 여성이 58.0%로,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다. 특
히 스웨덴은 71.8%로 압도적으로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으며, 슬로베니아(69.8%), 덴
마크(68.0%), 영국(65.9%) 순으로 높다. 룩셈부르크(48.0%), 멕시코(48.6%), 그리스
(45.6%), 일본(41.9%)만이 공공부문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 고용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 비중
이 높은 수준이다(이재훈 2017). 

44) 후속연구로 Del Boca and Vuri (2007)는 국가마다 공공서비스 정도에 따라 아동양육
비가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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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독일의 시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커플, 특히 여성이 공공서비스 

제공이 없을 때 노동시장에서 무급보육과 가사노동을 떠맡게 되며,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역시 감소했다. 이 연구는 시장은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제노총(2016)은 GDP의 2%를 건설 부문과 돌봄 부문에 각각 투자

했을 경우, 건설 부문보다 돌봄(care)에 대한 투자가 고용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여성의 고용 확대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

다. 조사 대상인 6개국 평균 기준, 건설 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은 7.8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이 차지하게 되는 일자리는 건설 부문이 28.3% 수준인데, 돌봄 부

문은 66.9%로 약 2.4배나 높았다. 자연스레 여성 고용률 증대 효과 역

시 건설은 1.46%p 증가했지만, 돌봄 부문은 5.23%p 증가해 약 3.6배 

더 증가했다.

구분

건설부문 돌봄� 부문

여성�

일자리

비중(%)

여성�

고용률�

증대(%p)

남성�

고용률

증대(%p)

여성�

일자리

비중(%)

여성�

고용률

증대(%p)

남성�

고용률

증대(%p)

호주 33 1.7 3.4 66 5.3 2.8

덴마크 27 1.0 2.7 69 4.5 2.0

독일 28 1.1 2.8 68 5.1 2.4

이태리 21 0.7 2.5 70 3.3 1.4

일본 30 2.3 5.3 59 5.1 3.4

영국 24 0.9 2.7 69 5.1 2.3

미국 35 2.5 4.6 67 8.2 4.0

평균

(6개국)
28.29 1.46 3.43 66.86 5.23 2.61

*� 자료� :� ITUC(2016� :� 26)

<표� 6-4>� 건설과�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GDP의� 2%)의� 고용� 효과� 비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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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 성장에 기여

공공서비스를 확충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증가하고 정부 

부채 역시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의 국제노총(ITUC) 보고서에 따

르면, 요양, 보육, 보건의료 등 공공투자하게 되면, 독일의 경우 2030년

까지 누적으로 0.61%의 GDP 증가 효과가 있으며, 정부부채 역시 GDP 

대비 8.9%p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유럽지

역의 경우 GDP 대비 4.9%의 성장 효과와 GDP 대비 21.3%의 정부 부

채감소 효과가 나타나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국가 역시 

0.3%의 GDP 성장 효과, 8.2%p의 정부 부채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구분

GDP� 성장률(누적� %) 정부� 부채(GDP� 대비� %)

현행� 유지
공공투자

시나리오
2015년

2030년

현행� 유지 공공투자

독일 31.76 32.37 71.6 66.6 57.7

영국 26.13 26.19 78.6 75.9 59.0

유럽(EU) 27.76 32.68 120.1 105.3 83.4

미국 56.01 55.94 93.4 93.2 70.1

호주 34.72 34.78 66.9 73.2 56.3

동아시아

고소득국가
29.20 29.50 46.3 43.6 35.4

*� 자료� :� Giovanni� Cozzi가� CAM(Cambridge-Alphametrics� ma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계산

한� 자료(ITUC� 2016� :� 30에서� 재인용).�

<표� 6-5>�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의� 성장률과� 부채감소� 누적효과� 전망

(2015-30)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정세은 외(2017)는 복지부

문에 30조억 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5%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GDP 성장 및 국가부채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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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했다. 먼저 복지부문 30조억 원(현금수당 15조, 공공인프라 15

조) 확대 시, 기존 기재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2015)에 비

해 GDP 성장이 1.6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역시 

소폭 개선되고(2012~30년 –0.45%), 국가부채 규모는 기재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GDP 대비 16.95% 감소하고(2021~2030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계측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임금 주도 방식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5% 상승했을 경우, GDP 성장 규모 역시 확대

되고, 복지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국가부채 역시 중장

기적으로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의 고용 및 복지확대가 국가부채를 높이

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전통적인 비판과는 달리, 오히려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GDP 성장을 높이고 국가부채와 복

지지출 규모는 낮추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6%의 경제성장률에 정부 기여도는 0.7, 

건설투자 기여도는 0.6에 불과했으며, 2016년 2/4분기 기준 성장률 

0.8%에 정부 기여도는 –0.3, 건설투자 기여도는 0.5에 불과한 것을 고

려하면(기획재정부 국감 제출자료 2016), 건설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공

공투자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장기적 성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3.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빈곤뿐 아니라 실업, 질병, 은퇴, 산재 등이 

사회적 위험이었고, 이러한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공공부

조와 사회보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됐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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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불안정성,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확대, 저출생·고령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 나타났다(Taylor Gooby 2004; 2006, Timonen 2004, Bonoli 2006). 

최근에는 기존의 사회적 위기에 더해, ‘디지털 경제(digital age)’로의 

전환과 함께 로봇화, 자동화 등 생산방식의 변화, 기후위기, 인구학적 

변화, 감염병 등의 메가급 위기가 부상하고 있다(ISSA 2019). Gough 

외(2008)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발전과 균형을 강조하던 복지

국가에서 자연과 환경을 위한 ‘환경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기는 단절적이거나 분절적인 형태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연

쇄적이며 중첩적인 복합위기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고, 건강과 생명

은 물론, 생산과 소득, 소비 활동뿐 아니라 돌봄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이전부터 취약했던 계급과 성별 간 차별적 고리를 파

고들며 불평등의 간극을 더욱 확대한다.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위기의 등장은 대응방식에 따라 자

본주의 복지국가가 새롭고 다양하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45)

서구 선진국의 경로와 달리, 한국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

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와 돌봄 등 주요 공공서비

스는 여전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 원리가 지배적이다. 

45) 이러한 재편은 항상 정방향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사회위험에 대한 신사회
정책 대응 중에는 생산주의(productivism)와 상품화(commodification) 등의 특성으로 
신자유주의 재편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 또한 존재했다((Esping-Andersen 
2002; Howell& Huebler 2005; Jenson & Saint-Martin 2003; Jessop 2003; 김교성 
유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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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경제위기와 금융의 불안정성, 급속한 가족구조와 인구학적 

변화, 가시화된 기후위기, 이미 상시적 위험이 된 감염병 위협, 그리고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미래 위기의 

불확실성이 확실해질수록,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공공서비스 

강화는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대안이다.

[그림� 6-5]� 새로운� 위기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부조응

1)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경제위기나 장기적 저성장 등에 대한 원인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하지만, 위기가 구조적이며,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고, 경제위기의 

여파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겪는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대

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해법의 차이다.

지난 세계 금융위기(2007~2010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시장소

득은 매해 평균 1.9% 감소했으며, 아이슬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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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떨어졌다. 경제위기 초기, IMF와 OECD는 긴급한 경제적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실

제 상당수의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축소 및 임금동결과 삭감, 공적 재

원 삭감, 보건의료 및 연금개혁 등 다양한 긴축조치를 취했다.46)

그러나 이러한 축소 정책은 빈곤을 늘렸을 뿐 아니라 민간소비까지 

감소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ILO 2014:124). 오

히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이전과 다른 공적 재원 투입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충격완화, 일종의 ‘쿠션 기능(cushioning)’을 수행했다. 또

한, 공공서비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기변동에 안정적으

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지출 삭감 등 정치적 요인에는 취약할지 몰라

도, 시장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경제위기 시기의 급격한 시장소득 감소를 완화해 

일정 수준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보전할 수 있었다. 실제 경제위기 동

안 사회적 이전소득 및 조세 등 국가재정투입을 통해 평균 2%p의 처분

가능소득 증대 효과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급속도로 빠른 인구학적 변화를 겪

게 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파장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

다.47)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구 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획

46) IMF(2013)에 따르면 긴축재정은 유럽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나
타나는데,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보조금 폐지(100개국), 공공부문의 임금 및 고용 동
결 및 삭감(98개국), 소비세 증가(94개국), 연금개혁(86개국), 공공부조 대상축소 및 재
정비(80개국), 보건의료 개혁(37개국) 등이라고 밝혔다.

47)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는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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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거나 실효적인 대책은 미약하다.48) 오히려 인구재앙, 회색 쇼크, 

시한폭탄 등으로 공포를 부추기거나, 노인부양비 급증, 국가부채 증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공공 제도를 축소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

용하거나,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학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는 ‘터널시야 효

과(Tunnel Vision Effect)’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요소로 분해해 살펴

봐야 정책적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49)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 

비용으로 표현되는 생산함수와 효용함수만으로는 생산과 재생산과정에

서의 노동 가치와 필요권리의 보장 문제는 은폐된다. 사회적 비용의 증

가는 곧 사회적 보장의 증가를 의미하며, 높은 고령화에도 사회적 비용

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사적비용이 은

폐돼 있는 것이다. 노인부양 문제는 비용 총량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것인지, 개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즉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노인

2020년 합계출생율 목표를 1.5명으로 설정했지만, 오히려 2018년 합계출생율은 0.98
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통계청)으로 매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48) 예컨대 한겨레 기사(2021년 8월 21일)에 따르면, 올해 저출생 예산은 42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7조 2천억 증가했으나, 저출생 대책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사업들(일반 
산업기술인력이나 지역 문화기획자,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프로스포
츠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게임·만화 산업 육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49) 출생률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실업률,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이며, 이주노동 그리고 과학과 기술혁신과 같이 생산수단이나 생산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역시 노동력과 생산력, 나아가 재원이 부과(확충)되는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인구 역시 정년연장이나 조기퇴직 규제, 경제활동 등 다
양한 제도적 변화가 노인부양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은 향후 저출산과 
인구감소 국면에서는 국내 시장의 소비위축을 막고 내수시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노인세대가 의존적이고 비기여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재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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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교육과 보육, 공적연금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구학적 변화

는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더욱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이 책임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바람

직하지도 않다. 

아래 [그림 6-6]은 EU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령별 프로파일에서 

개인의 소득 이전계정을 정리한 것으로, 공적이전을 통해 아동과 청소

년, 그리고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가 작동하는 방식

을 볼 수 있다. EU의 통계자료(Eurostat)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가구

가 전체 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는 것은 의료, 주

거 및 전기 에너지, 음식과 식료품 등으로, 고령사회일수록 공공서비스

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6-6]� 유럽� 28개국의� 연령별� 이전계정(단위� :� 유로)�

*� 자료� :� Istenič,� T.,� Hammer,� B.,� Šeme,� A.,� Lotrič Dolinar,� A.,� &� Sambt,� J.� (2016),� European�

National� Transfer� Accounts.� 이재훈(2019)� 재인용.�

*� 크로아티아,� 몰타,� 네덜란드를� 제외한� EU� 28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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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50% 기준)은 

41.4%로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11.1%)보다 약 3.7배나 높으며, 노인 

인구 내 소득 불평등 역시 10분위 기준 11.5배로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평균� 빈곤갭

50% 60% 5분위 10분위 50% 60%

18~65세 11.1 16.6 0.317 5.40 9.05 31.4 31.5

66세� 이상 43.2 52.5 0.389 7.21 11.26 35.4 39.5

65세� 이상 41.4 50.6 0.389 7.32 11.55 35.3 39.3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9)에서� 재정리.

<표� 6-6>� 노인� 인구와� 전체� 경제활동인구� 간�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비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얼

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6-7]은 OECD 37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80%의 소득 불평등을 비

교하는 5분위 배율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5배이며, 37개국 중에서 12개 국가가 

OECD 평균(5.0배)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7.9배로 멕시코(12.8), 코스타리카(12.6), 미국(9.5), 칠레(9.3)에 이어 5

번째로 높다.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노인 빈곤과 불평등이 높은 

핵심적인 차이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후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공

적이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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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OECD국가의� 노인소득� 불평등(S80/20)� 비교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extracted� 2021년� 11월� 18일).

3)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존속과 직결되며, 이미 진행되고 있고, 미

룰 만큼 파멸적 미래는 가까워진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60%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0년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

소(SEI)는 117개국의 탄소배출량과 소득 분배 데이터를 통해 극심한 ‘탄

소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부

유한 상위 10%(6억3천만명)이 누적 탄소배출량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25년 동안에만 전 세계 탄소예산의 31%가량을 사용했다는 것

이다. 반면, 이러한 탄소 불평등은 성별, 인종, 나이, 계급과 관련된 다

른 권력 구조와 연관성이 있으며, 권력 구조를 강화한다.50) 



제6장�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231

한국 역시 탄소배출량이 높고 탄소불평등 또한 심각하다. 2022년 11

월 세계불평등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7tCO2e이며, 1990년에 비해 66%나 탄소배출량이 증가했다. 소

득 하위 50%의 탄소배출량은 43% 증가한 반면, 상위 10%는 200% 가

까이 증가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탈

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환의 전략과 

경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탈석탄·탈핵에 기

초한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문제(고용축소와 재배치) 등 전반에서 국가와 공공서비스의 역할

은 더욱 중요해진다. 

송유나 외(2020)는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로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영표(2020)는 

이러한 전환은 에너지원이나 에너지 부문을 넘어 생산, 유통, 소비 방식

의 전환을 의미하며, 경제구조와 운영원리 역시 새롭고 대안적인 공공소

유형태(공공소유, 지역공동체 소유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50) 보고서는 폭염이라는 한가지 기후위기 영향만을 고려했을 때, 불평등이 소득, 인종, 연
령, 직업에 따라 불평등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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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전력거래제도� 개혁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 중단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시장� 거래� 폐지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계획� 마련

발전� 6개사의� 수평적� 조직� 통합
경영평가를� 사회·환경·노동� 평가로�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적� 고용� 전략� 마련

발전공기업의� 녹색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공기업으로� 조직� 성격� 및� 체질� 전환

분절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통합적� 추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공기업의� 민주화:�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노동자와� 시민에� 각각� 이사회의� 3분의� 1� 배정

노조� 및� 시민단체의� 집단적� 참여보장(전문가주의� 배격)

천연가스와� 복합화력� 발전의�

공공적� 관리

직수입� 중단과�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기능� 강화

발전공기업을� 통한� 복합화력� 발전의� 공공적� 관리

에너지� 전환� 기구를� 통한�

공공부문의� 재편

에너지전환기구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관장

에너지전환기구� 운영의� 민주화� 달성

자료:� 송유나·류승민·구준모(2020)

<표� 6-7>�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6대� 과제

옥스팜(2020) 역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함께,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세(부유세와 고급 탄소세), 근로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탄소 집약적 운송수단

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및 

디지털 통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특히 저소

득층·소외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저탄소 분야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저탄소 분야에서 대규모의 기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구준모(2021)는 ①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제조,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일자리 ②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 시

스템에서 공공교통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과정에 필요한 공공교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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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③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④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생

태계 복원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적 농림축산어업 일자리 ⑤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와 보건의료· 양육·요양 등 돌봄 노동과 같이 공

공이 주도하는 기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서

비스보다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덜 남긴다. 안나쿠트와 앤

드루 퍼시(2021)는 영리 시장형인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온실가스 배출

량의 8%를 직접 배출하는 반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3%만

을 직접 배출한다고 밝혔다. 즉, 공동 필요와 집단 책임에 기반하는 공

공서비스가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데 더 적합하며, 그 자체로 

환경과 기후에 중요한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4)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조차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과 성별, 인종 간 누적된 불

평등을 드러내고 이용하면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옥스팜(Oxfam)이 

79개 경제학자 2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87%가 소득 불평등

이 높아지거나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56%는 성 불평등 

역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옥스팜 보고서, 2021).51)

51)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는 코로나 시작 첫달 감소했지만 9개월
만에 잃어버린 부를 모두 회복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0년 3월 18일에서 11월 30
일 사이에 놀랍게도 3.4조 달러가 증가했고, 총 자산은 11.4조 달러로29 G20 정부가 
이번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금액과도 같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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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

스(2012), 에볼라(2014), 지카(2015), 미국 독감(2017-18) 등이 있었으

며,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동

물·곤충 생태계 변이와 병원균 증가로 인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신호성·김동진, 2008). 감염병 위협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되는 문제도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최영준(2011)

은 위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위험에 대응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에 책임을 전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험 관리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로 삼고 있다(제4조). 또한, 감염병뿐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서 자연재난와 사회재난52)을 규정하면서(제3조), 피해를 최소화하

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제2조), 국민

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위기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실

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사재기와 품귀로 인한 

공적 마스크 공급부터 시작해, 또한 공공의료대학 설립 시도와 이에 반

장자들은 이 기간 동안 총 5천 4백억 달러의 재산이 증가했다.
52) 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법 제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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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던 의사 파업(2020. 8~9.), 방역과 검사, 그리고 치료 등 모든 과정

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뿐 아니라 한계 

또한 드러났다. 거대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공급되고 있

는 백신(이후 치료제까지)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한 사실상의 독점

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값싸고, 신속하고 지속·안

정적인 공급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53)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의 격리 또는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에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설립하기 시작한 사

회서비스 공적 제공기관인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을 거점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하는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아동·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조금이나마 대응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취약했던 보건의료,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보건의료와 돌봄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인 지출과 보건의료 지출은 낮고, 지분투자, 기업대출, 자산매입이나 부

채인수(Debt assumption) 등의 금융지원은 GDP 대비 10.2%(1,660억 

달러)로 높았다. OECD 36개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으며, 특히 보

건분야의 재정지출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31위로, OECD 평균

(0.97%)의 1/3 수준으로 취약하지만, 금융지원은 10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 보건지출은 영국 5.3%, 캐나다 2.4% 

순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터키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0.3%, 한국보다 

53) 70여개 자선단체로 구성된 ‘피플스 백신 얼라이언스(PVA)’는 2021년 7월 공개한 보고
서에서 대형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독점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비용은 지금보다 
5배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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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가는 인도와 멕시코(0.2%), 중국(0.1%) 순이다. 반면, 유동성 확

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GDP 대비 10.2%로 OECD 평균(35개국, 한

국 제외) 8.2%, 전 세계 189개국 평균 6.1%보다 훨씬 높다. 순위로 따

진다면, 전 세계 110개국 가운데 12위, OECD 36개국 가운데 9위다.

총� 추가� 재정지출
금융지원

보건분야

G20� 국가� 중 공동� 15� /� 20개국 공동� 15� /� 20개국 7� /� 20개국

OECD� 국가� 중 � 공동� 32� /� 36개국 공동� 30� /� 36개국 � 9� /� 36개국

전� 세계� 국가� 중� 공동� 82� /� 180개국 공동� 111� /� 167개국 12� /� 110개국

*� 전� 세계� 국가는� 자료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 이재훈(2021)에서� 재인용

<표� 6-8>� 한국의� GDP� 대비� 총� 추가지출,� 보건� 및� 금융지원� 순위� 비교�

Ⅲ. 대안 방향 : ‘공영화’와 ‘민주적 소유’

1. 공영화 : 공공소유의 다양성

서비스 공급유형은 서비스 제공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재원 및 규제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는지 또한 중요하다. Barr(2004)

는 공급 주체와 규제, 재원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공공과 시장의 역

할을 순수 사적부문에서 순수 공공부문까지 8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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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태 생산
규제

재원
총생산�결정 개별소비� 결정

①� 순수� 사적 PRIVATE PRIVATE

②� 사적시장� +� 정부재정 Private Private Public

③� 사적시장� +� 규제

� � a)� 개별소비� 규제 Private Public Private

� � b)� 전체공급� 규제 Private Public Private

④� 사적� 공급,� 국가� 규제와� 재원

� � a)� 전적으로� 사적공급 Private Public

� � b)� 정부에� 의해� 총공급� 결정 Private Public Public

⑤� 공공� 생산,� 사적� 배분과� 재원

� � a)� 사적소요에� 의해� 총� 공급� 결정 Public Private Private

� � b)� 전적으로� 공공에� 공급 Public Private

⑥� 공공� 생산,� 사적� 재원 Public Public Private

⑦� 공공� 생산� 및� 재원,� 사적소비결정 Public Private Public

⑧� 순수� 공공 PUBLIC PUBLIC

*� 자료:� Nilcolas� Barr(2004:� 73~74)에서� 예시� 생략.

<표� 6-9>� 공ㆍ사적� 공급� 유형� 분류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서비스 공급유형과 소유구조는 실제 정

적이 아니라 동적인 특성을 띄는데, 아래 [그림 6-8]에서 이를 도식화

해 정리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명확하게 합의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개

념들의 의미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

에, 글의 내용과 의미전달을 위해 주요 개념과 관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

했다. 

서비스 공급의 소유구조에 따라 크게 공공소유(public ownership)와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로 나누고, 소유구조의 전환 과정 역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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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영화’(공공소유로 전환)와 민영화(사적 소유로 전환)로 구분한다. 

[그림� 6-8]� 공영화와� 민영화� 개념도

� *� Manto� Kampropoulou(2021)의� 내용을� 참고해� 수정� 보완.�

먼저 공영화는 국영화(national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 그리고 

자치화(municipalization) 등을 포함한다. 국영화는 국가 소유54), 자치화

는 광역이나 더 작은 단위인 기초지자체의 소유, 그리고 사회화는 국가

나 지자체 소유 이외에도, 생산자 또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또는 노동자 자주 관리 등 직접적인 생산 주체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

된다. 공영화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소유(public ownership)를 포

54) 국가가 소유하는 국영기업(또는 국유기업) 내에서도 국가의 지분이나 목적, 관리 감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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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직접제공(in-house)이나 인소싱과 같은 

서비스 직접 공급 방식 역시 이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공영화가 넓은 의미와 다양한 공공소유를 포괄한다고 했을 때, 

TNI(2020)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공공 주체(지자체와 지자

체, 국가와 국가 등) 간의 공공-공공 파트너십(public-public) 또는 서

비스의 공동소유나 공동생산의 공공-공유 파트너십(public-commons) 

등 다양한 대안적 소유 형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3

섹터 부문의 사회적 경제 주체(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단체, 사회

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비정부조직이나 비영리

조직 등)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Marjorie kelly(2019)와 같이 미

국 모델에서 종업원주식신탁제도(ESOP)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55) 

국가마다 성격과 맥락은 다르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현실

에서 일종의 제3섹터형인 사회적 경제 단위까지 공공소유의 범주로 포

괄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민영화는 기업화(corporation), 시장화, 사유화 등을 모

두 포함하는데56), 민영화와 사유화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는 민영화라는 단어가 갖는 비정치적 어감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소유 

형태보다 소유 성격을 강조할 때, 사유화를 더 강조해 사용하기도 한다. 

시장화(marketization)는 소유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일부에만 시

장요소가 도입된 경우로 사용될 수 있다.

55) 중국의 공기업(공유제 경제)도 여러 단계의 개혁과정을 거쳐왔는데, 경제체제 개혁 차
원에서 2014년부터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혼합소유제는 국유자
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민간자본)의 교차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문익준 외 
2014). 

56) Manto Ampropoulou(2021)는 ‘기업화(corporation)’ 다음으로, 시장화 대신 자유화
(liberalization)와 ‘책임운영 기관화(Agencification)’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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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역시 공영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민간위탁, 외주화(out-sourcing), 프랜차이즈(Franchise), 보조금, 바우처

(voucher) 등을 포함하는 위임(delegation) 형태와 유상 또는 무상으로 

민간에게 판매나 이전 또는 해산(청산) 등을 포함하는 처분(divestment) 

형태, 그리고 민간이 공공을 대신하는 대체(displacement) 등이 포함된

다(Savas, 2000:125-138). 그리고 광범위한 의미의 다양한 민영화 형태

는 공공자산매각(public asset sale), 경쟁입찰(competitive tenders), 민간

투자개발사업(PFI),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등으로도 

나타난다.

공공소유의 다양한 형태는 소유 주체에 대한 개념상의 논의만은 아니

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Cumber(2020)는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별로 어떤 공공소유 형태를 지니는가에 따라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고 말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그에 적합한(효과적인) 

공공소유 형태가 존재한다. 예컨대, 발전, 가스, 통신, 항공, 조선, 자동

차 등 국가의 전략적인 기간산업이나 경제부문에 대해 공공통제를 확보

하려는 경우 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분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기후위기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의 경우는 ‘완전 국가소유(FSO)’ 

즉 국영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접촉도가 높고,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LMO(기초지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데, 돌봄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

다.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때는 생산

자·소비자 협동조합 방식이 효과적이다. 



제6장�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241

소유

형태

목표� 및� 효과

전략적� 경제

부문에� 대한�

공공통제� 확보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사회�

통제

분배정의� 달성(국

가/지역� 내� 평등

하고�공정한�제공)

지속� 가능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

참여

FSO ++ -- ++ ++ -

RSO + + + ++ +

PSO + -- + + -

LMO + ++ + ++ +

PC = + -- = ++

CC -- + + = ++

EO -- + -- = ++

*　FSO(완전� 국가소유),� RSO(광역지자체� 소유),� PSO(부분적� 국가소유),� LMO(기초지자체� 소유),� PC(생산

자협동조합),� CC(소비자협동조합)� EO(직원� 소유)

*� 자료� :� Cumbers(2012,� 2020)에서� 재정리.　

<표� 6-10>� 목표달성� 측면에서� 공공소유� 형태에� 따른� 효과� 평가

즉, 공공서비스의 소유 주체는 공공의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목표와 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

한 방식의 공공소유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화’라

는 용어는 실천적·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층위를 갖는 공공서비스의 대

안 운동과 요구를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영화가 사회의 집

단적 공동 목표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영화는 개별적이

고 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데, 이는 불평등 해소를 재분배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때도 

의미가 있다.

[그림 6-8]에서 중요한 점은 Kampropoulou(2021)가 소유 형태의 변

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시민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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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하는 점이다. 즉, 공공소유에서 시

민은 이용자 또는 공동생산자의 지위를 차지하지만, 민영화에서는 주주, 

고객 그리고 시장에서 상업적 교환관계를 갖는 소비자가 된다. 이는 곧 

소유 형태에 따른 지배구조와 연관된다.

구분 국가(정부) 국영기업 공익 시민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

국영기업�

관계

국유화 소유 공공/국가 집단적
이용자

/시민

사회적

/정치적

간접적

(정부�매개)

사회화 공공/사회 공공/사회 집단적
시민/이용자

공동생산자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

/사회적

기업화
다수� 또는�

소수� 주주
대중/혼합

집단적/

개별적

이용자

/고객/주주

사회적

/사적

정치적

/상업적

사유화 규제자 혼합/민간 개별적 소비자 사적
상업적

/교환

자유화

(경쟁도입)

주주

/규제자
시장 개별적

고객/소비자

/공동생산자
사적

상업적

/교환

자료� :� Manto� Lampropoulou(2020� :� 490)

<표� 6-11>� 소유� 형태에� 따른� 시민과의� 관계� 형태

2. 민주적 소유

이 글이 공공소유에서 ‘공영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존 ‘국유화’나 ‘사

회화’가 갖는 정치적 편견이나 유산에 대한 전술적 회피가 아니고, 사회

변혁의 잠재력을 소유구조와 연결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고하

는 대안적 상에 대한 전략적 거부 역시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화’의 

의미가 단순히 소유구조의 전환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포함하는 ‘민

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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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는 곧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제

공하는 노동자가 계획, 예산, 집행, 평가 등 운영의 전반적 과정에 공동

으로 참여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것이다.

공공소유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국영기업은 

훨씬 더 시장 지향성이 강하다. Maddalena Sorrentino(2020)는 이탈리

아의 10개 국영기업(에너지, 철도, 제조업, 방송, 우편서비스, 가스 네트

워크, 극소전자공학 등) 사례를 들면서, 어느 기업의 정관에도 공공의 

목표와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자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국영기업의 뚜렷한 특징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역시 최근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상 많은 문제가 나타나거나, 애초 기관의 설립 취지나 사

회적 가치, 또는 이용자의 집단적 이해와 반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

다. 공공소유는 내부적인 책임성 의무(accountability obligation)뿐 아니

라 이해관계가 갖는 다양한 외부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무

가 있다(Dorothea Greiling and Christina Schafter 2020).

Andrew Cumbers(2012; 2020)와 McDonald(2020)는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진한 국유화 사업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기간산업에 대한 통

제와 개입을 통해 경제의 규모를 확보하고 경제의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공

기업들 역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국가자본주의 엘리트에 의한 

착취로 대체했다고 비판한다. Cumbers는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중앙집

권화되었고 관료적이었으며 민주적 참여가 부재했기 때문에 진정한 경

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장에서부터 거시

경제 수준까지 노동자와 이용자(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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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철(2021)은 공공부문을 민

주적으로 재편하는 과제들이 국가와 자본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관료화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통제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담론과 내용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공소유에서 민주적 지배구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승철(2021) 역시,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기득권, 부패, 권위주의적 지

배에 포획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서비스

를 구축하는 과정은 지역사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형태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의 확립(강화된 책임성-투명성 메커니즘과 정보공개, 참여적 거버넌

스의 확립 등) △노동자-시민사회 참여 △공공-공공 협력의 증진(공공

사업자 사이의 지역적-국가적-국제적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We Own It(2020) 역시 유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예산과 사업, 주요 의사결정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정에 노조(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고, 공공부문 간 협력과 모범을 공유, 확산하고, 공공소유를 총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조직(공공소유청, Office of Public Ownership)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표>에 

담고 있는 공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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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탈탄소화해야� 할� 임무

•�모두가�공공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하여�모든�사람을�위한�평등과�손쉬운�이용할�수�있도

록� 보장할� 임무

•�공공서비스와�공공적�공간을�포함하는�지역적�프로젝트와�사업을�격려하고�가능하게�하게�위

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임무

•� 공공적� 자산과�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할� 임무:� 어떤� 공공부문� 자산도�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매각될� 수� 없다.�

•�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공익적� 목표와� 계획에� 관한� 투명성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적�

감독을� 극대화할� 임무:� 이것은� 모든� 정보를� 대중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

즉� ‘정보극대화’(infomax)� 임무를� 포함한다.�

*� 자료� :� We� Own� It(2020)

<표� 6-12>� 공공소유�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

Ⅳ.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

한국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을 공공의 목표를 위해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민간위탁·외

주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적으로 전환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공공서

비스를 더욱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먼저, 서비스의 목적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민간위탁 및 외주화하고 있는 시설 및 사무를 공영화하는 한편, 대규모

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리고 취약한 공공의료 및 보육, 요양, 장애인 자립지원 등 돌봄 영역의 

국가책임과 공공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교통 등 기후위

기 대응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

화하고, 나아가 국영화를 포함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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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9]� 한국의� 공공부문과� 공영화� 대상� 영역

1. 민간위탁의 재공영화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7). 민간위탁 기준은 “단순 사

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

정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57)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지
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령이나 규칙, 고시, 업무지침 등에 따라 시
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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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11조).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다 보니,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거나 민간위

탁에 부적절한 사무까지 무분별하게 위탁되고 있다. 또한, 이해가 상충

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도 하고,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이 부적절하거

나 비효율적이며, 관리·감독도 복잡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

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수탁기관 노동자들은 국가가 필요한 사무

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탁 기간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고,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실태조사와 전환시

기에 따라 3단계로 추진했는데,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에 포함했다.58) 

그러나 이후 ‘3단계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2019년 2월 27일)’에서 민간

위탁 사무의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

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방치했다. 그리고 기관 내 내부검토를 통

해 민간위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직접 

수행 방식이 직접고용 이외에도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

가 가능하며, 예산 지원이 없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나 중소기업을 육

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장려한 경우 역시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전수 조사(2018)에 따른 한국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

58)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르면 1단계는 기
존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852개소(중앙행정기관 48개소, 자치단체 245개소, 교
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이며, 2단계
로 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이고, 3단계가 민간위탁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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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10,099개로, 수탁기관 노동자는 19만 5,736명, 

예산은 7조 9,613억 규모다.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 중 47.2%(4,769개)

가 사회복지이며, 문화·체육·관광 9.2(926개), 보건 7.9%(799개), 환경 

6.6%(672개), 일반공공행정 6.6%(668개), 교육 5.3%(534개), 공공질서 

및 안전 4.2%(420개), 폐기물 2.7%(268개), 콜센터 0.6%(65) 등이다. 

공공부문별로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 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5,169개

(시설 2,109개, 사무 3,06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과 소각시설, 하수도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과 문

화체육시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

설들이 포함돼 있다.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시설

위탁
77  (12.6) 2,109 (40.8) 69  (14.9) 12 (9.2) 49 (57.6)

사무

위탁
536  (87.4) 3,060 (59.2) 395  (85.1) 118 (90.8) 36 (42.4)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 자료� :� 고용노동부� 전수조사� 2018

<표� 6-13>� 공공부문별�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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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무� 수 종사자� 수 예산

건 % 명 % 억원 %

일반공공행정분야 668 6.6 20,820 10.6 4,465 5.6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3,168 1.6 878 1.1

교육 534 5.3 6,207 3.2 2,296 2.9

문화·체육·관광 926 9.2 10,955 5.6 7031 8.8

환경 672 6.6 14,466 7.4 14,328 18.0

사회복지 4,769 47.2 72,552 37.1 22,182 27.9

보건 799 7.9 16,464 8.4 2,202 2.8

농림 219 2.2 1,957 1.0 823 1.0

해양수산 74 0.7 730 0.4 527 0.6

교통 및 물류 281 2.8 7,060 3.6 4,272 5.4

지역개발 92 0.9 618 0.3 435 0.5

과학기술 29 0.3 177 0.1 112 0.1

산업통상·중소기업 226 2.2 6,731 3.4 5,777 7.3

국방 9 0.1 1,000 0.5 370 0.5

통일·외교 6 0.1 28 0.1 52 0.1

재정·세재·금융 10 0.1 8,081 4.1 177 0.2

통신 32 0.3 6,094 3.1 2,304 2.9

폐기물 268 2.7 13,894 7.1 9,857 12.4

콜센터 65 0.6 4,734 2.4 1,525 1.9

합계 10,099 100 195,736 100 79,613 100

*� 자료� :� 고용노동부� 전수조사� 2018

<표� 6-14>� 한국의� 민간위탁� 현황(단위� :� 억� 원,� %)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한 많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증거(황

혜신 2005, 김재훈 2005, 이철주·강영철 2007, 정철현·김정한 2007, 고

재권·강병준 2016, 정흥준·노성철·김성훈 2018, 김철 외 2019)가 제시돼 

왔다. 특히 2014년 세월호 해양재난 대응과정에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문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노동자였던 故김용균씨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5개 발전사의 민간위탁 문제, 콜센터 비정규직 문제 등 많은 사

고와 문제가 발생했다.59) 

민간위탁에서 드러나는 주요 문제들은 외국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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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쟁은 약하거나 사실상 부재해 독점형태로 운영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고60), 오히려 정부(위탁 예산)와 이용자(요금, 이용료 

등)의 부담은 더 컸다. 민간위탁이 비용 절감이 아닌 비용 전가의 효과

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계약과정의 행정적 복잡함과 취약한 관리, 

그리고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으

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해 만족도가 낮았고, 자연스레 서비스 수준도 

낮았다. 같은 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사나 공단이 직접고용형태인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이나 용역형태도 있다.61)

정부는 민간위탁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며 2020년 6월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위탁 심의기구 구성 및 관리감

독 권한 강화, 수탁기관 평가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무

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거나, 재공영화하는 기준과 절차는 빠져있다.

현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재공영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참

고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2010년 

제정)와 이은주 의원실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

정안(2021년 발의)이다. 모두 민간위탁의 적절성 기준으로 공공성을 포

함해 나름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59) 고재원·강병준(2016)은 2014년 서울지하철 추돌사고가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60) 김재훈(2005)은 생활폐기물 수거의 민간위탁의 경우, 사실상 독점형태로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이재훈(2021)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2개가 24개월마다 위탁운영되고 있
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소수업체(대부분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가 계속 또
는 번갈아가며 위탁받아 운영해 민간위탁 효과라고 주장하는 경쟁은 없다고 비판했다. 

61) 예컨대, 전2019년 기준 전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미화노동자는 36,330명인데, 이 
중 45.3%(16,452명)는 직접고용 형태로, 54.7%(19,878명)은 민간위탁이나 용역 형태로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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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판단 기준과 민간위탁 사무

를 선정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총 15인)가 구성돼 있지만, 다양

한 상충되는 기준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공

공성이 높은 사무 역시 민간위탁될 수 있다. 조례 자체에서도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관광 및 공원시설,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

설,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대부분의 사무 영역을 민간위탁 

가능한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제6조).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사항을 제외되

고, 국민 생활의 밀접성과 기관 고유사무와의 연계성, 국민 생명, 신체

의 안전성과 사무 수행상의 위험성 등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위

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2010년� 제정) 이은주� 의원� 제정안(제11조)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③� 경제적�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민간위탁이�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가능성�

②�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국민생활의�밀접성

③� 기관� 고유사무와의� 연계성과� 안정성

④� 국민생명·신체의� 안전성과� 사무� 수행상의�

위험성

⑤� 민간의� 전문기술� 및� 기술활용의� 불가피성

⑥�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

⑦�민간위탁하려는�사무와�관련한�민간시장의�

경쟁성�

<표� 6-15>� 민간위탁� 사무� 기준� 사례(서울시와� 이은주� 이원� 개정안)

민간위탁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고유사무임을 고려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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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폐기물 수집운

반 및 소각, 재활용, 하수도 시설 등은 모두 공영화(지자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런 영역들은 이미 외국에서도 가장 먼저 재공영

화되고 있기도 하다.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수탁기관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지

니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위탁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 제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데 노조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간위탁을 재공영화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민

간위탁의 재공영화(인소싱)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자원할당을 결정하

고, 성과에 대한 전략적 통제 또한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는 지역경제, 

고용, 기술훈련, 공급망 관리, 총체적이고(holistic) 협력적인 서비스 전

달 등 지역의 다양한 의제와 공공정책 목표를 연계해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AP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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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재공영화가� 지역� 차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 *� Association�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 (2019)

2.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충

보육, 요양, 의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

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을 높이면서 구매력을 향상하고, 1인당 보호 

인원의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의 낭비적 비용

을 통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효과(spill-over effect)뿐 아니

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기 시기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회복력(resilience)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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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책임 통합돌봄 : 공공주도 공급구조 + 지역중심 전달체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80년대까지 민간에 의존한 생활시설에서 이후 

8~90년대에는 비영리 민간위탁시설 중심으로 이뤄졌고, 2000년대 초반

에는 영유아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시장화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됐다(김영종 2017; 양난주 2021). 양난주(2021)는 

한국의 이러한 사회서비스 구조의 특성을 “상이한 공급유형이 누적되어 

발전한 제도적 적층 구조”라고 말한다. 제도화 과정이 기존 돌봄에 대한 

가부장적 잔재(성별 분업)와 함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 메커니

즘 형태로 이뤄지면서, 돌봄노동과 서비스가 ‘젠더화된 돌봄(여성 전가

형)’과 ‘상품화된 돌봄’이 결합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

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시기, 산업적 측면

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돌봄서비스 영역은 민간공급 중심의 시장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의 양산, 서비스 질 저

하, 불법·부당행위 성행, 서비스 공급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95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4%이며 아동 수 기

준 20% 수준이다(2020년 말 기준). 전체 124만 4,396명의 아동 가운데 

25만 3,25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공립어

린이집의 직영 비율은 약 5.8% 수준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이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 아동 수 기준 40% 달성 목표는 사실상 힘든 상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생 추세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은 점차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62)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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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개인

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2010년 11,113개소에서 꾸준히 늘어나 10

년 지난 2020년에는 약 2배에 가까운 21,158개로까지 늘어났다.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248개소보다 오

히려 줄어든 244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기관 중에서 고작 1.2%밖에 되

지 않는다. 이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기관은 131개소, 

노인요양시설 107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이다. 인력 기준

으로 살펴보면, 개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 인력은 22만 6,442명이

고, 지자체에 속한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1만 1,326명에 불과하다. 

[그림� 6-11]�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및� 아동� 수� 기준�

비중(%)

*�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통계(2021)에서� 재정리

62) 민간어린이집은 2014년 14,822개소로 최고치를 달성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12,568개소, 2020년 11,510개소까지 줄어들었다(2020년 보육통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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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수(개소,�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1)� 재정리

현재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

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돌봄 노

동의 성격,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식과 관계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 즉 

공급구조와 전달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연스레 국가와 

공공의 책임과 역할의 강화를 요구한다.

(1) 공공주도의 공급구조 개편 :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

먼저, 공급구조 개편에서의 핵심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력과 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내면서 민간시장을 견인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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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9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있는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0개 사회서비스원 기준으로, 전체 직영

시설은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소속 국공립시설 68개소, 공공수탁 51개 

등 전체 148개의 시설 및 사무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인력을 제외하고 

소속시설에 총 고용된 인력은 2,763명이며, 이중 종합재가센터 670명, 

국공립어린이집 449명, 노인돌봄시설 115명, 다함께돌봄센터 47명, 기타 

시설 291명이며, 공공수탁은 1.101명이다(박용석·이재훈·윤정향 2021). 

설립 초기에만 해도 2022년까지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형 

장기요양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 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

획”(보건복지부, 2019)이라는 야심찬 포부와는 달리, 제도적·재정적 한계

뿐 아니라 민간 등 기득권의 반발과 지역의 보수정치 등 다양한 이유로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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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인력� 비중� 기준� 사회서비스원� 유형� 분류(단위� :� 원)

*� 자료� :� 이재훈(2021)� 각� 시·도사회서비스원� 내� 전체� 인력대비� 종합재가센터와� 국공립시설� 인력,� 그리고� 공

공위탁사업과� 본부� 관리직� 인력의� 비중으로� 작성한� 것임.

더 큰 우려는 단지 속도만 늦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 자체가 흔

들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애초의 목표인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이 기피하는 대상과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인 역할만 수행하면서, 공공위탁 사업형이나 심지어 민간지원형(재무·회

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컨설팅, 인력 및 교육지원 등)에만 머무르

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63).

63) 서울은 전체 인력 중에서 서비스제공인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센터와 사무수탁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서비스공급자형이다. 경기도 공공센터와 사무수탁 비중이 서울보다 
높긴 하지만, 서비스공급자형에 가깝다. 반면, 대전, 충남, 경남, 인천은 서비스공급보다 
공공위탁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공공위탁사업형이다. 세종, 대구, 강원, 광주는 전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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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국공립어린이집은 28개소이고(신규 19개소),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데이케어센터까지 포함하면 3개가 전부이다. 보건복

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 서비스 욕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

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반드시 포함”(2019) 하도록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범사업 당시 제시됐던 신규 설립된 국

공립시설의 우선위탁 규정이 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고, 실제 현장에서

도 민간의 반발이 매우 컸다64).

이미 돌봄 시장 내에서 강력한 시장력(market force)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저항을 우회하려 한다면, 돌봄 영역의 공공서비스 강화

는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

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강화를 유도하면서, 표준적인 지

침을 마련해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되, 인력과 서비스 운용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엔 강력한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과당

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현재의 돌봄구조를 개편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돌봄에 대한 필요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이 

성평등과 권리에 기반한 “고진로” 전략(ILO 2018, 양난주 2021)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의 공급구조를 

공공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아래 <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우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균치에 가깝우며,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지배적인 사업유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
재훈 2021).

64) 이러한 민간의 반발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유아보육 관련 12개 학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51개 
단체는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또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역시 사회서비스공단이 “민간 복지서비
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반대하고 나섰다(이재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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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법� 개정� 및� 재정지원

○�신규�설립�국공립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등�사회서비스원�우선�

위탁(법� 11조� 개정)

○�특별한�사유가�없는�한,�기존�민간�또는�공공위탁�시설�계약기간�

만료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로� 전환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확충

○� 최소� 시군구� 단위� 1개소� 이상� 종합재가센터� 확충

� -� 거점�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맞게� 종합재가센터� 추가설치

� -� 지역의� 다수�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연계� 제공� 역할

○� 장애인활동지원까지� 포함하는� 확대형을� 중심으로� 재편

8시간� 정규직� 월급제�

인력� 운영

○� 정규직(8시간)� 월급제를� 최소� 50%에서� 점차� 확대.�

� -� 팀제� 운영방식� 및� 다인� 서비스� 등�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강구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표준적인� 임금� 및� 직무,� 직급체계� 및�

보상시스템� 체계화.

○� 표준운영지침� 마련해(복지부)� 민간에도� 적용� 확대.

공공수탁

○�사회서비스와�연관된�시설과�사무를�중심으로�우선위탁에�포함

� -�노인맞춤돌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장애인활동지원,�긴급돌봄�

등�고유사업으로�종합재가센터에�통합�제공(바우처�사업�재편).

� -� 정규직� 인력풀�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연관성이� 낮은� 사무는�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공공수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연계와� 역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명확한� 역할설정� 및� 협력적� 관계

� -�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집행(지자체의� 욕구파악,� 사례관리�

및� 서비스� 매칭,� 지역자원활용� 및� 평가� 등)

�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는� 운영� 전반을� 감독,� 평가하고�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위원회에� 노조(노동자)� 대표� 참여

� -�사회서비스�제공이�핵심적인�역할임을�고려할�때,�현장의�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요구반영� 및� 문제� 개선� 등�

� -� ‘인권경영이행규칙’(광주시사회서비스원)� 참고.

<표� 6-16>�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과제

(2) 지역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 개편

‘공공주도의 공급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편적이

고 통합적인 서비스 접근권의 보장, 즉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과제와 맞

물릴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복잡하거나 관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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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지금도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양한 민·관 

기관들을 통해 개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보니, 이용자 입

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진석(2021)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요소로 지

방분권, 공공 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모든 주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와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이뤄지는 공간은 ‘지역’이라는 생활공간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이 서비스 전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적으

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존 서비스 제공 조직들과 재원의 통

합적 재편까지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공공주도의 공급구조 개편과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과제는 각기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적이며65), 중앙 정부와 지자체

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협력, 그리고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2016년 3,492개소에서 

2019년 3,478개소로 오히려 14개소가 줄어들었다. 공공의료기관 역시 

65)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공급주체로 ‘사회적 경제’ 단위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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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20개소에서 2019년 221개소로 하나만 늘었을 뿐이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5.4%에서 5.1%로 줄어들었다. 전체 병상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9.2%에서 8.9%로 낮아졌다.

[그림� 6-14]� 공공의료� 기관� 수와� 병상� 수� 및� 전체� 의료기관� 비중

(개소,� %)

*� 자료� :� 보건복지부,� 출처:� 건강보험심평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공공보건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공

공의료기관),�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2020.� 11.� 4)

지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

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하고 필수의료 부족 등으로 

공공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지역 간 의료공급 이용 불균형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신축은 단 3개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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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포함됐고, 심지어 계획대로 하더라도 2025년 공공의료 비중은 

여전히 9.6%밖에 되지 않는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021; 현지

현 2021). 

[그림� 6-15]� OECD� 국가의� 의사� 및� 간호사� 수� 비교(인구� 천� 명당)

*� 자료� :� OECD(2021).� 데이터� 중�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의사� 데이터는� 자격증이� 있는� 모든� 의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다� 추계됐고,�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간호사� 데이터는� 단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서� 과소� 추계됐음.� 한국은� 2018년� 자료� 기준임.

코로나19 이전에도 공공의료 인프라와 간호인력 등은 매우 취약한 상

황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산업화와 민간의료 활성화 등 의료 

영리화·시장화 정책은 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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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양질의� 공공의료� 확충 ○� 공공의료기관,�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확충

의료� 생산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공공보건의과대학(공공의대)� 신설(연� 200명� 규모)

○�국립의과대학�정원�50%�확대(국가장학금으로�양성하고�20년간�

공공근무� 의무화)

○� 국영제약회사,� 국영의료기기� 공기업� 신설(필수의약품� 생산)

� -�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및� 가격결정구조� 마련

민간의료보험� 규제

○�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 돈벌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금지

○� 공공실손보험� 도입� 및� 실손보험료� 동결�

간호인력확충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 현행� 1인당� 환자� 수� 12명을� 대폭� 낮춰� 노동강도를� 낮추고�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

*� 공공운수노조� 20대� 대선토론회(2021.� 10.� 26)에서� 자료집에� 포함된� 정형준,� 현지현� 발제문� 중� 일부와�

좋은공공의료만들기운동본부� 등의� 내용� 등을� 정리한� 것임.

<표� 6-17>�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방안

66) 정형준(2021)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입증책임 한
시 유예 등), 바이오헬스를 3대 혁신산업으로 거론하며 영리적 목적의 DCT유전체검사, 
건강증진서비스 등 규제 특례 부여,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줄기세포치료제 등 출시
가능하도록 입법, 원격의료 도입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바꿔 
가이드라인 허용 등을 추진함(자세한 내용은 2021년 공공운수노조 대선토론회(보건의
료)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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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활용 : 공공인프라 및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

(1)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투자

민간 금융자본과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위험과 비용은 국가에게 전가

되는 한국형 뉴딜펀드 대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가 필요하

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930조 규모를 넘어서고 있고(2021년 8월 기준),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금은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점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투자는 휴양지(청풍리조트) 1개와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2개에 불과해 공공투자의 의미가 크지 않다. 

특히 최근 일산대교 문제처럼, 일부 공공인프라 투자 역시 직접개발보다 

완공 이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높은 이용요금을 책정하는 등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은 개별적인 신탁자산이 아니라, 노후보장이라는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조성된 사회의 공공 자산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단기적인 금융적 수익률에서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의료와 재활, 요양, 보육, 장기공공임

대주택,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주거 지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

회 투자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주은선외 2015, 김연명 2016; 정세은외 

2016). 

해외의 공적 연기금도 다양한 공공투자가 이뤄졌는데, 대표적으로 스

웨덴 AP기금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캐나다 퀘백연기금(QPP)

의 공공교통인프라 직접투자, 독일 공적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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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재활시설 및 17,500개 재활병상, 싱가폴 CPF 공공분양주택 사업 등

이 있다.

김연명(2016)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민간중심의 복지 공급구

조가 갖는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 통제와 낭비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고,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을 완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

를 확충하고, 정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1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인프라� 투자� 기대효과

*� 자료� :� 김연명(2016)�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조속한 재원확보가 가능해 바로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여할 수 있고, (특별) 채권 형태의 구매를 통한 장

기상환 방식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국민연금기금 자체적으로도 안정적인 ‘사회적 수익’을 위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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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한편, 기금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제도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다.

구분 주은선� 외(2015) 김연명(2016)

국공립�

어린이집

시

설

-� ‘27년� 국공립� 보육시설� 30%목표

-�10,219개소,�매년�786개소�신규설립

/�최소�총�5조�1,117억.�연간�3,936

억.� 최대� 13조� 5천억)

-� 25년� 국공립� 아동수용률� 30%목표

-�5,530개�확충/10년간�총5.4조원(연간�

5,400억)�

인

력
- -� 연간4,701명,� 10년간� 47,010명

공공장기

요양시설

시

설

-� 2027년� 10%(정원� 25.5%)� 목표.�

-� 공공장기요양시설� 290~894개소확

충(1조4,500억~4조4,700억)

-� 2025년� 수용률� 2.3%� 목표(연간�

1,105억,� 10년간� 1.1조� 투자)

인

력
-� 40,089명~49,749명� 고용창출 -� 연간� 3,840명.� 10년간� 38,400명

의료

재활

시

설

-�13개�권역별�재활병원,�250개�지역재

활센터설립(8,800억~1조5,300억)

-� 입원재활병상� (3,340~6,095)� +�

5,000개� 확보.�

-� ‘25년�공공병상�수�비중�30%�목표.�연

간�11만개(총�137,282개)�확충(연간�

2.4조원/10년� 간)

-� 재활병원� 병상수� 5,386개� 확충(연간�

1,100억/� 10년간� 1.1조� 투자)

-�인구�5만명당�1개�보건지소�목표(780

개�확충.�총�2,119개.�연간�958억/10

년간� 1조원)

인

력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7,200명

-� 10년간� 신규인력� 확충(일반공공병원�

143,000명,�재활병원�4,780명,�보건

지소� 14,300명,� 방문보건� 5,400명,�

정신건강관리� 14,000명)

*� 자료� :� 주은선� 외(2015),� 김연명(2016)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위의� 표에서는� 생략했으나� 김연명은� 국민연금기금의� 58.4조를� 투자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약� 55

만호� 추가� 공급해� 기존� 공급계획까지� 포함해� OECD� 평균� 11.5%� 수준(223만호)을� 도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신규인력� 10년� 간� 22,770명(연간� 인건비� 611억)도� 제시하고� 있음.� �

<표� 6-18>� 참고�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 및�

계획� 제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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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 : ‘Public Option’ 도입(국민연금공단 참여)

사적연금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일수록 공적연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역상관 관계를 보인다.67) 그동안 한국의 사적연금 시장 규모

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다.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의 적립금 합계는 620.4조 원으로, 한 해 정부 예산(‘20, 513.5조 

원)보다 약 106.9조가 더 많으며, 명목 GDP의 약 1/3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 차지한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개인연금 292.2 310.9 330.1 337.7 351.3 364.9 25.1

퇴직연금 126.4 147.0 168.4 190.0 221.2 255.5 17.6

국민연금 512.3 558.3 621.7 638.8 736.7 833.7 57.3

합계 930.9 1,016.2 1,120.2 1,166.5 1,309.2 1,454.1 100.0

*�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금융포탈.�

<표� 6-19>� 한국의� 연금(공적‧사적)� 적립금� 현황�

(년도� 말� 기준,� 단위� :� 조원,� %)�

개인연금은 임의 가입형태로 개인이 금융회사와 체결한 일종의 금융

상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인 반면, 퇴직연금은 사

용자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법정 의무가입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

공적연금(quasi-Public Pens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퇴직연금은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67)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은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사적연금의 임의 가입률이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공적연금이 50% 미만인 국가는 50% 전
후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 비중이 낮은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연
금(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의 7~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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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5인 미만 12.1%, 5~9인 29.4%, 10~29인 46.7% 등), 실제 연금으

로 수령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고, 중도인출이 많고, 개인퇴직계좌

는 해지율이 높아 노후소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가입

노동자

가입대상

노동자

(A)

가입

노동자

(B)

가입률

(B/A

×100)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

(A)

도입

사업장

(B)

도입률

(B/A

×100)

합계 6,371,010 11,508,858 5,929,473 51.5 396,539 1,402,583 385,073 27.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154,924 1,122,399 135,956 12.1 84,684 738,337 78,716 10.7

(2.4) (9.8) (2.3) (21.4) (52.6) (20.4)

5~9인 482,591 1,390,285 409,406 29.4 124,638 368,426 121,224 32.9

(7.6) (12.1) (6.9) (31.4) (26.3) (31.5)

10~29인 1,105,866 2,084,071 972,269 46.7 121,948 213,105 120,356 56.5

(17.4) (18.1) (16.4) (30.8) (15.2) (31.3)

30~49인 513,311 855,708 467,265 54.6 26,417 36,029 26,196 72.7

(8.1) (7.4) (7.9) (6.7) (2.6) (6.8)

50~99인 690,052 1,095,039 642,680 58.7 21,737 26,933 21,578 80.1

(10.8) (9.5) (10.8) (5.5) (1.9) (5.6)

100~

299인
1,006,177 1,487,329 949,626 63.8 12,570 14,728 12,483 84.8

(15.8) (12.9) (16.0) (3.2) (1.1) (3.2)

300인�

이상
2,418,089 3,474,027 2,352,271 67.7 4,545 5,025 4,520 90.0

(38.0) (30.2) (39.7) (1.1) (0.4) (1.2)

*� 자료� :� 통계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0.12)에서� 재구성

<표� 6-2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단위� :� 명,� 개소,� %)

더군다나, 지난 5년간(2016~2020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6.60%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대부분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으나, 실제 실적과 상관없이 운용관리(0.1%)와 자산관리(0.1~0.3%)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 또한, 수익성이 낮고 관리비용이 높은 소규모 사업

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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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퇴직

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점유율은 1.23%에 불

과하고 지난 5년 평균 DC형 상품의 운용수익률도 1.75%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채권투자 수익률(2.62%)보다도 낮다(2020년 상반기 기준). 사

업장 규모의 대상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연금관리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 4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돼(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30인 미만 중소기업사

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이 설치된다.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한계 속에서, 퇴직연금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돼 왔다(정창률 2016; 2019, 양

재진 2020; 2021, G. Teresa. 2008; Monique Morrissey 2019).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해 현행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금융사 중심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자

와의 경쟁구도 형성을 통해, 민간사업자 거품빼기 등 공공성 강화를 유

도해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경쟁효

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퇴직연

금 사업자의 공공 참여 허용 문제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기관 참여

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다. 영국의 독립적인 공공기관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기금) 사례가 있기도 하다.

경쟁 효과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는 국민연

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노후 상담과 퇴직연금 교육, 효율적인 수익관

리, 낮은 수수료 및 할인(공익목적사업장, 장기가입 등), 적립금 운용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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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투자사업과 기간산업 국영화

최근 ‘엘시티와 대장동 개발’과 ‘요소수 사태’,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

시아나항공 합병 논란’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와 기존 공기업 민영화

의 한계와 국영화 가능성 논란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민간에 과도한 특혜와 이윤을 제공하고, 온갖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민간투자사업을 공공투자사업 방식을 전면 전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인 재편을 통해 과도한 수익창출보다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드는 한편, 기존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

된 모든 기간사업 영역까지 확장해 필요한 경우 공영화할 수 있는 검토

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논의의 한계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

에서만 다룬다. 

(1) 민간투자사업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통적

으로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

영하는 사업이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수익형(BTO, BOT, BOO), 임대형(BTL)으로 구분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민간투자 사업 수는 75개이며, 총투자 규모는 28조에 이른다. 

민간자본이 투기형태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하고 개발이익

을 환수하는 한편, 민간투자는 공공투자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민관합동 개발 역시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되, 민간의 개발이익은 최소한

으로 규정하고 환수하는 개정 또한 필요하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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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TO 3 5 2 2 4 2 4 12 1 0

BTL 1 2 2 1 2 1 0 1 0 0

합계 5 6 4 3 6 2 4 12 2 1

누계 94 100 104 107 112 115 119 131 132 133

*�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표� 6-21>� 민간투자사업� 현황

구분
총투자비 '20년� 집행

사업수(개) 규모 사업수(개) 규모

합계 75 38.1� (23.8) 64 5.2� (4.0)

� � � � � <� 예상� 추진단계별� >

� ㅇ� 실시협약체결 15 4.0� (1.9) 7 0.02� (0.02)

� ㅇ� 실시계획승인 2 0.2� (0.2) 1 0.004�(0.004)

� ㅇ� 신규착공 17 2.3� (1.8) 17 0.2� (0.2)

� ㅇ� 공사중(준공) 41 31.6� (19.8) 39 5.0� (3.7)

� � � � � <� 추진방식별� >

� ㅇ� 수익형 46 33.3� (19.3) 40 4.1� (2.9)

� ㅇ� 임대형 29 4.8� (4.5) 24 1.1� (1.1)

� � � � � <� 관리방식별� >

� ㅇ� 국가관리사업 31 25.7� (16.2) 27 3.8� (3.0)

� ㅇ� 지자체관리사업 44 12.4� (7.6) 37 1.4� (1.0)

� � � -� 지자체사업 13 3.6� (3.1) 11 0.6� (0.5)

� � � -� 국고보조지자체사업 31 8.7� (4.5) 26 0.8� (0.5)

*�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표� 6-22>� 2020년도� 민간투자계획(투자비� 및� 집행� 규모,� 단위� :� 조원)�

68) 민간개발 이익을 규제하거나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이나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발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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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산업 국유화

OECD(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에너지

(전기, 가스), 철도(운송, 화물), 금융, 통신, 항공과 자동차 제조 및 부품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1개 이상의 공공소유 기업을 보

유하고 있다.

부문 1개� 이상� 보유� 여부

�에너지� (전기� ,� 가스� ) 33/35

�철도� (운송� ,� 화물� ) 32/34

�금융서비스� 활동� (제외� :� 중앙은행� ,� 보험� ,� 연기금� 등� ) 28/35

�통신� (고정� 및� 이동통신� ) 20/35

�항공� (국제� 운송� ) 10/35

�자동차� 제조� 및� 부품 7/34

*� 자료� :�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OECD� 2020)에서� 재인용

<표� 6-23>� OECD� 국가의� 정부� 소유� 국영기업� 현황(2018년� 기준)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위기 동안 항공이나 조선, 자동차 등 기간

산업에 국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조차 기간산업에 

대한 국영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보내고 있다. OECD는 “코

로나19 위기 동안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입 및 (예기치 못한) 국가 소유”

가 가능하다고 말한다(OECD, 2020. 4). IMF 또한 “필수부문 유지를 

위해 공공계약 우선이며, 산업전환이나 선별적 국유화가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2019. 4).

하지만, 이러한 기간산업 국유화 경향은 단선적인 일방향 형태로 이뤄

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마다 제도적 맥락이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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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 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예컨대 항공 분야의 경

우, 이탈리아 ITA,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의 SAS(스칸디나비아에어

라인) 그룹은 국유화가 이뤄졌고, 독일 루프트한자 역시 한시적 국영화

가 이뤄졌다. 남아공,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도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

분이 확대됐다. 반만 에어캐나다의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민간 항공사

에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싱가포르항공이나 

에어뉴질랜드는 정반대로 재자본화가 이뤄졌다(홍석만 2020).

재공영화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위기에 대한 자본의 전

략은 기존 노골적인 민영화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해, 다양하게 변형

된 형태의 축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

서 자본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국가를 동원해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도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공적자금 투입 자체가 공공

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

는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디지털 및 친환경 산업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의 이러한 대응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대응이다.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회적 

통제를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형성, 그리고 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

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선적으

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산업부문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영화 논의부

터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며 대응력을 확장해야 한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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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해소방안으로서�

재산�재분배정책과�조세정책

김정진

Ⅰ. 서론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자산 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여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서 유래하

고,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중심

으로 한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불

평등보다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일

반적인 조세, 금융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경우 재생산영역에서 특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조세제도는 전체 규모가 적고,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미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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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산 및 소득 불평등 현황  

1. 재산 불평등 현황

소득 불평등은 누구나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 성

장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소득을 늘려주어 성장을 유도하

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하고 

있지 않다. 소득 불평등은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산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한국의 재산 불평등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서 유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연구 결과

에 의하면 2014년 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에 기여한 소득을 원천별로 

나누면 노동소득은 –35%, 자산소득은 79%, 기타소득은 56%만큼 소득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한다.69) 그동안 여러 정부 조치가 있었지만, 자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악화되었다.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개

되지 않았던 통계를 공개하였다. 이때 공개된 통계에 의하면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중 65.2%를, 10%가 76.9%를, 상위 25%가 90.8%

를 보유했다.70) 당시 여론은 토지의 편중된 소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그런데 2019년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이 수치는 각각 62.2%, 77.2%, 93.9%가 되었다.71) 상위 5%의 

69) 이우진“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 현황과 과제”, [정부학 연구] 제24권 제2호
(2018), pp29-59 중, pp.37

70) 동아일보 1989. 2. 15. 자 2면, “지주 5%가 사유지 65% 소유”제하의 기사
71) www.kosis.kr “개인 토지의 100분위별 소유세대 현황(면적기준, 가액기준)“으로 검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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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면적은 하락했지만, 상위 10% 및 25%의 보유면적은 증가하였다. 

특히 30년간 토지공개념 시행,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가 있었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여러 정책 시행으로도 토지 불평등은 거의 완화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이 통계에 어느 누구도 충격받

지 않았고, 부동산 불평등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1호초과 24.99% 26.53% 26.92% 27.01% 27.26%

2호초과 6.03% 6.64% 6.90% 6.91% 7.01%

3호초과 2.00% 2.23% 2.36% 2.36% 2.40%

4호초과 0.98% 1.09% 1.16% 1.16% 1.18%

5호초과 0.64% 0.71% 0.74% 0.75% 0.75%

6호초과 0.47% 0.53% 0.54% 0.55% 0.55%

7호초과 0.31% 0.34% 0.35% 0.35% 0.35%

8호초과 0.31% 0.34% 0.35% 0.35% 0.35%

9호초과 0.26% 0.28% 0.29% 0.29% 0.30%

10호초과 0.22% 0.24% 0.25% 0.25% 0.25%

출처:� www.kosis.kr� “주택소유� 지분별�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 국토교통부

<표� 7-1>� 전체� 가구� 중� 다주택� 소유� 가구� 비율

주택 또한 2019년도 보급률은 104.8%(서울 96%)에 달하지만72) 무주

택가구가 전체 가구의 43.7%(서울 51.4%)이어서73) 세대의 절반 가까이

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가구 수 중 2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세대의 비중이 2015년 6.03%에서 2019년 7.01%로 

72) www.kosis.kr “주택보급률 “으로 검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73) www.kosis.kr “주택소유통계:거주지역별 주택소유 및 무주택 가구수”으로 검색,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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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로, 5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세대의 비중이 같은 기간 0.47%에서 

0.55%로 상승하는 등74) 주택 소유 불평등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한, 이른바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이른바 피케티 지수75)를 1966∼

2013년도 한국에 적용해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국부를 기준으로 800%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76)  2020년 민주

당 고용진 의원실에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2010~2019년 피케티

지수를 산출하여 본 결과 2010년에 7.6(760%)에서 2019년 8.6(860%)

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77) 선진국들의 피케티지수가 500-600% 범위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78) 한국의 자산 불평등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또한, 46개국 부의 집중도를 산출한 한 연구결과에 의

하면 2015년 부의 상위 1% 집중도가 한국은 34.1%에 달한다고 하는데 

2015년 현재 부의 1% 집중도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54.3%), 칠레(43.2%), 체코(39.0%), 이스라엘(38.7%), 미국

(37.3%), 스위스(34.8%) 등 6개국뿐이라고 하고, 특히 이 조사가 시작

된 2000년도만 해도 한국의 1% 집중도는 22.7%로  벨기에(17.6%), 일

본(20.3%), 영국(20.5%), 호주(21.2%), 핀란드(22.2%)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섯 번째로 부의 1% 집중도가 낮은 나라였다고 한

다.79) 한국은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악화 속도 또한 빠르게 증가

74) www.kosis.kr “주택소유 지분별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 국토교통부
75) 물론 이 피케티 지수는 자산 불평등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한 사회 안에

서 자본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중요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불평등 연구를 위해 필요한 
첫 단계라고 한다. Picketty(2014), pp.51.

76) 이우진, 윤영훈(2017), p12
77) 산업경제신문 2020. 11. 14. 자 “지난 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8.6배로 상승”( 

https://www.ebn.co.kr/news/view/1455740)
78) Picketty(2014), pp.50, pp.171
79)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5”, 박종규(2017), pp. 40-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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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세정책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통계는 제5장

(김진석)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상위 1%와 

상위 10%가 소득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1976년부터 2010년까지 최상

위 소득집중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최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 영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일본보다 높다.80) 최상위 

10% 소득집중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81) 특히 이 소

득집중도는 IMF 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

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현재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기초로 

소득 불평등도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로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평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

다. 2∼10억 원의 소득구간에서는 파악률이 30%대이고 금융소득 파악

률은 10%대에서 최대 35%이고, 5억 원 이상의 최상위 구간은 파악률

이 1%대로 알려져 있다. 실제 소득 불평등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82) 

과거와 달리 소득세 과표양성화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

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상위 몇 %가 전체 소득 중 어느 정도를 

가져가는지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계를 국세청에서 생산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통계생산을 중단하다가 다시 

80) 김낙년(2012), pp102, 김낙년(2018), pp.180
81) 박종규(2017), pp. 31-32
82) 김낙년“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정책(2020), 27(1), 39-61면 중  46면,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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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전

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의

무적으로 계층별 소득 점유현황을 통계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Ⅲ.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

1. 재산 재분배 필요성

위와 같은 재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산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불평등은 재산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소득 불평등의 원천

이 재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

책만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재산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

회 전체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

하여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산에 대한 조정과 재분배는 불

가피한 일이다.

셋째, 재산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불가능하

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

라 재산 또는 재산가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노예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8년 한 상가 세입자는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5배로 올리자 

오랜 분쟁 과정 속에서 건물 명도를 실력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끊기는 

중상을 입고, 자신을 약 올리는 건물주를 쇠망치로 가격하여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일도 생겼는데83) 이 사건은 자산가 계층의 ‘압제’라고 밖에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282

표현할 길이 없다. 

넷째 재산 재분배는 정도의 차이일 뿐 지금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재산 재분배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

한 시기마다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보았을 때 한

국 사회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다시금 재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현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것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가 대체적이나 수요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

혜, 대출규제 정책에 지나친 의존, 보유세율의 뒤늦은 인상 등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그 수단의 괴리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

도한 특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성화를 넘어 임대사업자들이 특혜로 

인하여 주택을 다량 매입하고 보유하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상당 기간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

겠다. 

83) 한겨레 2018. 6. 14. 자 기사, ‘궁중족발’ 사장은 왜 5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
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071.html#csidx75e687a6fc12 
b0199b2217ee0764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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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1) 임대사업자 수 급등

<표� 7-2>�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 수84)

　 임대주택
사업자수

증가분 증가율 등록임대주택
수

증가분 증가율

2012 54,000 　 　 400,000 　 　

2013 79,000 25,000 46.30% 430,000 30,000 7.50%

2014 104,000 25,000 31.60% 460,000 30,000 7.00%

2015 138,000 34,000 32.70% 590,000 130,000 28.30%

2016 202,000 64,000 46.40% 790,000 200,000 33.90%

2017 259,000 57,000 28.20% 980,000 190,000 24.10%

2018 407,000 148,000 57.10% 1,362,000 382,000 39.00%

2019 481,000 74,000 18.20% 1,508,000 146,000 10.70%

위 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그런데 등록 

8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2018. 11. 
15. 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세 
이어져”, 2018. 2. 13.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2018. 4. 19.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8. 9. 21.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8. 10. 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9341명 및 임대주
택 23892채 등록”, 2018. 12. 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2019. 1.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 12.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2020. 2. 4. 참조. 숫자 중 1,000미만 부분은 나와 있지 않
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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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도는 2018년도이다. 임

대주택사업자 수는 무려 57.1%가 증가했고, 임대주택수도 무려 39% 증

가하여 증가 폭으로 하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 임대사업자 수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폭증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

한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보인다. 

 

(2) 박근혜 정부 때 부여하였던 특혜의 대폭 확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인

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주택을 다수 보유하면 세금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이 2주택 이상 중과하는 양도소득세,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종합부동산

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소득세, 법인세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것이 (1) 3호 이상 보유하

고, (2) 5년 이상 임대하고 (3) 기준시가 3억 이하이고 (4) 국민주택규

모 주택인 경우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하였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 12.에는 기준시가가 6억으로 인상되고, 임대기간 4년으로 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소득세 법인세액의 30%를 깎아주는 것으로 하

였다(준공공임대주택은 75% 감면).

양도소득세는 여러 감면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액 상향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같은 자산의 경우 보유 기간

이 오래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누적되었고, 누진

세 구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감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일정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임대하고 (2) 임대료 제한조건(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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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준수하면 5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70%까지 공제해준다. 즉, 일정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 50%~70%를 감액해준다는 의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예를 들어 민간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 5년 이상 임대하고 (2)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즉, 이 제도를 보면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장기(4년, 5년, 8년)로 하거나 전월세 인상율을 소정 비율(5%)로 

할 경우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세 등을 감액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상당한 특혜를 부

여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

문이지만 이미 이러한 특혜로 박근혜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수와 등

록주택 수는 급증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12월 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

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85)이 발표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2. 1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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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감면� 확대

․‘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8년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3)� 양도세� 감면� 확대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4년임대)� 40%� (8년임대)� 80%� 감면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부여한 세제 상 특혜를 

더욱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는 3주

택 이상 임대해야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감면해주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1주택만 임대해도 세금을 감면해준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주택자

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과 무제한 담보대출 허용이

라는 미증유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특혜로 말미암아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가 폭증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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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문재인 정부가 부여한 특혜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건강보험료를 

40% 혹은 80%를 감면해준 것이다. 우리가 특정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

하여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는 비일비재하다. 조세감면 자체가 별 다른 투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많지만 산업정책적 이유로 한 조세감면 자체를 아예 터부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적은데 지나친 특

혜를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조세는 감면

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감경해주는 경우는 유사 이래 없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세금, 공과금 중에 가장 액수가 큰 항

목이 대개 건강보험료이다. 심지어 소득세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층이라고 감면해주는 구조도 아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다면 아예 의료보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도 저소

득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낸다. 심지어 2018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전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나이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

였다. 즉,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인두세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2014년 2월에 송파구 세 모녀가 극단적인 빈곤 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

살하였다. 남긴 것은 죄송하다는 유서와 밀린 공과금을 내기 위한 돈 

70만 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 되지 못한 모녀가 남긴 70

만 원에는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86)라는 것이 있어 일부 사람들에 

86) [시행 202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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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 대상자를 살펴보자. 먼저 세

월호 피해주민이다.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경감해준다. 사망, 실종, 

부상은 50% 경감해주고, 생존자는 40% 경감해준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경감이다.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경감률은 50%

이다. 세 번째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보험료이다. 경감률은 2019년 50%, 2020년 10%이

다. 네 번째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들이다. 기준에 따라 

30~50% 감경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민간 임대사업자이다. 4년 

임대는 보험료 40%, 8년 임대는 80%까지 감면해준다. 감면기간도 4년 

또는 8년이다.

박근혜 정부 이래 존재했던 조세감면을 더 강화하고, 그 혜택을 받으

려면 임대주택도 단 1호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 송파구 세 모녀한테도 

감경해주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의 80%까지 감경해준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이었다. 

(4)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제한의 담보대출 허용 

2018. 1. 31.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중 ‘주택담보대출에 대

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개정한다. 2018. 1. 31.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아

래와 같았다.

O� 은행업� 감독규정� 2018.� 1.� 31.� 이전

“7.�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금융기관은�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

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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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 1. 31. 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O� 은행업� 감독규정� 2018.� 1.� 31.� 개정

“7.�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은행은� 임대사

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88)�

문구상 의미를 보면 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것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불

가피한 것으로 보고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시절 “주

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이른바 LTV, DTI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개정한 것

이다. 

원래 은행업 감독기준에 적정담보 확보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금융기

관이 담보를 잡을 때, 예금, 국채는 액면가의 100/100(전액)을, 공공기

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은 액면가의 100/110을, 그 외 일반 자산

은 가격의 100/130을 잡도록 한 기준이다.89) 은행이 담보를 잡는데 자

산가격에 비하여 과도하게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은행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것 같다. 예

87)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7. 8. 2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7호, 2017. 8. 23., 일부
개정] [별표6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 규정

88)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8. 1. 3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1. 31., 일부
개정] [별표6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 규정

89)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1. 10. 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9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5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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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국채는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액을, 공공기관 채권은 이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그 외 자산은 100/130을 잡도록 한 것이다.

그 외 자산에 부동산도 들어가므로 부동산의 경우 가격의 약 

80%(100/130을 환산하면 약 78% 정도 된다)를 담보로 잡을 수 있었

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

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라는 획기적인 대책을 도입하였다. 이 

대책 때문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 그나마 한국이 충격을 덜 

받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후 정부들은 이 틀을 기본으로 하여 주택수

요를 조정하였다. 한마디로 주택의 경우는 투기지역 내 위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가치의 40∼60%만 대출을 해주는 1차 제한을 하고, 자신의 

연간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1년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2

차 제한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원래 

대출 가능액수의 절반까지로 줄이고 그 액수도 자신의 소득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획기적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원래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이

유는 LTV와 DTI가 가계대출에 적용되고 기업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기업대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LTV와 DTI를 회피할 수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을 받

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토교통부의 2017. 12. 

13. 자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기업대출 허용이 2018. 1. 31.부터 시행되었다. 이 말은 민간임대사업자

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업대출을 투기지역에서 받을 때 

LTV, DTI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적정담보 확보기준으로 가격

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만약 현금 6억 원이 있다면 은행 대출을 끼고 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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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6억 원짜리 주택 5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이미 일반 

시민들은 온갖 금융규제로 투기지역에서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은 꿈도 

못꾸던 시절이다. 심지어 정부 부처 어느 곳의 보도자료에도 왜 민간임

대사업자에게 투기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7. 12. 13.의 임대사업등

록 활성화 방안에도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018. 1. 31. 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2017. 11. 27. 

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회

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업 이자 상환비

율 도입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만 들어 있지 임대사업자에게 무

제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심지어 금융

위원회가 2017. 12. 20. 입법예고한 내용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O� 2017.� 12.� 20.� 금융위원회� 입법예고90)

“라.�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은행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임대사업

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을� 인정”�

2007년 노무현정부가 DTI, LTV를 도입한 이래 2018년은 특정 부류 

사람들이 투기지역에서 무제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유

90) 2017. 12. 20. 자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32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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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해이다. 건강보험료 40∼80% 감면이라는 역대급의 특혜에 이어 

투기지역 무제한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시전했다. 

이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수십 번의 표면상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난생 

처음 보는 대출규제와 이를 뚫고 솟아나는 브레이크 없는 주택가격 앙

등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8년 동안 임대사업자 수는 59%, 등

록임대주택 수는 39%가 늘었다. 정책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 놓고 결과

적으로 대출규제로 일반 시민들만 괴롭힌 꼴이 아닌가 말이다. 이 결과 

무슨 일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9개월 만에 당국도 알아차린다.

2018. 10. 25. 금융위원회는 은행감독업규정을 다시 개정한다. 80%까

지 인정했던 투기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으로 

40%로 낮추고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을 금

지시킨다. 신규담보대출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O� 2018.� 10.� 25.� .은행감독업규정� 별표� 6

“(1)� 이미�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2)�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택임대업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해서 심각

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다. 주택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여러 건을 

이미 받았고, 심지어 투기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는 의미이다. 금

융위원회 고시가 금지한 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을 수 있다는 예상은 누

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9개월 동안 정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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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다 막아 놓고 주택임대업자한테만 무제한으로 대출을 허용한 것

이다. 이렇게까지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주택가격이 안정될 가능

성은 거의 없다. 

2) 뒤늦은 보유세율 인상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인상 및 

대토지 및 다주택자 보유 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는 언론기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한국에만 있는 세

금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제도의 90% 이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 제도 자체가 최초 개발된 나라에서 “원래 

이런 것인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는 주장은 사실 정부수립 후 72년이나 

된 시점에서 무의미한 논란이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

를 거치면서 그 제도는 이미 한국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통적 세제에 

불과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인상 및 대토지 및 다주택자 보

유 억제를 위한 세제로 기능한지가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 이래로 이

미 30년이 되었는데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라는 비판은 무의

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 폭등이 가시화되던 시점에서도 이른바 보

유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의 

세율에 대해서 인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

합부동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은 3%였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 종부세법

에 대한 위헌결정을 기화로 2%로 대폭 하향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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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말에 세율을 3.2%로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주택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시점인 2020. 8.에 이르러서야 세율을 대폭 상승

시켜 3주택 이상(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6%로 상승시켰다. 물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8

년간 합산배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2018년 이후 8년 

이후인 2025년 이후에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보유세 강화를 왜 이토록 주저했던 것인

가? 중요한 세법개정은 대부분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 6월 

이전에는 국민의 힘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18년 주택가격 폭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종부

세 강화 정책은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총선 때는 강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고, 2021년

도에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문

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라는 거대한 예외

가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늦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퇴한 것이다. 

3) 대출규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

2018. 9. 3. 자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 9억) 구입 시에는 담

보대출을 금지했는데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했다.91) 2019. 12. 16.에는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시가 9억을 시가 9억으로 올리고, 2년 내 전입과 2년 내 처분을 1년

91) 은행업 감독규정[시행 2018. 10.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7호, 2018. 10. 25., 
일괄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 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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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줄였다.92) 2020. 2. 20.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주택자가 고가주

택 구입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조건으로 

바꾸었다.93) 규제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고가주택이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되는 경우를 조금씩 바

꾼 것인데 저런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이 정

부의 대출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계속 그 범위를 이상한 방식으로 

확대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LTV를 강화하고 DTI를 도입한 것은 결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이다.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

지고 채무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인 주택을 매각

하더라도 대출금의 상당수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금융기

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즉,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다 보면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투기억제가 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LTV와 

DTI를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의 별표의 이름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이다.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현 정부 대출규제 정책은 너무 복잡한 것이었다. 이제는 일반 

신용대출까지 규제한다고 하는데 일반 신용대출 분야에서 사실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을만한 일은 별로 없다. 은행이 보는 몇 가지 기준으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 그래도 IMF 구제금융 이후 20년도 더 지났는

데 신용대출 분야에서 개별 은행이 건전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과도한 

92) 2019. 12.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3) 2020. 2. 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

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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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 줄 가능성은 없는 것인데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

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효과적 수단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금융, 조세정책,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

급정책이라는 정책수단 중에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의존했다. 

즉,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는데 이것이 

일정한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게다가 문제가 더 틀어진 것은 실수요자를 보호

한다는 정책 목적까지 집어 넣은 것이다. 주택 가격 급등기에 누가 실수

요자인지 투기수요자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주택자라

고 해도 무조건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다주택자라고 해도 무

조건 투기수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이 일종의 주요한 자산인 이

상 모든 주택 수요에는 투기 혹은 투자 목적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

이 맞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가인 집을 사는 사람이 단지 주거 목적만 

고려할 수는 없고, 당연히 앞으로 오를 것인지 아닌지도 주요한 고려대

상이다. 실수요문제는 원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대출 규제라는 형

식으로 실수요자 보호까지 하려고 했으니 될 일도 안된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고 일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한다.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말은 수요 총량이 줄어들도록 하

는 것이지 실수요자는 억제하지 않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닌가. 궁극적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결국 주택가격 하

락이라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정책으로 투

기를 막으려고 하니 정책은 복잡해지고, 계속 바뀌고 그렇다고 확실한 주

택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 반복되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대한 구멍과 보유세 정책의 뒤늦은 시행 등과 맞물려 주택

담보대출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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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대출규제에 목을 맨 상황적 이유는 알 것 같다. 2020년 4

월 이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에서 법률을 바꿀 필요도 없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는 고시만 바꿔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경우에 법률로만 규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

만 고시와 같은 임의적 행정법규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자체가 지

나치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조변석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사실 

획기적이라는 DTI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시나 가이드

라인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이를 우회로로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활용하

는 일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DTI에서 소득산정을 할 때 예외적으로 인

정해주는 신고소득제가 그렇다.

2006년 DTI를 도입하던 시기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몇 가지 보완장치를 두었다. 현재는 과표양성화가 거의 완성단

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사영역이나 불법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한, 정기적인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

다. 하나는 신고소득이라고 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소득을 추

정하는 방식이었고,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나중에 폐지되었지만 신

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가 신고된 소득은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있는 사람에게 수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DTI 

제도의 우회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가이드라인식 규제방식이 상

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의적이

고 이상한 규제를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수단도 되는 것이다. 민간임대사

업자에게 투기지역에서 LTV 80%의 대출을 가능케 한 것도 금융위원회 

고시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부동산대출규제 방식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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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소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인하여 그 효과를 도저

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였고, 보유세 인상시도는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

라 대출규제 정책에 지나친 의존으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낳을 수 없

었다. 지금이라도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정책을 폐지․축소하는 정

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가격의 하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3. 재산 재분배를 위한 정책과제

1) 모든 국민 최소 자산 형성권 보장

국민들의 최소 자산 형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정한 주거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의 최저선을 정하고 국

가는 국민의 최소 자산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배분정책을 사용하여야 한

다. 최저자산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원천징수분

까지 포함)의 50%는 개인별 자산계정을 만들어 일정 액수에 달할 때까

지 적립하여 최소 자산 취득에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도 최초 전세자금 

대출이나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저리로 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저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주택 전세보증금이나 

구입자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등 관

련 법률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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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 도입

다주택 보유 및 토지의 소유불평등이 주기적인 부동산 폭등을 불러일

으켜 소득 불평등을 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1988년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중 택지소유상한제를 전 토

지 및 주택으로 확대하여 토지의 경우 택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면적 이

상 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 예외적으

로 2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매각하도록 하고 계속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 대비 매년 10∼20%의 부담금 내지 과징금을 부담토록 하여 

토지 및 주택의 균등한 소유를 목표로 한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토지

와 주택이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유

상한제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과 경제 사정을 반영한 공정시장임대료를 받아들이는 경우

에 한해서 토지․주택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토지

공개념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18. 3. 26. 발

의한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

음”94)이라고 하여 이런 전제 하에 서 있으나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결

정을 받은 바가 없고, 1988년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상 인정

94) 2018. 3. 26. 자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 주요내용 증 “그. 토지공개념의 강화
(안 제128조제2항)”,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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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도라고 선언하였기95)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합리적

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1989년 도입된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은 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대도시 

지역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주택용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96)이기 때문

에 예를 들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설정하면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소득세법에도 일정한 범위

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상

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동일한 비과세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97) 만약 이런 방식으로 예

외적으로 200평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 범위에서 둔다면 합헌

이라고 본다는 의미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98) 불합치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초과 이득세 과

95)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
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이론"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8. 12. 22. 
선고 88헌가 13 결정

96)  헌법재판소 1999.04.29. 선고 94헌바 37 등 결정
97)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98)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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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여 최종적으로 최초 과세 시

보다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과세하는 것은 헌

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헌재가 지적한 여

러 위헌 요소들을 개정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가격 

하락시 하락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9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하였는데100), 이후 법률을 개정101)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오히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02)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이익 환수율이 50%에서 25%로 감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당시 IMF 구제금융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때문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부유세 도입

현행 부동산 세제는 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에 과세대상별로 재산

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액수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을 부과하고 

99)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07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
11조

100)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등 결정 
10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2호, 1998. 9. 19., 일부

개정] 제10조 제3항
10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폐지 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폐지 전 부과된 부담금의 효력은 
살아 있어서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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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을 과세하고 있다. 

토지,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신설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그 실효세율 1%가 되도록 하

여 부동산 소유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도록 한다.

4)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역대급 특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앙

등시킨 실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특혜를 

전혀 시정한 바 없다. 또한,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료 5% 상

승율 제한만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높아진 임대료를 통제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전면 폐지하고, 주택 공시가격

처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가 

공정임대료를 지키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 소유 상한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처럼 구역을 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해당 구역의 모든 주택

을 임대할 경우 공정임대료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5) 권리금 최저보장제 실현

2013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일정한 경우에 권리금을 보

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 상 권리금 산정에 큰 난점이 있고, 권리금 

수수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임차인 측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임

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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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사실상 해당 조항은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차상인들의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영업기간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에 기초한 소정의 영업보

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영업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보상으로 지급되는데103), 상인들의 

경우에도 최소 2년을 기본으로 하여 영업 기간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6) 노동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각종 단체 설립 지원 및 권한 부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들에 대한 일정한 교섭력을 

부여하여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직한 각종 결사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정 상권

에 기반한 상인단체는 건물주들에게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

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교섭절차 없는 계약 해지 내지 계

약기간 만료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노동자 신분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직업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

을 진술하고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교섭절차 없는 

일방적 지위 변경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하여야 한다,

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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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우선매수 특례 인정

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한 주요한 이해당사자로 기업의 운명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오너경영과 무능한 2세∼3세 경영이 만연

한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위

기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과 같은 긴급상황에 처하여 제3자에게 매각될 경

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그 기업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퇴직금 채권은 최종 3년간만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지급이 

안될 경우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이 도산 상황에서 나

머지 퇴직금 채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상이다. 만약 노동

자들이 퇴직금 채권을 기초로 하여 해당기업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참여 및 배당권 인정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역의 공유자산이 투입된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배분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주

민들이 부담한 세금과 지역주민의 공유자산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은 제도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의 국가 및 지역 예

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그 사업에 지역주민의 협력 내지 천연자연자원 

같은 공유자산이 필수적 기여를 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민배당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주민들에게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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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지역의 공유자

산인 풍력을 사용한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주민

에게 기금 형태로 배분하고 있다. 제주도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기간 이

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에 그 직접적 이익을 현금 내지 현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9) 각종 자치조직에 대한 지위 보장

주식회사가 아닌 그 회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자치조직에 

대한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가 아니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현행법상 대표적으로 

자치조직이다. 재산은 개인과 회사가 아닌 공동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

다.

개인도 회사도 아닌 마을 공동체가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결과물을 

마을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찾아보기 어

려운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드넒은 초지를 마을 소유로 

하여 관리하면서 풍력발전업체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마을 구성원의 학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풍력발전업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마을 공동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을 권리는 어촌계 또는 수협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어촌

계는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에 의한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단체다, 

유력자들이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그 권리를 개인의 것으로 하

지 못한다.

즉, 재산 재분배는 개인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유자산의 확대를 포함한다. 공유자산은 기존 제도 하에서 소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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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대상을 뛰어넘어 유형,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체의 대상 및 

관계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자산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지역 공동체가 유형, 무형으로 발전시켜 놓은 공유자산을 파

괴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에서 보듯이 공유자산을 무시하는 기존 

소유제도는 사회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다. 공유자산은 다양한 사회적 주

체의 관리하에 놓여야 하고, 공유자산의 행사를 방해하는 소유권 행사는 

억제되어야 한다.

 

10) 부채조정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1) 현황

순재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산을 배

분한다는 것은 부채를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를 조정한다고 하

면 흔히들 도덕적 해이를 떠올린다.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게 불이

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

여다보면 우리는 부채를 재조정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다. 대한민국 민법

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부채를 

소멸시킨다. 물론, 이를 채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장할 수 있기는 하

지만 또한 파산, 면책제도를 두어 과중채무자의 부채를 소멸시키고 있

다. 대법원에 의하면 2018년도 처리된 파산 사건 중 94.8%가, 면책 사

건은 87.4%가 인용되었다.104) 즉,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에 달

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있고, 이를 원하는 사람 10명 중 9

104) 2018년도 파산사건 처리 건수 42,102건 중 39,914건이 인용되었고, 2018년도 면책 
사건 처리건수 중 41,870건 중 36,606건이 인용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9, 
p.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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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부채를 탕감시켜 줄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부채의 탕

감이 아니라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 회생제도는 그 건수가 더 

많다.

2017년도에는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처리

토록 해 개인 연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05) 과거에도 부채를 감축시킨 예

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른바 8. 3. 조치

이다. 1972. 8. 3.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

령” 이라는 것을 발동하였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사채에 대해서 3년간 

지급을 유예하고, 5년에 걸쳐 6개월마다 균등액을 상환하도록 하되 그 

이자율은 월 1.35%로 하도록 하였다.106) 당시 사채 금리가 40∼50%였

다는 것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 부채를 대폭 감축시킨 것

과 마찬가지였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항상 자금지원을 받아 왔고,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신 및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

채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부채 30년 소멸제도 시행

민법, 상법은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변제기로부터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지만 

105) 금융위원회,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
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2017. 3.

10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시행 1972. 8. 3.]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72. 
8. 2., 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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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계속 시효연장

을 하고 있고 부채가 소멸되려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를 하거나 채무자가 과중채무자인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채무에서 면책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채 지급 날짜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면, 이유 여하를 막

론하고 소멸시키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한 세대 

동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노력하였는데도 성공하지 못였

다면 이는 또한 채권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것이며 부채가 변제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 부채를 존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

이다. 구체적으로 부채 변제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부채는 절대적으로 

소멸되도록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채가 소멸하면 이에 부속되는 

이자 또한 같이 소멸하며, 이자가 최초 어떤 부채에 연동되는지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 이자 채무도 변제기로부터 30년이 지

나면 마찬가지로 소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원래 회수불능 부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

는데, 현재 세무당국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107)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채권을 30년이 되기 

전이라도 소정의 내부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으로 인정하여 상각할 경우, 

채권은 소멸되도록 하며 이 경우 손비처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

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07) 국세청 예규, 서면-2015-법인-0431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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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총액 상한제 도입

40년이 넘는 부채는 고리사채가 아니더라도 그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 되고, 몇 년만 지나도 이자가 부채의 100%를 넘는 경우는 비일비

재하다. 현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은 연 24%를 최고 이자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때 

IMF 구제금융조건으로 인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제한법이 폐

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의 약

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 5%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

어 1심판결이 선고되면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의무적으로 붙이

도록 하고 있어108) 과중채무자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채무 변제가 되지 못할 경우 이자를 무한히 붙이는 현행법의 태도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을 제

공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지만 단지 그 상한을 연이율로

만 정하고 총액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위험부

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자의 연간한도를 제한

하듯이 이자의 총액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원금의 100% 내

지 200%로 최고상한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구

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법률이 정한 이자의 총액을 초과

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도록 법률

에 특칙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8)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1981년부터 2003년까지는 무려 연 25%의 
이율이 부과되었다.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310

4. 소결

재산 재분배 정책은 현행 제도 틀 내에서 일거에 시행하기 쉽지 않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고, 수용 시에는 법률로써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대

한민국은 헌법을 만들고 나서 바로 농지개혁을 하여 재산 불평등을 일

거에 해소한 경험이 있고,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인정되는 이념이기 때문

에 재산 불평등이 악화 일로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현행 

제도 틀 내에서도 과감한 제안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민주노조운동

도 더 적극적으로 재산 배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Ⅳ. 조세정책 개혁과제

한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인당 GDP가 

명목 가치로 3만 달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GDP를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며, 오히려 중요

한 것은 한국 사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국가가 한국사회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력에 걸맞는 복지확대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

국은 오랫동안 1인당 GDP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를 국가 

목표로 하여 전 국민을 동원했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1953년 66달

러에서, 1977년 1,051달러, 1983년 2,170달러, 1989년 5,738달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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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204달러, 2006년 20,827달러, 2018년 31,370달러에 이르게 된다. 

경제 규모는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지 한참이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여전히 복지국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가라는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 분야에서 

왜 다른 나라만큼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진보진영은 

진지하게 답해야 하며 그동안의 주장과 전략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개관하고, 진보진영이 

주장하였던 조세개혁 정책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필요한지 서술하겠다.

1. 한국 조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조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OECD 회원국 간 통

계를 비교한다.109) 한국조세제도는 세 가지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낮은 

조세부담율이다. 둘째, 낮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다. 셋째,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이다.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 순위는 OECD 회

원국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 또한 특

이사항이다.

1) 낮은 조세부담율

2018년도 OECD 회원국 37개국 조세부담율 평균은 33.9%이고, 한국

의 조세부담율은 26.8%로 31위이고, 그 차이는 7.1%이다. 2019년도 자

료가 있는 OECD 회원국 35개국의 조세부담율 평균은 33.8%이고, 한

109)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9”, 2020에 나오는 통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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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7.4%로 29위로 평균과 차이는 6.4%이다. 한국의 2018년 GDP가 

1,898조이고, 2019년의 GDP가 1,924조이므로 GDP 규모를 비교한다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적게 걷는 세수 액수는 2018년에는 134조

(=1,898조*7.1%), 2019년에는 123조(=1,924조*6.4%)가 된다는 의미이

다.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 순위는 OECD 회원국 수의 지속적 증가에

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현대 국가의 세입 중 상당부분이 복지지출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은 한국의 저복지 지출을 반영하며 한국이 복지

국가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 주요한 수단은 조세정책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OECD 37개국 회원국 중 24번째로 2017년 1인당 GDP

가 명목으로 3만달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율은 최하위권

을 기록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는 한국이 1인당 GDP 5

천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달성연도의 조세부담율 및 1인당 

GDP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 평균을 통계

로 낸 것이다. 즉, 한국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조세부담율이 상당히 낮

으며 경제규모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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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천달러�

달성연도

(1989,� %)

1만달러�

달성연도

(1994,� %)

2만달러

달성연도

(2006,� %)

3만달러�

달성연도

(2017,� %)

한국

조세부담율(K)
16.3 18.9 23.6 26.9

조세부담율

평균(A)
28.4 31.4 34.7 35.1

한국과의� 차이(D1=A-K) 12.1 12.5 11.1 8.2

유럽조세부담율

평균(AE)
31.1 35.4 37 37.6

한국과의�차이(D2=AE-K) 14.7 16.5 13.5 10.7

<표� 7-3>� OECD� 회원국,� 1인당� GDP� 대비� 조세부담율� 비교

2) 낮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순화한다면 GDP 대비 7.1% 포인트의 세금을 더 걷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

다. 유럽 북구식 복지국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7.1%의 두 배 이상 걷

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1%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OECD는 세입 통계를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1000 항목은 소

득 및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2000 항목은 사회보장기

여금(4대보험료), 3000 항목은 고용세(payroll tax,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고용주가 지급하는 고용 또는 임금에 비례한 세금을 말하며 한

국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다), 4000 항목은 재산세(재산세, 종합부동

산세, 상속세), 5000 항목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금(부가가치세, 개

별소비세), 6000 항목은 기타를 의미한다. 이 6가지 항목별로 OECD 

평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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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EU� 관세

(%)

합계

(%)
소득및이윤

(%)

사회보장

(%)

고용세

(%)

재산

(%)

상품용역

(%)

기타

(%)

한국 9.1 6.8 0.1 3.1 7 0.6 0 26.8

OECD�

평균
11.5 9 0.4 1.9 10.9 0.1 0.2 33.9

차이 2.4 2.2 0.3 -1.1 3.6 -0.5 0.2 7.1

<표� 7-4>� 2018년도� 세목별조세부담률비교(GDP� 대비)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OECD 평균에 근접하게 증세를 하려고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금

을 55 : 45의 비율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

한국 세제는 소득세의 비중이 낮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개인소

득세 비중이 낮다. 한국에서는 개인소득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법인 또는 단체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

로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비중은 2018년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4.9%이고, 이에 반해 법인소득세 비

중은 OECD 평균이 3.1%인데 비해 한국은 4.2%이다. 개인소득세 비중

이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결국 법인의 소

득은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고 과세편의 상 법인 단계에서 부과하

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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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조세 개혁 정책 평가

그동안 조세 개혁과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 번째

는 수평적 공평성에 관련된 과제로 주로 “노동자 유리지갑론”에 근거하

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110) 두 번

째 수직적 공평성에 관련된 과제로 담세력이 있는 자들에게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상속세-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거

나 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각자의 소득 및 재

산이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부자 및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두 과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1) 진보정당의 조세개혁 정책 평가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모

두에 대하여 주요 조세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자를 주력 지지층

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진보정당 또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서 시민사회의 주장에 궤를 맞추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 시기 순자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Net Wealth Tax)를 주요 조세개혁과제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전체적 조세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지 단일 

세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

켰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기조 확대 속에 일부 국가에

110) 대표적인 노동자 유리지갑론의 논리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조세개혁팀(2000), p.71 참
조. 노동계도 큰 틀에서 노동자 유리지갑론에 근거하여 조세개혁을 주장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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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유세가 폐지되고, 국내에서도 보수주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유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후 진보신당, 정의당에 이르러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회

복지 목적세’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 

목적세는 기존의 소득세 등 조세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surtax)를 부과

하고, 해당 세수는 과거 방위세나 교육세처럼 법에 정해진 사회복지에만 

사용하자는 취지로 복지 목적으로 쓰인다면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여 증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고려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한국 조세제도의 고질적 문제가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부가세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조세

구조를 더욱더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세 방식이 세금 구조

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역으로 조세저항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2) 민주노총 조세개혁 요구사항 평가

민주노총은 매년 대사회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고, 조세 분야에 대해

서도 요구사항을 여러차례 개진한 바 있다. 

(1) 2004년

2004년에는 간략하게 조세 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비해서 짚으면서 부

유세, 소득세 중심의 과세를 주장하였다.

“사회복지�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외국에� 비해서� 반민중적이며,� 세금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도� 빈약하다.� 현재� 부유계

층,� 자본� 집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세를� 회피하고� 있다.� 자영자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인프라� 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핵심은� 여러�

직접세를� 내실있게� 거두고,� 자영자� 소득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직접세�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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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민주노총은 2005년도에도 계속 부유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을 주

장하였다. 

111) 민주노총, “2004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40면
112) 민주노총, “2005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60-161면

로는� 부유세� 도입,� 주식� 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이� 있다.”111)

1)부유세� 도입

�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불평등해소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 2001년도� 세금� 전�

지니계수� 0.355가� 세금을� 징수한� 후에도� 0.347로� 소득� 불평등이� 거� 의� 변화지� 않고� 있

다.� 이에� 우리는� 직접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도� 입을� 제안한다.� 부유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내는� 세금

이다.� 이미� 부유세는� 북유럽� 국가� 를� 중심으로�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8개국에서� 시행중이고,� 무상의료․교육등� 사회공공성확대� -� 161� -� 아시아권에서� 인도,� 스

리랑카,�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서� 시행� 중이다.� 부유세는� 취약한� 우리나

라� 조세제도에서� 공평과세에� 일조하고� 사회복지� 재� 원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시가� 기준� 10억� 이상의� 자� 산소유자에게� 부유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부유

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약� 2~5만명의� 부유층으로,� 내국세� 납세자� 750만명� 중� 단지�

0.27~0.66%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유세를� 통해� 새로�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이� 연�

11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2005년�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일반회계� 총액은� 13.6

조� 원� 이다.� 매년� 복지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는� 재정이� 부유세를� 통해� 마련� 될�

수� 있는� 것이다.

� (2)�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 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 이상인� 대주주로서� 시

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

이� 얻고� 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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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

2006년에는 본격화하는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고, 소득

세 중심의 과세 강화를 주장하였다.

(1)� 신자유주의� 감세정책� 반대�

-� 법인세,� 소득세� 인하� 반대�

-� 각종� 특구�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 중지

(2)� 조세정의� 실현� :�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현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 금융차명거래�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113)

(4) 2007년

2007년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반대와 소득세 중심의 과

세강화를 주장하였다.

113) 민주노총, “2006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46-151면

가의� 근간체계인� 조세원� 칙마저� 버리고� 있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세가� 주식시장의� 침체

를� 야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주� 주들은� 주식투자가� 가지는� ‘위험부담’을� 내세우며� 과

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공평한� 과세� 원칙에� 따른� 너무도� 기본적인� 사

안이다.� 주식� 거래를� 통해� 수억원,�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몇� 푼의� 증권거래세로�

종료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사회형평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양도� 차익세는� 주

식보유기간에� 따라� 차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적용하여(장기보유할수록� 낮은� 과세

율)�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112)�

○� 신자유주의� 감세정책� 반대�

-� 법인세,� 소득세�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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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

2008년도에는 포괄적인 조세개혁보다는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책의 일환으로 투자기간 및 투자 유형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

였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투자기간� 및� 투자� 유형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115)�

(6) 2009년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격화된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와 사

내유보액 과세 등을 주장하였다.

 

(1)� 강부자� 특권층� 감세� 즉각� 원상� 회복

(2)� 사내유보액� 고용세� 부과� 등� 부자에게� 증세를116)

114) 민주노총, “2007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20-124면
115) 민주노총, “2009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76면
116) 민주노총, “2009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27-131면

-� 각종� 특구�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 중지�

○� 조세정의� 실현� :�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현�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 금융차명거래�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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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

2010년도에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투자기간 및 투자 유형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세율은 대주주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고율과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유통시장의� 기형적� 팽창과� 투기화� 규제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1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기간

투자주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대주주� � � � � � 80%� � � � 60%� � � � 50%� � � � 40%� � � � 30%� � � 20%�

기관투자가� � 70%� � � � 40%� � � � 30%� � � � 20%� � � � 10%� � 비과세�

일반투자가� � 35%� � � � 20%� � � � 15%� � � � 10%� � � � � 5%� � 비과세

(8) 2011년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투자기간 및 투자유형별 주식 양

도차익 과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 투자기간� 및� 투자� 유형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투기자본� 통제� (세율

과� 유형은� 2010년과� 동일)

3)� 초국적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118)

(9) 2012년119)

2012년에는 전체적인 소득세 강화와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을 주장하

였다. 

117) 민주노총, “2010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70-171면
118) 민주노총, “2011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43-152면
119) 민주노총, “2012년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 사회 대개혁요구안”,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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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120)

2013년, 2014년에는 조세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지 않다가 2015

년에는 부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등을 계속 

주장하였고,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및 주민참여예산

과 같은 지방재정 문제에까지 요구안을 제출한 부분이다.

120) 2013년, 2014년 조세관련 내용없음. 민주노총, “2015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50-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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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년121)

2016년도에 201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121) 민주노총, “2016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125-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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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년122) 

2017년에는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인한 대선으로 인하여 대선의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요구안을 제출하였는데 재벌독식체제 해체의 일환으

로 세금에 관하여는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초과이윤/사내유보

금 사회환수,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와 부자증세”를 주장하였다. 

122) 민주노총, “박근혜·재벌체제 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 -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
와 요구”, 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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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결 : 민주노총 조세개혁 요구한 평가

그동안의 민주노총 조세개혁 요구안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과세 강

화를 주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의 조세정책과 궤를 같이하였다. 

진보정당 분립 이후에는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보다는 재벌·대기업

에 대한 사내유보금 과세나 부자감세 반대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이슈

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의 주요한 수단이라

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노동계의 대안을 

전반적으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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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된 상황

최초 조세개혁 정책이 제기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

라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첫째는 과표양성화의 지속적 진전이다. 

둘째는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의 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 과표양성화 진전

‘노동자 유리지갑론’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과

표양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은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일

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노동자만이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다 부담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확대(1999),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199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2007),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2010), 과세자료 전산화와 같은 국세 행

정의 합리화로 인하여 20여 년에 걸쳐 과세표준이 비약적으로 양성화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러 계속 초

과세수를 달성한 원인 중 하나는 과표양성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2) 재산 불평등 심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자산 불평등, 특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일반적인 조세정책만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

소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일반적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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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혁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을 장기적

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세제의 복잡화

한국 세제는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 및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일례로 조세감면을 규제하는 법

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은 1999. 1. 1. 에 147개조에서 2019. 1. 1. 311개

조로 늘어났는데 그 동안 추가된 조가 260개조이고, 삭제된 조가 95개

조에 이른다. 세법이 복잡해진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감면 항목으로 더

욱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

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미국식 세법을 따라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제가 전문가의 영역인 부분

도 있지만 세금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국가의 운영경비를 담세력에 맞게 

나누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내는지 알기 어렵다면 효과적인 

징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 증세도 매우 어렵다. “우리는 세금체

계를 간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이것이 공평하나고? 그렇다. 

공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단순함이다. 그 결과 오늘날 

스웨덴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약 98.5%가 실제로 걷힌다”는 주한 스웨

덴 대사의 발언123)을 보더라도 복잡한 세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

다.

123) 2013. 5. 22. 정의당이 주최한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의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라는 강연 중

    https://www.youtube.com/watch?v=0Da7kpfk7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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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과 전략

올바른 조세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나 단

계적 경로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부유세 정책은 빈

부 격차 심화에 따른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측면이 있고, 복지확

대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지확대에 대한 다수여론을 확보하고 이것을 정치적 동

맹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

의 우선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 수혜 범위가 넓고 빈부격차 해소에 직접

적인 분야를 집중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물

복지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복지 확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로 해결하되 중기

적으로는 조세개혁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세수증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부유세 신설 등

으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조세 간소화 및 세율 간소화 등으로 누진적 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복지지출만으로는 사회의 긴급한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등의 소유 상

한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산재분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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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 완화

(1) 1단계는 복지동맹의 초보적 구축 단계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하

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표양성화 진전으로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세입예산액대비로 징

수실적이 초과달성되고 있다. 그 비율(수납액/예산액)은 2015년 

101.1%, 2016년 104.5%, 2017년 106.1%이고 2018년도 분의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과소추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과표양성화 및 전산화 진전으로 세금이 잘 걷히

고 있는 변화된 상황을 예산 관련 부처들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

여 생긴 일이라고 보이고, 과표양성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조세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GDP 대비 60% 정도까지 국가채비율을 확

대하여 일단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이후 조세개혁을 통하여 부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복지지출 증가로 인하여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 그 수

혜범위가 넒은 분야에 복지지출을 집중하여야 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불

평등 해소를 위하여 10분위 중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효과가 큰 기초연

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 급여, 하위 3분위와 4분위에 효과가 

큰 근로장려세제 및 청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는 하는 기본소득적 급여

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동맹을 강화

하여야 한다.

2) 2단계 :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

(1) 2단계로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하여 부자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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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 나간다는 대중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

여 이후 보편적 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다.

(2) 순자산세(Net Wealth Tax)로서의 부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먼저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고 그 다음으로 

순자산세로서의 부유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유세는 기존 상속

세와 과표가 거의 동일하고 현재 과세 인프라 구축 정도를 볼 때 충분

히 과세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개편하되 상속세 세수

의 2∼3배(4조∼6조) 정도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의 세수는 국민들

의 최저자산형성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유세 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은 상속세 납부 시 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같이 검토하

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관련하여 투자

를 촉진하고 일정한 비율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하여 부유세 과세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3) 국가의 해외차관 및 사실상 강제저축 및 정부소유 내지 정부 지

도를 받은 은행들의 장기저리 대출 및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국민경제

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일부 재벌대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중요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기

업이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각종 조세감면액수와 금융지원 액수를 

현가화하여 해외 이전 시 해외이전세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부는 특별회계를 창설하여 국민들

의 최저자산형성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정리해고나 기업의 해외이전으

로 인하여 가계에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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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세제 단순화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강화

(1) 3단계는 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면서 누진적 보편증세를 강화하

는 단계로 복지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2) 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누가 얼마 내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비과세 감면조항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각종 감면조항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조항까지 합하면 조세 전문가조차 내용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지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감면조항을 두도록 

하고 모든 감면조항은 3년에 1번씩 심사를 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6%~42%까지 7단계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은 10%~25%까지 4단계로 

되어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1차적으로는 10%~50%로 5단계로 단순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3단계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참고로 스웨

덴은 지방소득세율은 단일세율로 29~32%이며, 국세인 소득세는 50,600

달러-72,500달러까지는 20%로 과세하고, 72,500달러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세율은 29~32%, 49%~52%, 54%~57% 

등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세처럼 최저

한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각종 감면규정을 적

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누구나 세금을 내고 다른 시민들이 얼마 내는지도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 이 과정을 통하여 보편증세를 지속적, 점진적으로 추구하여야 한

다. 서구 복지국가의 보통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30% 대의 소득세 실효

세율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단계가 되면 한국의 주요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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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4단계 : 체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의 제도화

마지막 4단계는 자산 불평등의 심각함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자원 배

분 후 사후적 개입의 한계를 감안하여 자산재분배 정책을 제도화할 필

요가 있다. 자산재분배 정책 중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된다면 미리 추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6. 소결

조세개혁은 복지확대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개혁이 되

지 않으면 장기적인 복지확대 또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다. 조세개혁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들

의 효능감 증대 등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가 상대적

으로 커다란 저항 없이 확대된 것은 적정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경험

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세개혁 또

한 복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의 구체적 지지가 계속 확인되는 정치적 

과정이 확인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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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세계적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삶이 질곡에 대해서 선출된 집

단들이 반응하지 않자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감정적인 반발이라

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동계 또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조치를 강구하고 갱신하여야 할 때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조세개혁을 넘어서 사회의 기본적 구조의 하나인 자산

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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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및�시사점

이창근

Ⅰ. 연구 결과 요약124)

본 연구는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

는 사회적 힘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분석과 대안을 담고 있다. 임금과 

고용, 일자리 보장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확충, 그리

고 조세 및 부동산 영역의 정책 과제를 다룬다. 연구 범위는 크게 생산

영역(1차 분배)과 재생산영역(2차 분배)으로 나눠, 영역별 불평등 추세

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산영역은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제2

장), ‘비정규와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 대응’(제3장), 그리고 ‘일자리 보

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제4장)으로 구성돼 있고, 재생산영역은 ‘보편

적 사회보장’(제5장), ‘공공서비스와 민주적 소유’(제6장), 그리고 ‘불평

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제7장)으로 구성됐다.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

한국 사회 불평등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

을 다뤘다. 임금 불평등의 추세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

124) 각 장별 요약은 집필자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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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중,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백분위율 

중 P90/P10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

나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불평등 추세가 정체 또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불평등 

추세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확대,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정체 

또는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최상위 1%와 상위 10% 임금 집단

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중후반

부터 정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과세대상자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료에 근거한 상위 10% 집단의 임금 비중이 

거의 35%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높은 불평등’ 상태로 평

가된다.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은 지금까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해소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중․하위 임금 불평등 

축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임금 불평등 해소를 한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

해서는 중․하위 분위 불평등 축소 추세를 지속하면서도 중․상위 임금 불

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

다. 중․하위 임금 불평등 축소 추세 지속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넘어 

적정임금제․안전운임제 등 저임금 해소정책을 중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 임금층 확대와 중․상위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임금

평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

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이 적극 검토․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가 교차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하면, 임금체계 문제는 ‘기업을 넘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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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안정노동 규제와 권리보장 강화

비정규직․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 확산은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불평등 해소 정

책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사용사유제한 등 이전 정부에 비해 일

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용사유제한은 아

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고용공시제, 차별시정제도 등은 부분적 개선

에 그쳤고, 정리해고 남용 방지는 진전이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

규직 전환 정책의 경우, 자회사의 직접고용 인력이 ‘정규직’으로 규정된 

점이 가장 큰 한계였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고용보험법 개

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의 근본적 대책은 

미흡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추

진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

로 완결짓는 데 있다. 자회사 모델 재검토,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및 비정규직 채용 시 부담금 부과, 원하청 노동자 격차 해소, 초기업교

섭 지원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는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모순적이고 더디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를 ‘혁신 성장’으로 정의하며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반면, 사실상 임금 노동에 관여하면서도 노동

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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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거의 전부다.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 새로운 노동형태를 노동관계법의 틀로 

포괄하는 과제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최근 현대화폐이론(MMT) 그룹에서 제안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한계적인 일

자리를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 원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기획은 일자리를 시민의 기본권 차원으로 격상시

킨 점,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

면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MMT의 일자리보장 기획은 시장과 경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민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 실업 문

제의 계급적 성격을 회피하며 숨은 실업의 ‘나쁜 완전고용균형’에 갇힐 

수 있는 잠재적인 한계를 갖는다. 프로그램 일자리가 민간 저임금 일자

리와 경합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와는 경

합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의 교섭력을 약

화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보장 기획이 주목하는 

돌봄 영역은 경기변동에 따라 일자리를 신축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 어

렵고 일자리의 전문성과 장기지속성이 요구되며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자

리를 보장하고 또한 언제든 누구든 일자리를 떠날 수 있는 현행 일자리

보장 기획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자본에 의한 전일적인 지배가 관철되는 한국경제의 중심 부문부터 변

화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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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 일자리의 핵심 원칙으로 기간산

업 및 필수 영역 중심의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공기업화)과 이를 통

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제안한다. 또한, 공적 소유체계로의 전환이 이루

어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더함으로

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대규모 시장 경제 영역을 그대로 두고 틈새시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

로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수하기 어렵다. 자본의 영역을 공공

의 영역으로 회복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총고용 유지를 위

한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할 것이다. MMT의 일자리보장 기획은, 참여

자와 일자리 간 최적의 매칭을 기하고 사업의 신축적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상의 개선이 수반된다면, 돌봄을 제외한 영역

에서,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에 입각한 국가적 고용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 개선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 등 재분배 효과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재분배효과는 낮은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연관되

어 있다.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민의 사회보장권을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문재

인 정부 들어 생계급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용상 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차별화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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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취약한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

면, 위험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2중 3중의 안전망을 보장받는 역진적 선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

에 심각한 균열을 낳을 위험이 있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

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돌봄 욕구 충족률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서비

스와 사회적 돌봄의 부족과 부재는 돌봄의 가족화 및 재가족화를 경유

하여 여성에 의한 가족 내 돌봄 전담에 이르게 되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과 성 불평등 확대로 연결된다.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원칙으로 상대적 최저

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 재조정,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편주의로 재연대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50% 수준의 적

정생활소득 보장,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보편적 사회보험 실현, 이용자 중

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주장하였다.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와 함께 추진되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효

과는 고사하고, 엄청난 비용부담과 형편없는 서비스 질, 열악한 노동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영화됐던 서비스가 

다시 국가와 공공의 소유로 되돌아오는 재공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

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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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강화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보편적 필요권리를 보장하면

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사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기후 위기, 감염병 위협, 저출생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 보육 등 주

요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주도로 공급구조를 갖고 있고,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사업 비중 역시 여전히 크다. 게다가 공공 소유인 경우라고 하

더라도, 단기적인 재무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기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다. 소유구조만 공공으로 전환한다고 공공성이 담보되

는 것은 아니다. ‘공영화’는 단순히 소유구조의 전환을 넘어, 공공의 목표

와 이익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

반까지 포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강화와 민주적 소유구조 재편을 위해

서는 민간위탁 (재)공영화, 보육․요양․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의 공공투자사업 전환 및 개발이익 공공환수, 기간산업 국영화, 그리

고 공공서비스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및 제도적 참여보장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 정책과 조세정책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서 유래하고, 자산 불평등은 부동

산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인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이른바 ‘피케티 지수’는 주요 선진국이 500∼600%

대인데 반하여 한국은 80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1%가 34.1%의 

부를 점하고 있다.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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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세 

및 금융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재산 재분배를 위하여 1) 모든 국민 최소 자산 형성권 보장, 2)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 도입, 3) 부동산 부유세 도입, 4)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5) 권리금 최저보장제 실현, 6) 노동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각

종 단체 설립 지원 및 권한 부여, 7) 노동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우선매

수 특례 인정, 8)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참여 및 배당권 인

정, 9) 각종 자치조직에 대한 지위 보장, 10) 부채조정 제도의 전면 도

입 등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조세 제도는 재생산영역에서 특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이

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GDP 대비 규모가 적고,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미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소득

세 비중을 높이는 개혁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 완화(1단계),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

화(2단계), 세제 단순화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강화(3단계), 체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 제도화(4단계) 등의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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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불평등
대안

다차원적�

불평등
대안

생
산
영
역

임금
연대임금

정책

▷� 저임금� 해소
①�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②�적정임금제·안전운임제�등�중층적�저임금해소�정책

재
생
산
영
역

사회
보장

인간다운�
생활권� 보편적�

보장정책

①� 중위소득� 50%� 수준의� 적정생활소득� 보장
②�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보편적� 사회보험� 실현�
③�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공공
서비스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①� 민간위탁� 재공영화
②� 보육·요양·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충
-� 국가책임� 통합돌봄
-�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③�국민연금�활용:�공공인프라�및�퇴직연금�공공성강화
④� 공공투자사업과� 기간산업� 국영화

▷� 임금� 평준화
①� 초기업교섭� 촉진
②�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③� 초기업적� 임금체계� 개편

일자리

불안정�
노동�

규제·권리
보장�강화

▷�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전한� 정규직화
②�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시정
③�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

조세
조세제도�

소득재분배기
능� 강화

①� 확장적� 재정정책� 빈부격차� 완화�
②�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책임� 강화
③� 세제� 단순화�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강화
④� 체계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 제도화

자
산
영
역

부동산
재산�

재분배정책

①� 모든� 국민� 최소� 자산� 형성권� 보장
②� 토지� 및� 주택� 소유상한제� 도입
③� 부동산� 부유세� 도입
④�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
⑤� 권리금� 최저보장제� 실현
⑥� 이해당사자� 각종� 단체� 설립� 지원� 및� 권한� 부여
⑦� 노동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우선매수� 특례� 인정
⑧� 지역� 주민� 개발사업� 참여� 및� 배당권� 인정
⑨� 자치조직� 지위� 보장
⑩� 부채조정제도� 전면� 도입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①� 플랫폼사업자� 독점규제
②� 플랫폼사업자� 사용자책임� 강화
③�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일자리�
보장�

국가책임�
강화

①� 돌봄� 등� 필수� 영역� 확대
②� 기간산업� 사회화� 또는� (재)공영화�
③� 경제� 핵심� 부문� 공적� 소유체계� 확립
④� 민주적� 지배구조와� 사회적� 통제

<표� 8-1>� 불평등과� 노동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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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사점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1세기

에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김윤태, 201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평등은 우리 시대 핵심 화두이며, 불평등 해결은 시대 정신이 

되었다. 한국에서 불평등은 소득, 자산, 소비, 문화, 건강, 교육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심화되었다(전병유, 2016). 전병유․신진욱(2016)은 이를 다

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다중격차 (multiple disparities)”로 개념화하

였다. 즉,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

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다른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

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적인 불평등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영역, 사회보장제도, 공

공서비스,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영역,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

로 자산영역 불평등 추세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영역, 재생산영역, 그리고 자산영역 불평등은 상호 긴밀하

게 연계·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 설계에 있어서도 통합적 접

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금과 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평등은 사회보

장제도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 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따

라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사회보장 혜택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유력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 확충은 노동

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보장 국

가 책임 강화,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조세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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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연대의 원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실

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설계되고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

금·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기업별 교섭을 통한 조합원 임금 

최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초기업적 수준에서 연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전략을 정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초기업교섭·협약 체결

을 통해, 고용형태·기업규모·성 등에 상관없이 임금과 노동조건 표준화

를 도모하는 연대임금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

동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도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사회연대 원리를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고용안정성 정도에 따라 보장성

이 차별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불안전 고용이나 불완전 고

용 상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강제가입, 가입기준 조정,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역시 사회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셋째, 불평등 해소는 제도적 대안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결사하고, 협상․교섭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금 불평

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

하고 초기업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 유력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노동

자성 인정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재

산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자치조

직에 대한 지위를 법으로 규정하여, 공유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결과

물을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다양한 자치조직의 결성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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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평등에 목소리를 내고, 협상 또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면서 또한 가장 효과적

인 정책 수단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

비스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가입자와 수급자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자치를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기

초가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제시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대

안에 대해 노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화폐이론(MMT)이 제안한 일자리

보장제는 일자리를 시민적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으로 필수적인 일자리를 저임금 잔여적인 일자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

는 등 ‘나쁜 완전고용 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

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

성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평등은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불평등 해

소를 위한 주체의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협소한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이

해를 대변하는 사회적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구

현하는 적극적인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임금·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

평등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사회보장제도 등 재생산 영역과 자산 영역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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